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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 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 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SSStttrrraaattteeegggyyyooofff
ttthhheeeEEEllldddeeerrrAAAbbbuuussseee

Bang,Hee-myung
Advisor:Prof.Oh,Eul-im,Ph.D.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Althoughtheissueofelderabuseremainedpubliclyhiddenuntil1990'sin
Korea,ithasrecently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by serviceprovidersand
researchers.AsweexperiencethegrayingoftheKoreanpopulation,elderabuse
becomesoneofthemostimportantissuesinthecontemporarysociety.
Thepurposeofthisstudyistoinvestigatedifferencesintheperceptionof
elderabuseamongserviceproviders,localgovernmentofficials,andsoonand
developinterventionstrategiestopreventvarioustypesofelderabusecases.
Themethodologyemploysarangeofdifferentapproachestotheinvestigation
ofelderabuse,includingdocumentaryanalysis,surveysofserviceprovidersand
casestudies.
Ingeneral,vignettesorscenariosareregardedasavaluabletechniquefor
collecting people's perceptions,beliefs,opinions and attitudes aboutspecific
situation.Thusthisstudyusedaquestionnairecontaining12scenarioson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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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Each scenario required a response ofeither strongly agree,agree,
disagree,stronglydisagreeonhypotheticalelderabusesituation.
Ofthe 300 questionnaires thatwere distributed,206 were returned.The
responsestothequestionswerethenanalyzedbywayofstatisticalanalysis
suchasdescriptivestatistics,t-test,ANOVA andfactoranalysis.
Theresultsofthesurveyareasfollows.First,accordingtofactoranalysis,
therespondentsperceivedelderabuseastwotypes.Oneisintentionalelder
abuseandtheotherisunintentionalelderabuse.Second,therearesignificant
differencesin theperception ofelderabuseamong respondentsaccording to
gender,age,job,healthstatus,economicstatus.Third,theexistenceofelder
person(s)inthefamilyinfluencestheperceptionofelderabuse.Fourth,whether
arespondenthadtakenWelfarefortheAgeatthetimeofuniversityeducation,
whetherornotarespondenthadtakenElderAbuseatthetimeofuniversity
student,whetherornotarespondentknowsmandatoryreportinglaws,atleast
in part,influences the perception ofelder abuse.To conclude,the most
significanttypesofelderabusearephysicalabuse,verbalandemotionalabuse,
economicabuseandneglect.
Inaddition,accordingtotheresultsofcasestudies,thereisaurgentneedto
developinterventionstrategiestopreventelderabuse.Accordingly,intervention
strategiesareexploredandpresentedonthebasisofvarioustypesofelder
abuse,characteristicsofabuserandabused,andtheprocessofintervention.
A numberofrecommendationsaremade,includingenhancingeducationand
publicrelationaboutelderabuseforthemedical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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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고찰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유형을 분
석 고찰하고,일선 현장의 종사자들이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파악한 후,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개입전략을 개발하여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매우 빠르며 그에 따라 노인인구가 절대인구 및
상대인구 면에서 급증하고 있다1).인구고령화 추세의 심화에 따라 노인들이 학대에
노출될 개연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지식과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
회에서 노인들의 오랜 경험을 통한 지식과 지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
지 못하고 있으며,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직업적 역할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
라,수직적 위계질서를 지닌 가부장제의 가족 대표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
또한 하락하게 되었다.특히 노동력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주의적인 시각으로 인해,노인을 사회가 원하는 가치 있고
바람직한 교환자원이 결여된,더 이상 사용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이
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maltreatment)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아진다(서혜경,2003:480).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자녀,특히 장남에게 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노인은 자녀가족과 동거하면서 부양과 보호를 받아왔
다.하지만 핵가족화,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1) 65세 이상 노령인구 성비는 2005년 67.1%였으나 상대적으로 남자 사망률의 개선속도가 빠르게 진전되

어 2020년 77.0%, 2030년 81.2%, 2050년 81.8%로 높아질 전망이다.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의 상승

도 두드러져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양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노년부양비(65세이

상인구/15~64세인구)는 2005년 현재 12.6%이지만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7.3%, 2050년 

69.4%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통계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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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 변하면서 노인부양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즉,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전통적 가족관의 변화,효도에 대한 개념 및 의식 변화,부양주체에 대한 의
식 변화,핵가족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등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부양의식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박성수,1999).미시적으로 보면,재가노인복지제도 등 가족지원체
계가 성숙되어 있지 못한 환경에서 의존적인 노부모를 수발해야 하는 성인자녀의
부담은 노부모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로 발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
부모 학대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강선경·임윤형,2005:192).
우리 사회와 정부가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정부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공적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1월이었다.정부 조치의 요체는 긴급
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도입,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2).
정부가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공적노인보호체계를 가동시키기 시작한 지 수
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나 기관의 노인학대개입이 적
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표나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공적노인보호체계의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학대의 예
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신고
의무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급선무이다.노인복지 현장

2) 첫째, 노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신고

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상시 신고

와 상담이 가능한 전국 단위의 학대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2004. 12. 23부터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

방센터가 개소되었고 전국적인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서비스가 개통되었다. 2006년 4

월 현재 전국에는 총 18개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둘째, 노인복지

법은 직무상 노인과 자주 접촉하거나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기 용이한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인을 대상

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즉,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

소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법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노인학대 행위

를 금지행위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각 금지행위별로 벌칙을 정하고 있다. 형법에도 

노인학대와 관련이 있는 이른바 존속범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노인복지법은 금지행위의 유형을 형법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금지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 3 -

의 종사자들과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행위
를 사법당국이나 노인보호기관에 제대로 신고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또한 신고
된 사례의 경우 실천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학대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는 있으나,노인학대에 대한 실천적 개입전략이 불충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학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각
도에서의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노인학대의 유형을 제시
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개입전략을 제시하여 보려는 시도이다.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조사
하고,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를 대상으로 학대유형별 개입과
정 및 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분류한다.
셋째,이렇게 분류된 노인학대 사례들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유형별로 적절한 개
입전략을 도출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각 유
형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유형별 인식도의 차이 및 개입전략의 도출 가능성을 살펴
보고,신고에 의한 개입 사례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서비
스를 제공하는 개입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우선 시간적인 범위를 보면,학대인식
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횡단면적인 1회의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공간적인 측면에서는,이 조사의 자료수집 범위는 광주광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관련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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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으로 한정하였다.학대사례는 주로 지역 소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를 수집
하였으므로 자료수집의 범위가 지리적인 면에서 제한적이다.따라서 이 연구결과의
해석에도 지리적인 제약이 수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등의 양적 분석과 더불어 질적 연구인 사
례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학대의 정의,노인학대
의 유형,노인학대의 특성,개입 모델과 개입방법을 고찰하였다.다음으로 노인학대
의 유형별로 인식도를 측정하고 신고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개입전
략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또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된 학대사
례를 대상으로 학대유형별 개입과정과 효과성을 분석하였고,피해자와 가해자의 특
성을 비교하여 개입전략을 탐색하였다.끝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개
입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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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정정정의의의와와와 유유유형형형

111...정정정의의의
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심하게 괴롭히거나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이지만 노인학
대(elderabuse)에서의 학대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3).단지 의도적인 괴롭힘과 혹독
한 대우 같은 적극적 행위 뿐 아니라,스스로의 보호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살피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나 결과와 같은 소극적 행위까지를 포함한다.한마디
로 표현하면 노인학대란 한 인격체로서의 노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위협하거나 침
해하거나 방치하는 모든 행위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
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인
복지법 제1조의2).노인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
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선결문제이나 일반적으로 학대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
조차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미국심리학회(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에 의하면,학대의 인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
며,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문화적·도덕적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
는다.따라서 학대라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간에도 역사적 경험과
개인적 환경,더 나아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학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3)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성인’(adult), ‘취약한’(vulnerable), ‘학대’(abuse)와 같은 단어들이 가장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특히 ‘취약한 성인의 보호’라는 표현이 학문적·실천적 영역

에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에 영국 

보건부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지침서(『No Secrets』)에는 ‘노인학대’라는 용어 

대신에 ‘취약한 성인의 보호’라는 어구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는 노인학대 대신

에 취약한 성인의 보호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Crawford and Walker(2004)의 주장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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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명쾌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노인학대 행위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Cicirelli,1986:50).
첫째,노인학대는 학대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행위이며 대개는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피해자의 구두진술에 의존하여 상황을 파
악하거나 재구성하게 된다.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제3자는 노인학대 행위를 관찰할 수 없다.더구나 신체적 학대일지라도 학대를 증
명할만한 상처 등 물리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나 정서적 학대 등의 경우에
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학대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직접 관찰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하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
움이 뒤따르게 된다.
둘째,노인학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의 종류가 매우 많아서 노인학대의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이것은 노인학대 유형의 다양성과 관
련된 이슈이다.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소극적 방임 등 서로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여러 가지 행위가 노인학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노인학대의 영역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
때문에 노인학대의 정의과정은 더욱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된다.특히 가해자가 학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통과 해악을 주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은 개입
전략과 치료 수단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Johnson,1986:
193).
넷째,만족할 만한 노인학대의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한 수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즉,어떤 사회에서는 노인학
대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용인되
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 사회에 두루 적용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를 만들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된다.
한편,연구자들이 학대의 영역을 사정함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적인 시각을 동시에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노인학대의 정의에 접
근하다보니 그 정의가 초점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Biggsetal.,1995:35).즉,



- 7 -

피해자,가해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 관계되는 주체에 따라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이 상이한데,이 모두의 입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의를 도출하
려는 노력이 결국은 노인학대의 정의가 초점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
이 그것이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로부터 적지 않은 문제
점이 파생되고 있다.첫째,노인학대 정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
구자들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대비하는 일이 어렵다.학대
의 정의에 관한 공통적인 준거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분야의 지식을 평가하거
나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Johnson,1986:168).둘째,용어와 의미의 차이는 학
자나 정책 제안자들이 학대의 판정도구를 개발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며,더 나아가
노인학대 분야의 공공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정의를 만들어내려는 국가
차원의 시도가 불가능해진다.셋째,실천현장의 종사자들 역시 어떻게 노인학대의
사례에 개입하며,어떤 처방적 성과가 요구되거나 필요한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
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넷째,노인학대에 관한 표준적인 정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는 인과이론을 제대로 탐색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타당한 이론형
성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측정가능한 명제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따라서 보다 공고한 분석적 지식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인학대를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노인학대
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

다.미국과 영국의 학자와 실천가 등 전문가 중에서 BlockandSinnott(1979),
Eastman(1982),LauandKosberg(1979),Wolf,Strugnell,andGodkin(1982),
Wolf (1986),McCreadie (1994),Hird (2003),Carnot (2004),Crawford and
Walker(2004)등은 제각기 노인학대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노인학대의 정의에
포함된 학대의 유형은 크게 보아,신체적 학대,심리적 학대,정서적 학대,물질적
학대,재정적 학대,의료적 학대,성적 학대,권리의 침해,방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러나 학자에 따라 정서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를 통합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임과 자기방임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방임을 더욱 세분화하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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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방임과 수동적 방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노인학대를 좁게 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심리적·정
서적 학대,물질적·경제적 학대,성 학대 등이 포함된다.노인학대의 범위를 더 넓
히면 적극적 학대행위 외에도 적극적 방임,소극적 방임,자기방임 등이 노인학대
에 포함된다(부록 1참조).
또한 국내 학자들이 의견도 매우 다양하다.최혜경(1993),김미혜·이선희(1998),
한은주(2000),권중돈(2004),고보선(2005)의 연구와 노인복지법(2004)에서는 방임을
노인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특히 김미혜·이선희(1998)와 권중돈(2004)의 연구는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부록 1참조).

222...유유유형형형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고된 사례를 통한 실증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노
인학대의 유형을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단순화하였다.성격상 쉽
게 드러나지 않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성적 학대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수반
하기도 하지만 주로 신체적 접촉을 목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신체적 학대
에 포함시켰다.그리고 방임은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서 실제 방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발자에 의한 방임,자기방임,유기까지를 넓은
의미의 방임에 모두 포함시켰다.결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넓은 유형의 틀을 사용하
여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으로 분류하였다.

1) 1) 1) 1)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학대 학대 학대 학대 (physical (physical (physical (physical abuse)abuse)abuse)abuse)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 대해 상해,신체적 고통,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억압이나 강제감금 등 신체적인 강요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Hird,2003),신체적 학대의 범주에는 단순한 꼬집기,때리기,타박상 등의 행위부
터 노인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될 만큼 신체적 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다.
신체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를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형법이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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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당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4).
신체적 학대는 학대의 대상 즉,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보통 부모학대(parent
abuse),배우자학대(spouseabuse),입소자학대(patientabuse),기타 폭력범죄(other
violentcrimes),그리고 살인(homicides)등으로 세분된다(Payne,2005:67).
첫째,부모학대는 성인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학대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 또
는 방임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학대가 포함된다.성인자녀는 노인학대의 가장 흔
한 가해자로 알려져 있다5).여하튼 자녀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부모는 그 결과로서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yne,2005:
67).
둘째,배우자학대는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는 것이다.미국의 경우,신체적 학대의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Folkenberg,1989).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학대는
부모학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6).배우자학대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
를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학대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여성 피해자는 젊은 시절에 직장
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셋째,입소자학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

4)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노인학대예방센

터에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2,274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는 전체 신고건수의 20.9%를 차지하여 언어·

정서적 학대(42.3%)와 방임(22.2%)에 이어 제3위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5) 2006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55.5%, 

가해자가 며느리인 경우가 11.8%, 딸인 경우가 10.4%를 차지하는 등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학대의 비율이 전체 신고사례의 67.3%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

부, 2007).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과 며느리 등 자녀라는 사실과 관

련이 있다고 하겠다.

6)  2006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배우자 학대는 전체 신고건수의 7.3%에 불과하였다

(보건복지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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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타 노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를 지칭한다.노인
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관련기관의 종사자나 수발인력이 노인에 대하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입소자 학대이다.그런데
입소자학대의 범주에는 입소 노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법이나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노인을 구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물리적인 방법은 노
인의 몸이나 손발을 의자나 침대에 묶어놓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화학적인 방
법은 진정 또는 과잉투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노인을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그 예이다(Kerretal.,1993).반대
로,필요한 의약품을 전혀 투입하지 않거나 필요한 양보다 적게 투입함으로써 불필
요한 고통을 야기한 행위도 분명한 입소자학대이다.예컨대,말기 암으로 고통 받
고 있는 입소노인에게 진통제를 필요한 양만큼 투입하지 않는 행위도 노인학대의
한 가지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넷째,기타 폭력범죄는 노인의 가족이나 수발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자행된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지칭한다(Payne,2005:71).사실 모든 신체적 학대가
반드시 가족이나 수발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노인과 안
면이 없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신체적 학대는 범죄행위이며,이 범주에는
살인,강도,폭행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살인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이다.노인에 대
한 살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Payne,2005:73).노인으로
부터 경제적 이득을 빼앗기 위해 노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대개의 경우 경제
적 이득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강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노인을
살해하게 된다.가해자가 피해자 노인 또는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그 노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한편,노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 잡혀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노인을 살해하는 이른바 노인살해도 있다.
요컨대,신체적 학대는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명확하게
학대행위의 존재여부를 알 수 있지만,학대의 범주는 단순한 폭력행위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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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언어언어언어언어····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학대 학대 학대 학대 (verbal (verbal (verbal (verbal and and and and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abuse)abuse)abuse)abuse)

언어·정서적 학대는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는 학대의 유형7)으로서 비난,
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
을 주는 행위이다.학자에 따라 심리적 학대,정서적 학대,언어적 학대 등으로 불
리는데 언어,위협,치욕 또는 다른 형태의 정서적인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인
에게 정신적 고통,고뇌,비탄을 안겨주는 행위를 의미한다(Wolf,1986;McCreadie,
1994).이는 언어·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어·정서적 학대를 사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의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
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또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에 언
어·정서적 학대의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Mickish,1993).대부분
의 신체적 학대는 결국에는 심리적,정서적 학대로 귀결되며,신체적 학대 없이 자
행되는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와 언어·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복합적인 학
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요컨대 신체적 학대는 그 자체로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언어·정서적 학대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특히,부모
학대의 경우에는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학대보다는 언어·정서적 학대나 방임
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Payne,2005:67).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묵적인 학대는 전형적인 언어·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암묵적 학대에는 개인 선택권의 제한,고립의 심화,낙인
찍기,사려 깊지 않은 행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개인 선택권의 제한이라 함
은 입소노인에게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고립은 입소노인이 동료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낙인찍기는 입소노인을 공격성향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으로 구분하여 대우하는 것이며,끝으로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의 예로는 노인을 경
멸적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7)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의 경우 전국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신고건수 가운데 언어·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의 42.3%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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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학대 학대 학대 학대 (economic (economic (economic (economic abuse)abuse)abuse)abuse)

경제적 학대는 물질적 학대(materialabuse)또는 재정적 학대(financialabuse)라
고도 지칭되는데,노인을 대상으로 금전과 다른 자원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
게 착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Wolf,1986).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적 학대
(착취)를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가장 드러나기 어려운 노인학대의 한 범주로 여겨진다8).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알리는 징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경제적 학대의 경우
에는 경고 사인이 나타나는데 몇 달 또는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경제적 학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행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를 연속선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Payne,2005:79).이 연속선의 한 극단에는 성인자녀나 손자녀가 부모나 조부모로
부터 매우 적은 양의 돈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는 노인학대의 사례를 상정할 수
있다.한편,연속선의 반대편 극단에는 가해자가 노인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재산
을 몰래 빼돌리는 사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의 가해
자는 일반적으로 친척,전문적인 수발자 또는 고용된 수발자,친구 등 노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知人),노인을 노리는 전문 집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경제적
학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행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인지하기 못하여 많은 경우에 노인들은 자신들이 경제적
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경제적 학대행위에는 위
조,횡령,신용카드사기,재산의 불법적인 이전 등이 포함되는데,특히 노인에 대한
사기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낸다.
경제적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형사사법적인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경찰관서
에 경제적 학대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사법경찰은 범죄사실(즉,노
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가 저질러졌으며,가해자가 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가

8) 2006년 전국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경제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1.3%로서, 언어·정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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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고,피해자인 노인은 해당 거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하기 매우 어렵다.따라서 경제적 학대는 많은 경우에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학대의 양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한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경제적 학대의 유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노
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일차적 접촉에 의한 착취,노인복지시설에서의 수발자에
의한 절도,이차적 접촉에 의한 사기,제3자에 의한 기타 재산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Payne,2005:81).
일차적 접촉에 의한 착취는 성인자녀,수발자,친척 등 피해노인과 친밀한 관계
를 맺고 있는 가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노인의 금전,동산,부
동산 등 재산이나 위임권 또는 후견권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가해자는 대개 피해노인의 친척으로서 피해노인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때로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공갈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폭력이나 자살의 위협은 부모를 죄의식으
로 몰아넣어서 재산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이다.이러한 과정은 대개 부모가 사망
하거나 재산이 모두 고갈되어야만 종료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수발자에 의한 절도는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
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의 한 유형이다.가해자는 대개 시설의 직원이며,이들이 노
리고 있는 것은 금전,보석류,의복류,음식 등이다.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와 같
은 절도행위는 명백한 학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영역에 속한다.
이차적 접촉에 의한 사기는 피해노인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대방에 의해서
저질러진다.여기에서 말하는 이차적 접촉의 주체는 가족,친척,수발자 등이 아니
며,대신에 상품 판매원,텔레마케터,주택 수리 기술자 또는 노인과의 제한적인 접
촉을 유지하는 사람 등을 지칭한다.이차적 접촉은 대개 노인을 속여 노인의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이차적 접촉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예컨대,이차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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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사기는 대개 소비자 사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사기의 형태는 주택수리 사기,보험 사기,의료
사기,신용 사기,텔레마케팅 사기,전화응모 사기 등 이다(Payne,2005:86).
제3자에 의한 기타 재산범죄는 보통 개인적 절도라고도 지칭된다.이러한 유형의
경제적 학대에는 절도,돈지갑 날치기,주거침입,자동차 절도 등이 포함된다.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의 범죄는 많은 경우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에서의 범죄’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4) 4) 4) 4) 방임 방임 방임 방임 학대학대학대학대(neglect (neglect (neglect (neglect abuse)abuse)abuse)abuse)

방임은 우리나라에서 언어·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학대 유형9)
으로서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크게
보아 방임에는 수발자에 의한 방임,자기 방임,유기가 포함된다.
수발자에 의한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심리적 방임,재정적 방임이 있다(Payne,
2003:94-96).신체적 방임은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으로 구분된다.능동적 방
임(적극적 방임)은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노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
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수동적 방임(소극적 방임)은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이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아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
홀히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Wolfetal.,1982;최혜경,1993,한은주,2000).심리적
방임은 수발자가 의도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거나 노인이 지역사회와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를 지칭한다.재정적 방임은 수발자가 가용자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인수발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자기방임은 노인이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능
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부정적인 특정 행동이 스스로의 건강과 안
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Hird,2003).자기방임은 방임보다 논

9)  2006년의 경우 전국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접수된 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은 전체의 22.2%로서 

특히 초고령(85세 이상) 피해노인의 52.0%가 고령의 성인자녀(70세 내외)에 의한 방임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07). 이는 노인에 의한 노인의 부양이 노인학대의 한 원인이 되

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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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여지가 더 많은 학대의 유형이다.사실 자기방임을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것
인지,만약 그렇다면 자기방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며,자기방임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사실을 스스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해내는
일이 쉽지 않다.어렵사리 자기방임의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동시
에 가해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자기방임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
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
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로 정
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서 수발자가 자신의 돌
봄을 받고 있는 노인을 더 이상 보살피지 않으려고 어떤 장소(예를 들면,응급실)
에 버리는 행위이다.유기된 노인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유기된 노인을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려보내는 것은 또다시 학대 또는 유기의 위
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33...피피피해해해자자자와와와 가가가해해해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분류에 대한 어려움만으로도 학대의 개입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지만 효과적인 개입전략과 치료를 위해서는 피해노인과 노인의 주부양자인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 1) 1) 1)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특성특성특성특성

BennettandKingston(1993:23)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학대의 전형적인 피해자로 대표되는 사람의 특징을 연령이 많은 여성으로서,성인
수발자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되어 있고,과체
중이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들어 옮기기가 쉽지 않으며,대소변을 자제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물어뜯기,공격하기,침 뱉기,배설물을 여기저기 칠하기,자위행위
등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즉,노인(7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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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할 부재,기능의 손상,외롭고 무서워함,성인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
함 등으로 요약하였다.
노인학대와 관련이 있는 영역을 묘사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돌봄'(inadequate
ca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FulmerandO'Malley(1987)는 부적절한 돌봄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① 위험요인은 기능을 손상시키고 수
발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발욕구를 야기하면서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질병을 가진
사람,②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비공식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수발자가 소진현상
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손상이 진행되는 사람,③ 본인 또는 가족이 약물남용이나
폭력행사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④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의 전력이 있는 가
족과 사는 사람,⑤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⑥ 표
준이하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⑦ 예컨대,직업,건강,배우자
의 상실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급증한 수발자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다
(BennettandKingston,1993:26).이들이 학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피
해자의 의존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노인학대의 관심영역을 더욱 넓혀
연구의 초점이 학대의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노인을 돌보는 수발자에게 옮겨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아직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노인들이 학대의 피해자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
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이미지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특성이 아니라 수발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노
인이라도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42명의 실험집단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
은 42명의 통제집단을 비교한 실증적 연구에서 Pillemer(1986:261)는 신체적 학대
가 의존성이 높은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기인하
다는 주장은 경험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그의 연구에서 학대 피
해자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많은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지 않았
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면에서 더 의존적이지도 않았다.따라서 노인학대
의 피해자가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며,수발자가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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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 긴장이 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2) 2) 2) 2) 가해자의 가해자의 가해자의 가해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한편,가해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요인,즉 기질적 요인을 밝
혀보려는 노력이 몇몇 연구에 의해서 시도되었다.이 연구들은 노인학대의 피해자
인 노인의 의존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서의
수발자의 욕구와 행태에 주목하였다.BennettandKingston(1993:25)은 노인학대
가해자의 기질적 요인을 ① 가족의 핵심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②
저급한 의사소통 또는 의사소통체계의 붕괴,③ 수발자 생활양식의 상당한 변화,
④ 노인의 의존성에 대한 수발자의 인식,⑤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려는 비공식 수
발자의 빈번한 의료기관 방문,⑥ 역할반전,⑦ 낙상과 경상(輕傷)의 경험,⑧ 촉발
행위―통제력의 상실을 유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사건,⑨ 수발자와 피부양
자의 무관심과 냉담,⑩ 표준이하의 생활조건,⑪ 가구의 소외 등 11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한편,Kurrle(2001:97)은 개인 특성인 '가해자의 정신병리‘가 노인학대의 기질적
요인이라고 밝혔는데,그가 지적한 유의미한 요인은 알코올 중독,약물 남용,정신
질환,인지기능의 손상 등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복잡한 가족 역학의 여러 차
원이 잠재적인 학대요인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 안에는 가족 이력,가정 폭력,수
발자 스트레스등이 포함되어 있다.
Pillemer(1986:261)는 학대의 피해자보다 오히려 학대행위자가 정신적·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의존성이 더 높은 사람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즉,학대
행위자는 학대 피해자보다 의존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서 금전이나 재화를 얻기 위
하여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힘의 결핍을 보상받기 위
하여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가 피해자뿐만 아
니라 학대행위자와 학대의 원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한편,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위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Homer
andGilleard(1990)에 의하면,노인학대와 치매의 진단 또는 노인학대와 환자의 정
신적 손상의 정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즉,치매의 진단을 받은 노인이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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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받는다거나 노인 환자의 정신적 손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이제 보다 다양한 특성과 관계를 반영하여 정의되고 이해되
어야 한다.수발에 기인한 스트레스보다는 가해자의 정신질환과 알코올 남용이 더
위험한 요인임을 알려주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습관적인 폭력은 약
물남용 특히 음주에 의해서 더욱 더 악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폭력이 거
의 생활양식이 되다시피 하여 아내를 학대하는 행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인학대로 발전하는 상황과 폭력성향이 있거나 정신병적
행동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수발자가 능력을 초과하는 수발부담을 지게 되어 노인
학대를 하는 상황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반사회적 행동(sociopathicbehavior)과
정신병적 행동(psychopathicbehavior)그리고 알코올중독과 약물중독은 계층과 인
종을 가리지 않는다.오늘날의 실증연구에 의하면,노인학대와 방임은 모든 사회경
제적 계층에서,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서,모든 종교 집단에서,그리고 모든 인종에
게서 두루 발견되고 있다(FulmerandO'Malley,1987).

제제제222절절절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개개개입입입

111...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신신신고고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피해자는 물
론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마저도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모선희
외,2005:350)10).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를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은 그냥 참거나,
무조건 피하거나,아는 사람에게 하소연 하는 등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조애저 외,1999;서윤,2000).노인학대의
대표적인 장소를 가정과 시설로 분류할 때 많은 노인들이 성인자녀나 배우자,친
10) 2006년 학대사례 신고접수 건수 2,274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접수율은 고작 4.4%(101건)였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8.6%, 의료인 32.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9.8%, 가정폭력상담원 및 

보호시설종사자 8.9%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2007).



- 19 -

지,시설종사자 등으로부터 의도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인권침해를 경
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대개 가해자나 피해자가 공생적 역학관계에
있거나 가해자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인해 피해자의 무기력이 팽배하여 노인학
대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보고되고 있다.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학대 경험과 신고
와의 관계는 3%의 추정치로 환산 가능하여(Pilferer& Finkelhor;이화여대 사회사
업연구회,1998:388에서 재인용)노인학대의 실제적 피해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
정된다.
노인학대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의 일은 아니며,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은 더욱 아니다.이미 1980년대 초반 미
국에서도 노인학대가 수면 아래에 잠복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보고서가 등장한 바
있다.즉,미국의회 보고서인 ElderAbuse:TheHiddenProblem (U.S.Congress,
HouseSelectCommitteeonAging,1980)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세 건 가운데 1건
이 신고 되는 반면 노인학대는 여섯 건 가운데 1건이 신고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Kosberg,1988:43).Kosberg(1988:44)는 노인학대가 아동학대에 비해 학대사례
가 신고 되지 않는 경향이 더 높다고 지적하면서 노인학대가 신고 되지 않는 이유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일반적으로 가족은 신성불가침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은 외
부인이 가정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심지어 가족의 역기능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가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
려 한다.따라서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은 무언의 공모를 통해 외
부인이 그들의 생활에 개입하거나 문제점을 탐색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거부감
을 느끼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둘째,학대는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특히 교외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웃 등 제3자
에 의해 학대징후가 발견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제도
적인 면에서도 외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어린이들은 학교 등교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간,건강진단,동료학생들과의 대면활동 등의 학교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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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 의해 학대 흔적이 쉽게 발견될 수 있지만,노인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활동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학대가 있었다할지
라도 그 흔적이 외부인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노인들은 친족에 의해 자신에게 자행된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노인들은 학대의 문제는 곧 가족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노인학대를 신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또한 자존심 때문에 가해
자의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며 가해자인 가족
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이 모든 상황에서 학대의 피
해자는 학대의 신고를 망설일 뿐만 아니라,노인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족(즉,배우자
나 자녀 등)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늙어서 당연히 그 죄 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넷째,노인학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노인학대를 탐지해내는데 실패하는 것도 노인학대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현장 종사자들은 학대로 인해 노인의 신체에 나타나
는 타박상,찰과상,멍,영양실조 등을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연스런 문제로 보
고 학대를 의심하지 않고 지나치기 때문이다.
다섯째,미국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의무 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 현장 종사자
들이 노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는 이유를 짐작하자면,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신고자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해
올 것을 우려하거나,사법체계에 휘말려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학대행위가 진짜로 발생하였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노인학대로 의심
되는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또 많은 종사자들이 학대를 보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끝으로,피해자가 자신이 무능하여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학대가 일어
났다는 죄의식을 갖는 경우에도 노인학대는 신고 되지 않는다.즉,피해자는 자신
이 학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게 되면 자신이 일으킨 문제를 당국
에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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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인학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지역사
회의 노력,노인보호서비스,노인학대 신고의무제는 모두 학대 피해자 가운데 일부
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그것도 일단 학대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인 의미에서
피해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젊은 시절 국가경제건설과 산업화를 힘들게 거치

면서 열심히 살아온 세대다.정작 본인의 노후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자녀 교
육과 가정에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한편 효를 중시한 가족중심 문화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자
녀 의존도가 높은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함부로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자녀
가정에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여러 경험적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바로 노인학대의 가장 주요한 가해자임이 밝혀지고 있는데.부양부
담은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로 이어져 학대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많으
므로11),학대 없는 가족 간의 수발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수발자의 현재 그리
고 잠재적인 수발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과 부양부담의 감소와 스트레스 관리
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가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가장 드러나
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책결정자,노인 관련 전문가,기타 관계인
들은 가족관계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힘이라고 믿어서는 곤란하다.

222...개개개입입입 의의의의의의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심신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사회
적응이나 기능상의 장애를 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이나 시설은 노인이 잠재능
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문제에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대개의 노인학대 경우처럼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피해노인의 주체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
스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1) 2006년 신고된 노인학대 가해자 총 2,508명 중 89.6%인 2,247명이 피해노인의 친족이었으며, 특히 

아들이 전체 학대가해자의55.5%(1,393몀)를 차지하고, 며느리가 학대가해자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11.8%(296명)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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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개입이란 대개 전문 기관이나 전문 실천가가 학대당사자의 문제해
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원조활동이다.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과
정의 중요한 기능은 학대당사자의 문제 상황,환경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바로
응급조치하거나 문제행동이나 상황,환경의 관계를 학대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변
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Hepworth와 Larsen(1993)은 개입의 서비
스를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로 분류하였다.직접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지지,인지구조의 변화,문제행동의 변화,문제 상황과 자원에 대한 통찰력 향상을
목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를 말하며,간접서비스는 사회자
원이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연결하여 관련된 조직이나 기관
의 조정,제도나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학대에 대한 개입은 전문실천
가의 능력,학대당사자의 욕구,문제 상황의 성격,전문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
하게 이루어진다.학대의 특성상 학대당사자인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지역사회보호
나 시설보호 등의 사회적 원조서비스와 함께 개인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영국 등에서도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개
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노인학대의 유형별 개입전략의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즉,노인학대의 유형
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이 다르므로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입
전략과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으나(McCreadie,1994:18),실제
로 학자 및 기관 간에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관한 합의가 부재하고 관련
실증연구가 부족하여 노인학대의 유형별 개입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33...개개개입입입 모모모델델델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학대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모델이나 접
근 방법이 많은 전문 실천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면서.전통적 개입방법의 분
화 및 전문화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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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한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개입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개입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개입모델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1)))심심심리리리사사사회회회 모모모델델델 (((PPPsssyyyccchhhooo---sssoooccciiiaaalllmmmooodddeeelll)))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에 적잖은 비중을 두고 있다.잠재력을 지닌 변화
의 원천으로서 개인을 중시하고 의식 및 전의식 수준을 강조하는 모델로서 개인의
자아 기능을 유지,강화,회복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즉,모든 개인은 나이와 상
관없이 성장하고,학습하며,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문제를 통해 스
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므로,이러한 능
력을 지지하는 것이 원조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각종 문제 상황을 개인의 내적 문제,사회 환경의 문제,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
용의 문제로 보고 있다.개인의 내부 성격,외부 환경,가족,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보다 큰 사회 체계 중 어느 한 부분을 변화시키면 다른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개입은 이들에 각각 또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심리사회 모델에서 전문 실천가의 태
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과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Woods& Robinson,1996:566).이 때 클라이언트와는 과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다음은 심리사회 모델의 실천과정이다.
(1)조사: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제시하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클라이언트
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의식 및 전의식 수준에 초점을 둔다.
원가족(originalfamily)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며,개인의 인생발달단계 및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특히 전환기에 주목하여 클라이언트가 규
정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겪는 발달과정상의 정상적 위기인지 재규정하기도 한
다.
(2)사정:조사에서 얻어진 사실들을 개인의 상황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Cooper& Lesser,2002: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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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상정보,② 의뢰의 경위,③ 제시된 문제,④ 문제가 발전되어 온 역사,⑤
이전의 상담 경험,⑥ 가족배경,⑦ 개인력,⑧ 의료적 사항,⑨ 문화적 배경,⑩ 종
교,⑪ 정신상태,⑫ 현재의 기능 수준,⑬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른 진
단,⑭ 요약과 치료모델에 대한 추천 및 치료목표,⑮ 평가계획 등이다.
(3)개입:개인과 가족,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준에서 혼합적으로 사용되는
Wood와 Robinson(1996:575)이 제시한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형태들로서는 ① 지지
와 격려,② 다양한 수준의 제안이나 충고,③ 탐구·서술·환기,④ 개인-상황구도의
반성,⑤ 행동·사고·감정방식들에 대한 반성,⑥ 발달과정상의 반성 등이 있다.

2) 2) 2) 2) 기능주의모델 기능주의모델 기능주의모델 기능주의모델 (Functionalism (Functionalism (Functionalism (Functionalism model)model)model)model)

기능주의 모델은 프로이트(SigmundFreud)의 정신분석 이론으로부터 도출되었으
나 치료 중심의 개념이 아닌 성장에 더 관심을 둔 통찰 지향적 모델로서,인간을
목적성을 지닌 변화지향적 주체로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는 가정에서 출
발한다.서비스를 통한 원조과정을 중시하며,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으로서 현재를 매우 강조하고,기관의 구조가 서비스의 초점,방향,지속기간 및
내용을 규정한다고 보았다.인간은 목적성을 지닌 변화 지향적 주체로서 자신의 운
명을 만들어 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천가는 좋은 관계를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
로 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다음은 기능주의모델의 실천과정이다.
(1)초기:정보 수집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관의 기능과 기준에 부합하
는지 찾아내고,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결정한다.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중기: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계속 지지해주며,관계가 깊어지게 하고,새로운
행동에 대한 연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3)종결단계:목표의 점검,목표달성에 대한 사정,성취에 대한 요약 활동을 한
다.

3) 3) 3) 3) 문제해결모델 문제해결모델 문제해결모델 문제해결모델 (Problem-solving (Problem-solving (Problem-solving (Problem-solving model)model)model)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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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만(H.Perlman)에 의해 개발된 통합적 방법모델인 문제해결모델은 인간의 삶
자체를 하나의 지속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 간주하고,문제에 대처하는 개인의 위기
극복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에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고자 한 모델이
다.살아가는 동안 겪는 문제들이 결코 클라이언트의 나약함이나 실패가 아닌 자연
스런 성장과 변화의 결과로 보았다.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강점을 지닌 존
재이지만 클라이언트가 지식을 결여했거나,적절한 자원을 갖지 못했거나,문제해
결능력을 손상시키는 어떤 정서적 반응을 경험했을 때는 문제해결 과정 자체가 방
해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Hepworth와 Larsen(1993:442-451)과 같은 이론
가들은 이들에게 문제해결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과거에 의존해 클라이언트를 평가하여 그들의 역기능적인 면들이 부각됨에
회의를 갖고,대신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입방법으로서 개인들이
지닌 강점을 부각시켜 활용하고자 하였다.문제해결 과정은 기관이나 전문가가 그
사람 본래의 문제해결기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를 향상시키고 문제해결에 필요
한 자원을 보완해 주는 것을 말한다.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 사정과 초
기 단계를 강조한 문제해결모델은 분명하고 세밀한 계획과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강조하여 요즘은 모든 형태의 실천에 폭 넓게 적용
되는 기초 모델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Compton과 Galaway가 제시한 문제해결모델 개입과정은 다음과 같다(1994:
59-61).
(1)접촉 단계:① 문제 확인,② 목표 확인,③ 계약,④ 탐색
(2)계약 단계:① 사정과 평가,② 행동계획의 형성,③ 예후
(3)행동 단계:① 계획의 실행,② 종결,③ 평가

4) 4) 4) 4) 위기개입모델 위기개입모델 위기개입모델 위기개입모델 (Crisis (Crisis (Crisis (Crisis intervention intervention intervention intervention model)model)model)model)

위기개입모델이란 비정상적이고 돌발적인 일상생활 중의 사건이 개인이나 집단,
혹은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불균형 상태를 야기 시킬 때,이들의
항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원조과정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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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reenstone& Leviton,2001).한편 돌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사건에 의하여 정
신적·신체적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재적인 위험
에 놓여있는 상황을 없애려는 예방적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한다.
위기개입모델의 목적은 혼란 상태가 되도록 빨리 정리되도록 신속하고도 적극적
으로 원조하는 것이며,현재의 어려움을 관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에 직면하
게 될 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위기란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넘어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수반한 생활상의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뚜렷한 생활
상의 사건이 선행되면서 위기가 발생한다.사람들은 중요한 삶의 목적달성에 방해
가 되는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하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며,이러한 장애
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다양한 시도과정에서 분노와 혼란을 경험하게 된
다(Caplan,1961,p.18).적절한 개입을 통한 중재과정이 없으면 위기에 처한 당사
자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위
기에 처한 당사자의 대처능력이나 주변의 다양한 자원과 태도에 따라 위기는 기회
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위기개입 과정 동안 위
기에 처한 개인은 외부의 도움과 개입에 대하여 순응적이며 개방적으로 되는 경향
이 있다.따라서 위기개입 상담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노인들은
젊었을 때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도 쇠퇴해져 있어 위기대처 능력이 약화되고 사회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위기로 인하여 더 부정적이고 위험한 상
황에 빠지기 쉽다.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위기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위기개입의 4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Aguilera,1998:20-21;김기태,2002:
427-428).
(1)사정
① 실천가는 사건 및 위기의 정확한 사정을 위하여 초점화 기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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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클라이언트가 자살 혹은 타살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해야 하며,잠재적으
로라도 그런 의도가 있음이 확인되면 정신과의사에게 의뢰한다.

③ 입원이 불필요하면 개입을 시작한다.
(2)개입 계획
① 최소한 위기 이전의 균형 상태로의 회복을 복표로 치료를 계획한다.
② 위기발생이 개인의 생활 및 환경에 미친 파괴의 정도를 파악한다.
③ 개인이 가진 강점,과거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대처기술과 지지자 등
을 찾는다.

(3)개입
① 개인이 위기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얻도록 원조한다.
② 개인이 자신의 현재 느낌을 깨닫도록 원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③ 대처기제들을 탐색하여 대안적 방법들을 검토하고 사회적 지지망들을 찾
도록 돕는다.

(4)위기 해결 및 향후계획
①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성공적이었던 개인의 적응적 대처기제들을
강화시킨다.

② 미래에 관한 현실적 계획을 하도록 돕는다.
③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위기직면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한다.

5) 5) 5) 5) 인지행동모델 인지행동모델 인지행동모델 인지행동모델 (Rational (Rational (Rational (Rational behavior behavior behavior behavior model)model)model)model)

인지행동 이론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정서적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며,인간은 개인적,환경적 그리고 인지적 영향력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에 의해 행동한다고 본다.행동은 인간이 어떻게 그들의 환경과 경험을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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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고 이해하는 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며,환경적 조건은 개인의 행동을
조성시키고 개인적 조건은 다시 환경 조건들을 형성한다는 상호결정론적 입장이다.
이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은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다.인지행동 모델은 가해
자의 치료에 주로 쓰이고 있는데,가해자의 생각 방법과 상황에 따른 행동 변화를
추구하며.이 모델의 관심은 현재와 의식적인 것에 있다.이 모델에서는 가해자가
그들의 폭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배우며 적응하
도록 만든다.인지행동 치료를 위해서는 자기지시훈련 과정과 기법,자기대화 관리
훈련의 과정과 기법,기분 완화방법,이미지 안내의 과정과 기법,행동실험의 활용
과 기법,대처카드의 활용과 기법 등이 이용된다.
인지이론은 인간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의 결정인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프
로이드(SigmundFreud)의 인격적 구성요소를 부인하고 인격을 전체로서 이해하는
애들러(AlfredAdler),사고의 평가에 따라 반응하는 역기능 정서를 언급한 엘리스
(AlbertEllis),인간의 기본욕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과 서로에게 가치 있게 느껴
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두 가지라고 주장한 글래서(William Glasser),개
인이 지닌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각이 그의 심리·사회적 문제나 행복을 초래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벡(AronBeck)의 이론에 기초한다.사람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고 개인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보며,모든
심리적 장애는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사고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함으로
써 기분과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다.
반면에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적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의 결과가 행동,감정,
인지로 나타난다는 환경결정론적인 입장으로 기능적인 행동은 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고 한다.행동주의 이론은 조건반사와 무조건 반사를 관찰 기술한 파블로프
(IvanP.Pavlov)식 조건형성에 의한 고전적 학습,시행착오 학습 원리를 적용한
스키너(FredrickB.Skinner)와 손다이크(EdwardL.Thorndike)의 조작적 학습,직
접적 보상이나 처벌경험 없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습득한 사회학습을 기
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지행동모델은 인지치료적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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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변화시키거나,기능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정서의 변화를
꾀한다.동시에 관찰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능적 행동기술을 학습하고 실제상황에
적용하도록 격려하면서 행동주의적 강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엘리스(AlbertEllis)는 인지정서치료모델의 개입과정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비
합리적이고 자학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는 1단계,자신의 상념
이나 신념이 어떻게 심리적 고민과 정서적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2
단계,상념을 구체적 문장으로 표현하여 비논리적 상념이 내면화된 자기 독백이나
자기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3단계,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반박
하도록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새로운 신념체계로 전환시키
는 4단계를 제시하였다.
드라이든과 디귀세피(Dryden& DiGiusepp,1990)는 엘리스의 모형을 적용하여
인지 정서 행동치료의 과정을 다음의 13단계로 구분한다.(정원식 외,1999)
① 1단계:호소문제 탐색,② 2단계:표적문제의 규정과 동의,③ 3단계:결과의
평가,④ 4단계:선행사건의 평가,⑤ 5단계:이차적 정서 문제가 있는지 평가,⑥ 6
단계:신념체계와 결과 간의 연관성 가르치기,⑦ 7단계:신념체계의 평가,⑧ 8단
계:비합리적 신념과 결과를 연관시키기,⑨ 9단계: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⑩
10단계:내담자가 합리적 신념을 더욱 확신하게 하기,⑪ 11단계:새로 학습한 결과
를 실제에 적용하도록 격려하기,⑫ 12단계:과제 수행여부 검사,⑬ 13단계:반복
적 학습의 촉진의 단계로 구성된다..
한편,벡의 인지치료의 과정과 기법은 ① 1단계:사례의 개념화 -클라이언트 평
가,② 2단계:치료적 관계 형성,③ 3단계:개입,④ 4단계:종결로 구성된다.

6) 6) 6) 6) 권한부여모델 권한부여모델 권한부여모델 권한부여모델 (Empowerment (Empowerment (Empowerment (Empowerment model)model)model)model)

1970년대에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하여 새롭게 나타난 권한부여모델은 클라이언
트를 문제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중심으로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
재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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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을 부여하고자하는 모델이다(Sheaforetal.,1988;Solomon,1976).즉,실천개
입의 초점을 문제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강점,환경의 자원,기대되는 해결 방안에
맞춤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의 강조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강점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빠르게 향
상시켜 신속한 권한부여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권한부여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환경 안에서 이해하며,자원과 강점을 찾아 탄력성을 높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강화,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기,사회적 수준에서의 구조 변화를 통한 자원 창출을 도우려 한
다.역량이란 주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체계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
의 질로서 개인 특성,대인상호관계,사회적·물리적 환경에서 비롯되는데,이러한
세 차원이 잘 기능할수록 각 개인의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향상된다
(Mileyetal.1995).
개입과정은 다음과 같은 대화단계,발견단계,발전 단계로 구성된다.
(1)대화 단계:관계 형성 단계
상호협력적인 관계 형성하기,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한 인식,강점의 구체화,초기
방향 설정
(2)발견 단계:가능성 발견
잠재적 자원체계의 탐색, 자원능력의 분석,구체적 목표에 동의하고 바람직한
결과 달성을 위한 계획 짜기
(3)발전 단계
클라이언트체계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자원에 대한 사정,역량의 사정 및 강화하
기,목표 달성된 것을 구체화하고 일반화시키기,전문적 관계의 종결

7) 7) 7) 7) 과제중심모델 과제중심모델 과제중심모델 과제중심모델 (Task (Task (Task (Task centered centered centered centered model)model)model)model)

리드(Reid,W.J.)와 엡스타인(Epstein,L.)에 의해 만들어진 과제중심모델은 대인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역할수행의 어려움,정서적 고통 등 생활상의 문제
를 다루는 단기치료의 한 형태이다.클라이언트와의 명확한 동의를 토대로,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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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여 경감할 수 있는 특정문제를 과제로 정한다.전문가는
체계적인 절차를 지닌 실천모델에 전통적인 케이스워크 기법인 문제조사,조언,격
려하기,클라이언트 자신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증진 돕기,환경적 개입과 인
간행동과 실천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과제 달성을 돕는다.
대개 서비스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8~12회 정도의 면접으로 제한한다(Reid,
1978:5).전문가로서의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활동을 보완하고 작업을 촉진시키는
데,이웃,친구,가족과 같은 클라이언트와 가까운 사람들,지역사회 기관,관공서와
함께 작업하는 것도 실천가의 주요한 과제인 협상과 협의의 일부분이다(Epstein,
1992).
전체의 개입과정은 크게 초기단계,중기단계,종결단계의 3단계로 나뉜다.
(1)초기 단계
의뢰 이유에 대한 토의,표적문제와 상황에 대한 탐색과 사정,제시된 문제와 목
적 및 치료방법 설명,서비스 계약 수립(계약서 내용:표적문제 우선순위-최대한 3
가지,클라이언트의 구체적 목표,클라이언트의 과제,실천가의 과제,개입 일정,면
접 일정,개입의 지속기간,개입에 참여할 다른 사람들,장소).
(2)중기 단계
문제와 과제에 대한 검토,문제의 초점화,과제수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해결.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3)종결 단계
표적문제와 전체 문제 상황을 검토,목표를 달성과 표적문제 해결 시 종결,성공
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규명,남아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토의.

8) 8) 8) 8) 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Case (Case (Case (Case 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

사례관리는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기능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
이언트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
련의 활동을 말한다.Moxley(1997)에 의하면,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
람들의 기능향상과 복지를 위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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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이며,이를 통해 공식적,비공식적 지원과 활동의 네트워크를 조직,조정,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오늘날 선진 복지국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새
로운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으로서(황성철,1995),이는 임상적 개입의 의미가 강
한 사례(case)와 행정적 의미가 강한 관리(management)의 합성어로서 통합적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과정을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강선경·임윤형,2005:194).
Rothman(1991)은 사례관리란 정신보건,노인,아동보건 및 장애인 분야와 같은 대
인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실천방식으로서,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만성적이거나 심
하게 손상된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정의
하였다.따라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적 원조망을 연
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례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김효림,2006:
251).사례관리에의 참여 주체는 사례관리자가 소속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가지고 있는 주체도 포함된다.즉,지역사회의 각
종 자원을 동원하여 매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사례관리의
장점이다.사례관리의 서비스 제공방법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지속성,효과성,그
리고 효율성이다.사례관리는 개인,가족,집단에 대한 임상적 접근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와 정책에 대한 거시적 개입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실천방법이다.
최근 들어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실천의 한 모델로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복합적이
고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면밀한 사정과 사례
계획을 바탕으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이
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김효림,2006:249-250).
가가가...사사사례례례관관관리리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유유유형형형
O'connor(1988)는 사례관리를 개입수준에 따라 미시적(micro)수준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사례관리실천(casemanagementpractices)과 사례관리 체계(case
managementsystems)로 분류하였다.특히 O'connor는 행정적 구조,기관간의 관
계망,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의 조정에 관여하는 사례관리자의 복합적인 역할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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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양한 조직수준과 체계 내에서 수행되는 전문
가의 업무체계를 지식과 기술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선미,2006:139).

인사 지위 기능 역할 초점수준 기술

행정가

자율적 실천

책임성(상)

복합성(상)

지역망 개발 조정

행정프로그램

프로그램관리자

자원연계

계층옹호

거시적
정책개발/집행

프로그램개발/
운영

슈퍼바이저

자율적 실천

책임성(상)

복합성(상)

행정연계

직접 실천 감독

사례관리자관리

계층, 사례옹호

중도거시적

직무분석/설계

조정/모니터링

인력훈련/사례
관리

사회복지사

자율적 실천

책임성(상)

복합성(상)

직접서비스 제공

조정

사례관리자

계층, 사례옹호

중도미시적 사례관리

임상기술

서비스 

제공자

자율적 실천

책임성(상)

복합성(중)

직접서비스 제공

조정

사례관리자

대인관계원조자

사례옹호

중도미시적 사례관리

임상기술

사례보조자

자원봉사자

자율적 실천

책임성(중)

복합성(하)

직접서비스 제공
대인관계원조자

사례옹호

중도미시적
서비스 지원

자료:홍선미,2006:140

<<<<표표표표2-2-2-2-1111> > > > O'connor(1988)O'connor(1988)O'connor(1988)O'connor(1988)의 의 의 의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 체계의 체계의 체계의 체계의 유형유형유형유형

O'connor(1988)의 사례관리 체계는 <표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즉,
O'connor(1988)에 따르면 사례관리 체계의 다양한 인적 구성과 그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거시적 수준으로부터 미시적 수준에 이르
기까지 사례관리의 포괄적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나나나...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 개개개입입입모모모델델델로로로서서서의의의 사사사례례례관관관리리리
노인학대는 1회성·단발성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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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대개는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수발자에 의해 저질러진다.특히 가족 구성원에 의한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타인에 의한 노인학대보다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성인자
녀에 의해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느끼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녀를 키운 것에 대해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여긴다.이는 경로효친의 가치를
중시하고 체면을 따지며 자녀에게 의존성이 높고 부양기대감이 큰 우리나라 학대
피해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김미혜,2001).
미국에서는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개입방법으로 다섯 가지
의 사례관리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Bigsetal.,1995).첫째,사회연결망모델(social
networkmodel)은 피해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특히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는 지역사회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다.둘째,옹
호 및 중재모델(advocacyandmediationmodel)은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
을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셋째,가정폭력모델(domesticviolencemodel)은 피
해자 노인에 대하여 즉시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위기개입이나 지원그룹서비
스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법적 개입모델(legalinterventionmodel)은 형사 및 민사 사법제도를 활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다섯째,사회사업 개입모델(socialwork
interventionmodel)은 실천가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조정
하게 하는 사례관리를 중시한다.이상의 개입모델은 상호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모델이 동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적 모델에 입각한 사례
관리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개입수단으로 판단된다.
사례관리자는 개입을 통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와 자원들
이 전달되어 학대당사자의 생활기술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학대피해의 감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한 필요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가능한 최대화시키고,
지역사회 연계망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간접서비스의 중재와 함께 학
대당사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상담까지 제공할 수 있는 훈련된 고급인력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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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① 욕구 및 문제 사정:대상자의 능력과 욕구에 대한 사정,대상자의 사회적 망
과 이러한 망의 구성원들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력에 대한 사정,관
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정과 이러한 제공자들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
는 능력에 대한 사정

② 지원 자원의 확인:적절한 서비스 자원들을 찾아낸다.
③ 통합적 계획 수립:주요 욕구들에 대한 윤곽화,서비스 전달과 사회적 지지의
목적 및 목표 안으로 욕구 이전,서비스 전달과 사회적 지원의 역할 및 책임
성에 대한 명백화,필요시간의 설정,서비스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지표들의 명시

④ 옹호:서비스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옹호
자 역할을 행한다.

⑤ 점검:연결한 서비스들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전달여부를 점검한다.대상자
의 상태,계획된 서비스의 전달여부,사회적 망 구성원들의 포함 및 지원정도

⑥ 평가:대상자의 복지와 기능의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대상자의 평가,사회적
망 구성원들의 평가,서비스 제공자들의 평가.

제제제333절절절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개개개입입입방방방법법법과과과 과과과정정정

111...개개개입입입방방방법법법
미국에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개입전략 대신에 노인학대 및 방
임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입전략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성
인보호서비스,보건의료적 개입,형사사법적 개입 등의 접근법이 활용되고 있다
(BonnieandWallace,2003:121-130).아래에서는 미국의 노인학대 개입방법을 중
심으로 고찰하되,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부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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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신고의무제신고의무제신고의무제(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reporting reporting reporting reporting of of of of elder elder elder elder abuse)abuse)abuse)abuse)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는 법률에 정해진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업
무상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 관계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의
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목적은 노인들의 복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Payne,2005:14).뿐만 아니라 미국
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선의로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보호
하려는 부차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BonnieandWallace,2003:123).우리나라에서와 마
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5년 현재 미국에서는 42개 주(州)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Payne,2005:247).미국의 경우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규정 및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다르다.
첫째,일반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
항은 다음 네 가지이다(Payne,2005:247-248):① 신고의무자(전문가)의 범위,②
신고접수기관,③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④ 신고불이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둘째,미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전문직업인을 포함하고 있다
(BonnieandWallace,2003:122).
• 의료인
• 정신보건 의료인
• 유급 또는 무급 수발자
• 가정 수발자
•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 노인주택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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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사
•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
•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의 직원
•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기관의 종사자
• 휴먼서비스,사회서비스,보건서비스 관련부서의 종사자
• 경찰 및 공공안전 관련기관 종사자
• 변호사
•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
• 교사 및 교육자
• 금융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는 당초 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미국에서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Payne,2005:16).첫째,노인
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이 실증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둘째,노인학
대 신고의무제를 시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셋째,보복의 수단으로 노인학
대 신고의무제가 이용될 수 있다.넷째,신고의무의 객체가 되는 노인학대의 개념
이 명확하지 않다.다섯째,노인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이 연령차별적이다.여섯
째,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비밀유지 의무에 배치된
다.일곱째,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조사는 이점보다 해악이 더 크다.여덟째,
피해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가 된다.아홉째,노인학대 신고의
무제도는 노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열째,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한편,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시행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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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가 제대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Payne,2005:
250).첫째,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인구집단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야 한다.둘째,노인학대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셋째,신고의무
자의 범위가 명확하여야 한다.넷째,왜 특정 집단이 신고의무자의 범주에 포함되
는가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다섯째,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신고
에 대비하여 면책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신고자에 대하여 비밀보장이 이
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노인복지
법에 의하면,누구든지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노
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적 노인학대
대응체계는 공식적인 신고를 기점으로 작동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학대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1389신고전화 등을 통해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학대 및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서비
스 제공 등 필요한 일련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현재로
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에의 신고 및 접수를 제외한 다른 인지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이런 면에서 한국의 학대노인에 대한 보호체계는 아동보호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2000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한국의 공
적 아동보호체계는 공식적인 신고체계를 기반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이봉주,
2005:7).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의 주체는 신고의무자와 임의신고자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임의신고자가 될
수 있다.반면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사례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노
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신고의
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제39조의6제2항).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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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가
정폭력 관련상 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학대 또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
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노인복지법에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제39조의6제3항).그런데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사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이 노출된 경우 등 노인학대의
신고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이 조항들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더 나아가,노인학대의 신고인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의 피해자,가해자,가족의 프
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학대의 피해자는 물론 노인학대를 당한 노인이다.그
러나 넓게 보면 학대사례가 널리 공표될 경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그
리고 가족도 모두 스티그마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학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가족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이므로
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인권보장
의 대원칙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는 신고·
조사에 기반을 둔 체계이다.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는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흡사한 면이 있다는 점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BennettandKingston(1993:47)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노인학대의 개입전략
을 마련함에 있어서 때로는 아동학대의 준거틀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방식을 차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실제로 영국에서는 지방행정기관의 수준에서 아동
보호모델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기존의 아동보호 관련
절차를 답습하여 노인학대의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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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제39조의8).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
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
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요컨대,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한계를 지니
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의료인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를 하도록 독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 관련 법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일
일 것이다.

2) 2) 2) 2)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 미국의 성인보호서비스 기관(Adult
ProtectiveServicesAgencies)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중
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 정부는 노인학대 및 방임이 의심
되는 사례를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에 따라 관련기관이 조사를 하며 피해자를 돕고
학대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의 가장 중
요한 역할은 노인학대 및 방임 사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일이다.일단
노인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되면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BonnieandWallace,2003:124-125).
첫째,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노인학대 및 방임 신고에 대한 접수,사정,부상자
분류 등 초기의 기능을 담당한다.이 초기 조치에는 신고된 내용이 노인학대 및 방
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을 통해 사정하는 일도 포함된다.성인보호서비스
기관에는 직통상설전화 등을 갖춘 위기개입반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이들에 의
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이송 등에 관한 초
기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또한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통해 위험사정
을 실시한다.여기에는 추가적인 학대의 위험에 대한 사정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에
대한 평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지에 대한 사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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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필요한 긴급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후,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의 다음 임무
는 노인학대 또는 방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일이다.성인보호서비스 기관
에 따라 조사의 영역 및 강도가 다르다.몇몇 기관은 학대의 조사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기관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어떤 기관에서는
학대 조사를 전적으로 사법경찰에 의존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노인학대가해자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 학대 등록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것은 아동보호서비스의 학대 가해자 등록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가운데 학대가해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연방법에 따라
이 등록부에 그 명단이 오르며,장기요양시설의 경영진은 학대행위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도록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이 명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셋째,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임무는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이 학대를 종결시
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는 일이다.피
해자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정상적
인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도 이 단계에서 수행된다.그 밖에도 보호
서비스 제공계획에는 신체활동 지원,음식,주택,교통,금전관리,자물쇠 교환,세
탁 및 청소,수발자에 대한 휴식서비스 제공,상담,사례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지
원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제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주
법률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클라이언트 자율이다.즉,클라이언트가 동
의하지 않으면 성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다시 말해,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은 최소화하되,클라이언트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성인보호서비스 제도의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실제로 대부분의 성인보호서비스
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아래 제공되고 있지만 약 10% 정도의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BonnieandWallace,2003:126).대부분의 주에
서 클라이언트가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서비스의 수용
또는 거부에 관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하여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성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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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지정을 들 수 있다.뿐만
아니라,긴급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보호입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
는데,보통 입소 기간은 24-72시간으로 제한되며,오직 법원의 승인에 의해서 가능
하다.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학대피해 노인의 수발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금지명
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노인보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그리고 중앙 및 지
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이 담당하고 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제39조의5의 단
서조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및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
시설,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
가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에의 입소 의뢰

• 노인학대행위자,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
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뿐만 아니라,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노인보호전문기관
은 지역사회 주민,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
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또한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
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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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보건 보건 보건 보건 의료적 의료적 의료적 의료적 개입개입개입개입(health (health (health (health system system system system interventions)interventions)interventions)interventions)

노인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
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의료적 개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대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료서비스 형태인 응급이송,통원
치료,입원치료,방문간호연결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정도이다.
병원은 노인학대를 찾아내거나 추가적인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학대의 초기 사건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발전
하여 병원 차원에서 입원 전에 학대를 받았던 환자에 대한 발견이 쉬워지면서 개
입의 가능성도 커졌다.병원과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환자의 가장 안
전한 퇴원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가정의학과 의사와 응급실
의사는 노인학대의 피해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송시키는 과정을 통
해 노인학대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개입의 최일선 현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보건의료전문가들이 노인학대를 발
견해내고 신고를 통한 개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노화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정상적인 노화와 타박상,골절,욕창 등과 같은 노인학대
의 법의학적인 흔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사고에 의한 부상,예방할 수 없었
던 부상과 고의적으로 가해진 부상,예방할 수 있었던 상처와 구분하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요컨대,보건의료전문가들이 노인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이 노화과정 및 노인학대의 영역과 관련한 의학적 전문지식뿐만 아
니라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4) 4) 4) 형사사법적 형사사법적 형사사법적 형사사법적 개입개입개입개입(criminal (criminal (criminal (criminal justice justice justice justice interventions)interventions)interventions)interventions)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개입의 목적은 ① 범법행위의 중지,② 피해자와 일반공중
의 보호,③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재활의 도모,④ 노인학대가 범죄행위라
는 점을 널리 알림,⑤ 피해상태의 원상회복 등 에 있다(Heisler,1991).
사법경찰관은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이나 다른 개인들이 학대사례로 의심되는 사
례를 신고할 경우에 해당 사례에 대응하거나 조사를 실시한다.또한 사법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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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조사하거나 복지체크를 실
시하기도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노인이 학대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최초
로 확인하기도 한다.따라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성인보호서비스 기관과 연결시
키거나 지역사회서비스에 의뢰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돕는다.사
법경찰관이 가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과 연결시
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왜냐하면,종종 피해자 주변에는 가해자 외에는 노인에
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검사관과 검시관은 해당 사망이 노인학대의 결과인
지 또는 노인학대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한다.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부상자(피
해자)에 대한 사정도 이들의 몫이다.한편 노인학대로 의심되지 않은 다른 검시 과
정에서 이들 의료검사관이나 검시관에 의해 노인학대 관련성이 처음 발견되는 일
도 있다.요컨대,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검사관
과 검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증인 전문가(victim/witness professionals:종종 피해자 옹호인;victim
advocates으로 불림)는 노인학대 개입에 있어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피해
자/증인 전문가는 사법경찰기관,검찰청,지역사회서비스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그들이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노인학대 과정에 개입하는 시
점과 역할이 다르다.일반적으로 피해자/증인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대한 지원서비
스의 제공,사법체계에 대한 설명,법원에의 동행,교통편의의 제공 등을 통해 피해
자를 돕는 일을 한다.만약 피해자가 수발자라면 그에게 휴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보상기금의 신청 등을 도와주기도 한다.또한 피해자/증인 전문가가 노인학
대를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피해자/증인 전문가는 노인학대의 위험
요인과 노인학대의 존재가능성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
어야 하며,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
고 있어야 한다.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관의 현장 출동,위기개입,조사,형사소추,법률지원
서비스 제공,보호자와 후견인의 지정 등의 형식으로 법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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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소송은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후견인의 지정,가정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2004:28).실제로 노인복지법
에는 법적 개입 이후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8에 의하면,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연결,법률소송지원,학대행위자 고소·고발로 나뉘
어 이루어지고 있으며,그 중 법률상담연결이 법률서비스의 대부분(83.3%)12)을 차
지하고 있다.

222...개개개입입입과과과정정정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은 무기력한 피해노인들에 대한 위기개입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개입은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실천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다.우리나라의 노인학대에 대한 공
적체계의 개입은 대부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기관을 중심
으로 개입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의 사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사
례가 발생하면 대개 신고 및 접수,사정,개입계획,서비스 연계,서비스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해자,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1) 1) 1) 신고 신고 신고 신고 및 및 및 및 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는 노인학대 당사자 노인,가족 및 친지,지역주민,이웃,기관(동사무소,경
찰서,보건소,병원,사회복지 관련기관 등)등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
람들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접수는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운영,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직접 방문상담 접수,이동 상담접수,가정방문 상담 접수,서신에 의한
접수,병원,보건소,재가복지센터,기타 상담 센터나 타 기관을 통한 접수 등 다양

12) 보건복지부, 2006전국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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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진다.
신고자는 노인복지법에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즉,노인복지법 제39
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
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또한 신고인에 원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정
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익명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즉,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은 학
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및 주소 등)를 반
드시 밝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전화번호,
주소 등),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
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04:31-32).

2) 2) 2) 2)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및 및 및 및 사정사정사정사정

신고·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의 경우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 최초의
방문을 현장조사라 한다.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및 노인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상담원은 반드시 2인 이상 동행하여 현장 방문하며,가능한
한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한다.필요한 응급사례의 경우 사법경찰 관
리자에게 협조요청을 해 같이 동행하도록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7). 학대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파악과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
여 정황 증거 및 증인을 최대한 확보한다.그러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도 있는데 노인의 안전이 확인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학대사례 여부가
명확한 경우,피해노인이 개입을 거부한 경우,피해노인이 직접 기관으로 내방한
경우 등이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노인 및 가해자 그리고 가족 등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진다.사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2004:37).
첫째,접수된 사례가 노인학대사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노인학대의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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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여부를 판단한다.둘째,상담 사례의 특성,학대의 정도,학대의 원인,노인에게
미치는 영향,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셋째,노인·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
련한다.넷째,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지속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
한다.
사정의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2004:37).첫째,
상담 의뢰자,피해 노인,가족,다른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둘째,관련기관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조회 등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셋째,생태도나 가계도 등 상황이나 환경의 약식도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드
물지 않다.

3) 3) 3) 3) 사례판정사례판정사례판정사례판정

사례판정은 신고·접수된 사례의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의 심각성 정도,응급성 여부를 결정하며,사례에 적절한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사례판정은 응급,비응급,잠재적,일반 학대사례로 나뉜다.
응급 노인학대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의 안전이 매우 위
험하다고 판단되어 12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례,가해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
우,노인유기 및 노인의 영양사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및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
례가 해당된다.이 때 상담자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응급조치를 우선
적으로 제공해야 한다.특히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경우의 응급조치는 가능한 119
를 통해 취하며,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격
리 등 응급조치를 조치한다.이 조치는 반드시 노인 피해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인이 이를 판단할 지적,심리적 능력이 어려울 경우는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학대행위자로부터 노인을 3일 이내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응급조치가 가능하고,3일 이상의 장기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며,
보호조치는 지역사회쉼터,단기보호를 제공하되 1개월 미만에서 조치하며 노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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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자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확한 서면계약 등의 조치를 취한다.장기보호가 필
요한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보를 노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하며,연결 가능한 시
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계하고 있다.
비응급 노인학대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노인의 신체적,심리적,경제

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그리고 노인학대가 우발적으로 일어나 일회에 그치거나 그
지속성 정도가 미약한 경우,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이나 가족의 욕구
가 충족되거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다.
잠재적 노인학대사례는 현재 외부로 드러나는 학대의 직접적 징후는 없으나 학
대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향후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한 경우,노인부양,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노인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 학대로 악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반 노인학대사례 판정기준은 노인학대와 상관없는 노인 여가생활,노인복지시
설 이용,노인과 가족 간의 갈등,노후의 재혼 및 이혼,상속 및 유언,노인 부양,
노인의 정서적 문제,노인의 행동 등과 같은 노인과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사례이다.
사례판정은 기관 내의 사례회의을 거치거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4) 4) 4) 개입계획개입계획개입계획개입계획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노인,가해자,가족 등을 위해 가장 효과
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여기에는 학대를 유발하는 조건을 변화
시키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포함된다.따라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
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보건복지부,2004:44).첫째,가장 적절한 개입전략과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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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다.이 때 유념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노인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었는가,학대유발 요인 및 위기가 감소되었는가,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계획되었는가 하는 점이다.둘째,서비스 계획과정에 가능한 한 가족 전체가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활용 가능한 자원,피해 노인 및 가족의 장점을 발견하여 최대한
활용한다.셋째,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실시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와 피해노인의 욕구,가족과
학대행위자의 욕구,노인과 관련된 이웃,친지 및 지역사회기관의 욕구 등을 고려
하여 계획을 세운다.

5) 5) 5) 5)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연계연계연계연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는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서
비스,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서비스,일시보호 또는 장기보호서비스,경제지원
서비스,의료서비스,법률서비스,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 연결 등이 있다(보건복지
부,2004:45-48).
첫째,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 활동이 있다.피해노인의 심리적·정
서적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며,특히 초기에는 학대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환
기하도록 하며,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상담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또한
문제에 따라 피해 노인,학대해위자,가족 및 친지 등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가족상
담,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대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피해의 치유를 도모한다.
둘째,가족관계의 조정 및 가족기능 강화서비스이다.피해노인,학대행위자 및 관
련가족을 대상으로 학대로 인해 야기된 가족 간의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
인 및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고,해결방안에 대해 가족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참여
하도록 하며,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조정과 기능수행을 지원
한다.
셋째,일시보호 또는 장기보호서비스의 제공이다.안전한 주거지가 긴급하게 요
구되는 경우에는 피해 노인 및 보호자의 동의 아래 쉼터 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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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록 조치한다.노인과 가족을 격리하여 보호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일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기타 인적 자원들과 협력하여 보
호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쉼터 및 단기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후에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족이 이
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경제지원서비스이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확
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 경로연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부가되는 제반 서비스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다섯째,의료적 처치이다.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119또는 의료인의
도움을 얻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법률상담 및 의뢰가 있다.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정보는 숙지하고 있으나,보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법률 자원연계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법률관련기관으로는
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공단,법률사무소,기타 기관이 있다.
끝으로,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 연결을 들 수 있다.피해자 및 가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주간보호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자원
봉사센터,보건소(방문간호사업),기타 사회복지시설(노인생활시설,알코올 상담센
터,정신보건센터,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이 있다.특히 공공기관
간의 관련서비스 협조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노인학대예방센터는 상담과 관
련하여 피해노인 거주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6) 6) 6) 6)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종결종결종결

사례의 평가는 학대사례의 진행정도,개입정도,서비스 제공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이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사례개입의 목표 달성 여부,학
대의 위험성 및 재발 가능성,피해자 및 가족의 욕구 충족도,가족 또는 가해자가
보이는 변화의 동기 등이 있다(보건복지부,2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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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종결은 학대행위가 소멸된 경우,학대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된
경우,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강제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7) 7) 7) 7) 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를 목적으로 종결된 사례
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루어지는데,정기적(3개월 동안 매월 1회)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재발여부를 확인하고,노인 또는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담자
를 통해 노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상기 시
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부터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의 전체 활동을 개
입과정으로 보고,이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본인,가족,타인,신고
의무자의 신고나 타 기관·경찰서의 의뢰에 의한 사례접수를 1단계인 신고접수단계
로 나누고,현장조사나 사정에 의한 사례의 학대여부 판정과 개입 계획까지를 2단
계인 사정단계,사례의 성격에 따른 서비스제공이나 격리와 같은 다양한 실천을 3
단계인 개입실천단계로 나누며,4단계인 종결단계는 평가·종결·사후관리까지를 포
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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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보호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

 지역사회자원 연결)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 홍보

사례평가

종결

사후관리

개개개입입입실실실천천천
단단단계계계

종종종결결결단단단계계계
OK

NO

타 기관

경찰서

현장조사 및 사정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 학대여부판정

응급 
노인학대사례

일반사례
잠재적 

위험사례
비응급 

노인학대사례

일반사례

정보제공

신신신고고고접접접수수수
단단단계계계

사사사정정정단단단계계계

신 고

본인, 가족, 타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1111> > > >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개입과정개입과정개입과정개입과정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2007http://www.noinboho.or.kr,참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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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연연연구구구분분분석석석 틀틀틀
본 연구는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4단계의 연구과정을 거쳐 진행되었
다.먼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노인학대의 정의,유형,위험요인
(영향요인)을 탐구하였으며,이어서 그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
자를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통해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또한 이론적 고
찰 및 양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노인학대의 유형별 인식수준 및 개입 실태를 질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끝으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노인학대 유형별 개입전략의 강화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고찰고찰고찰고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특성

-사례관리 개입

양적 양적 양적 양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도 측정

-피해자 ․가해자 

특성

-개입전략 탐색

질적 질적 질적 질적 분석분석분석분석

-학대유형별 분석

-개입과정별 분석

-피해자․가해자 

 특성별 분석

-개입전략 탐색

실천방안 실천방안 실천방안 실천방안 도출도출도출도출

-노인학대 유형별 

개입전략

-피해자․가해자 

특성별 개입전략

-개입과정별 

개입전략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222> > > > 연구분석의 연구분석의 연구분석의 연구분석의 틀틀틀틀

첫째,이론적 고찰에서는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노인학대 영역의 특성,사례
관리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미국,영국 등 서양의 여
러 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인지
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데 이론적 고찰의
주요한 목적이 있다.또한 이러한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하위 유형별로
개별적인 개입전략이 마련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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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양적 분석은 지역사회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노인학대
시나리오를 부여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양적분석에서는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도 측정,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
성 등이 분석되었다.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유형별 개입전략과 가
해자·피해자 특성에 따른 개입전략이 마련되었다.
셋째,질적 분석은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입한 실제사례 10건을 대상으로 학대유
형별 분석,개입과정별 분석,피해자·가해자 특성별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개입전략을 탐색하였다.특히 질적 분석의 결과는 가해자·피해자 특성에
따른 개입전략과 개입과정별 개입전략의 수립에 활용되었다.
끝으로,이론적 고찰,양적 분석,질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
학대사례에 대한 개입방안을 도출하였다.실천방안은 크게 보아,노인학대 유형별
개입전략,피해자·가해자 특성별 개입전략,개입과정별 개입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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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 인인인식식식도도도 조조조사사사

제제제111절절절 조조조사사사 설설설계계계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 및및및 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조사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규정된 신고의
무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
하였다.구체적으로는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사회
복지전담공무원,노인복지상담원 등이다.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속성(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을 묻는 문항과 노인학대 인식수준 및 노인학대
사례별 신고 의향을 측정하는 문항,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수준
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속성을 묻는 문항은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으로 세분된다.
개인 요인에는 성별,연령,학력,종교,혼인상태,직업,근무기간,근무지역,사회복
지사 자격증 소유 여부,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경제상태 등을 포함시켰다.주관
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 상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1점에 가까울
수록 건강하거나 경제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반대로 5점에 가까울수록 건강
하지 않거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가족 요인에는 노인과의 동거여부,
동거가족의 수,노인과의 동거기간,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자녀의 수 등을 포
함시켰다.또한 인지·학습 요인에는 노인복지학 수강 여부,노인학대 관련 과목 수
강여부,언론보도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의 인지 여부,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인지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문항과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의향에 관한
질문은 MoonandWilliams(1993)가 개발하였으며 YooandKim(2005)이 우리나라
에 적용한 가상사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MoonandWilliams(1993)는 당초 13
개의 노인학대 가상사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YooandKim(2005)은 그 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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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않는 1개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가상사례만을 번역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YouandKim(2005)은 연구결과를 영문 논문의 형식으
로 발표하였으며,따라서 그들이 사용한 가상사례 역시 영문으로 서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문 가상사례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영어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하
는 등 우리 정서에 맞도록 동 영문 가상사례를 최소한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상사례는 도합 12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학대에 관
한 사례가 3건,심리적 학대에 관한 사례가 4건,경제적 학대에 관한 사례가 2건,
방임에 관한 사례가 2건,성 학대에 관한 사례가 1건이다.
먼저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12개 가상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각각의 사례에 대해 해당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점수가 낮을수록 주어진 사례를 노인
학대로 인식하지 않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주어진 사례가 노인학대라고 인식함을
의미한다.즉,응답범주 상으로 “전혀 아니다”는 1점,“확실히 그렇다”는 5점을 의
미한다.본 연구에서 학대인식을 묻는 12개 문항의 척도의 신뢰도(Cronbach'sα)는
0.810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노인학대 신고 의향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위에 언급한 12개
가상사례별로 해당 사례를 노인학대예방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신고 의향이 낮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즉,“신
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에 1점,“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본
연구에서 노인학대 신고의향을 묻는 12개 문항의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98로 조사되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의 적절성,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 미비에 대한
의견,업무상 노인학대 사례 경험 여부,현행 신고의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설문지의 내용적인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인
학대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과 노인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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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전문상담원 1인으로부터 설문지 초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특히 이 과
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도록 문장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등 설문지 구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22...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설문지는 2006년 8월과 9월에 배포되었다.총 300부가 직접 방문배포 또는 우편
을 통해 배포되었으며,총 회수된 설문지는 206부로서 회수율은 68.7%이다.회수율
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직접 방문 전에 또는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보내기 전에
전화로 협조요청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설문지를 배포한 기관은 광주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장애인생활시설,구청(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회수된 설문지 206부를 사용하였다.분석에 앞서 노인학대
관련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1인 및 노인학대예방센
터 전문상담원 1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방법의 타당성 및 분석결과의 해석 방향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WIN 14.0에 입력하였다.분석방법을 보면,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묻는 각 사례별 인식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또한 노인학대 인식변수를 유형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뿐만 아니라,각 사례별로 집단 사이의 인식
점수 평균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제제제222절절절 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 1) 1) 1)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요인요인요인요인

조사대상자의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연령,학력,종교,혼인상태,직업,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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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 여부,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경제 상태를 조
사하였다<표 3-1>.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37.9%(78명)를 차지하였으며,여성
은 전체의 62.1%를 차지하였다.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7.83세(표준편차 8.973)로 조
사되었다.연령 분포에서는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36.6%,30대가 32.7%를 차지하였
으며,이어서 20대(21.5%)와 50대(9.3%)가 그 뒤를 이었다.
최종학력을 보면,대학교 졸업(49.3%)과 대학원 졸업(30.2%)이 전체 응답자의
79.3%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전문대 졸업(15.6%)과 고교
졸업(4.9%)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종교는 기독교로서
전체 응답자의 33.2%에 달하였으며,이어서 천주교(21.5%)와 동양 종교(10.7%)가
그 다음 순위를 보였다.한편,응답자 가운데 34.6%는 아무런 종교가 없다는 응답
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보면,전체 응답자의 71.4%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며,
미혼은 전체 응답자의 25.7%에 달하였다.이혼(1.5%)이나 사별(1.5%)은 매우 미미
한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직업분포를 보면,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전체의 33.7%,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 31.2%,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2.3%,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11.4%를 차지하
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89명으로 집계되었는데,그 중
의사는 60.7%(54명),간호사는 13.5%(12명),일반직원은 25.8%(23명)로 조사되었다.
의사의 가장 주된 진료과목을 보면,내과가 전체 의사의 58.5%,외과가 전체 의사
의 20.8%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이어서 이비인후과(7.5%)와
신경정신과(3.8%)가 뒤를 이었다.비뇨기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피부과,안과는
단 한 명씩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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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여자

78

128

37.9

62.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9

21.5

32.7

36.6

9.3

학력

고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10

32

101

62

4.9

15.6

49.3

30.2

종교

기독교

천주교

동양종교(불교, 원불교, 

유교)

종교 없음

68

44

22

71

33.2

21.5

10.7

34.6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자

이혼

사별

53

147

3

3

25.7

71.4

1.5

1.5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8

63

23

3

45

33.7

31.2

11.4

1.5

22.3

<<<<표 표 표 표 3-3-3-3-1111> > > >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요인요인요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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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직장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22

51

32

49

50

10.8

25.0

15.7

24.0

24.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건강이 좋지 않다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29

91

66

18

2

14.1

44.2

32.0

8.7

1.0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10

44

117

34

1

4.9

21.4

56.8

16.5

0.5

계
1)

206 100.0

1)항목별 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측치 때문임

<<<<표 표 표 표 3-1> 3-1> 3-1> 3-1> ((((계속계속계속계속))))

조사대상자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총 97명으로 조사되었다.
직책별 분포 현황을 보면,기관장이 3.1%(3명),중간관리자가 18.6%(18명),실무담
당자가 78.4%(76명)에 달하였다.한편,조사대상자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
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총 75명으로 집계되었다.이 가운데 1급 자격증이 58.7%(44
명),2급자격증이 41.3%(31명)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장 소재지로는 광주광역시 서구,북구,광산구가 각각 25.0%,
24.0%,24.5%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이었으며,동구(10.8%)와 남구(15.7%)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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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보면,“건강하다(매우 건강하다 +대
체로 건강하다)”가 전체의 58.3%로 나타난 반면,“건강이 좋지 못하다(대체로 건강
이 좋지 않다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9.7%에 불과하였다.건
강이 ”보통“이라는 응답도 32.0%에 달했다.따라서 응답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응답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보면,“경제상태가 좋다(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26.3%이었으며,“경제상태가 좋지 않다(좋
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7.0%로 조사되었다.경제상
태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의 56.8%에 달하였다.

2) 2) 2) 2) 가족 가족 가족 가족 요인요인요인요인

조사대상자의 가족 요인으로는 노인과의 동거 여부,동거 노인의 수,노인과의
동거 기간,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자녀의 수 등을 조사하였다<표 3-2>.
노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결측치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14.1%인 28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조사대상자의 자녀수는 평균 2.23명(표준편차 0.918)으로 집계되었다.자녀
수별 분포를 보면,자녀가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의 47.1%를 차지하였으
며,그 뒤를 이어 자녀 없음(27.7%),3명(10.2%),1명(8.7%),4명 이상(6.3%)의 순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와 노인의 동거기간을 보면,5년 이상~10년 미만이 전체의 35.7%에 해
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5년 미만이 28.6%,그리고 10년 이상~20
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17.9%를 차지하였다.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상태는 건강이 나쁘다(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는 응답이 42.9%,건강이 좋다(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는 응답이 28.6%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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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명) 비율(%)

동거 노인의 수

1명

2명

20

8

71.4

28.6

노인과의 동거 기간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8

10

5

5

28.6

35.7

17.9

17.9

동거노인의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건강이 나쁘다

매우 건강이 나쁘다

1

7

8

8

4

3.6

25.0

28.6

28.6

14.3

계 28 100.0

<<<<표 표 표 표 3-3-3-3-2222> > > >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가족 가족 가족 가족 요인요인요인요인

3) 3) 3) 3) 인지인지인지인지····학습 학습 학습 학습 요인요인요인요인

노인학대의 인식과 관련한 인지·학습 요인으로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 중에
노인복지학 과목의 수강 여부,노인학대 관련 과목의 이수 여부,혼자서 노인학대
관련 공부를 한 경험의 유무,언론보도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의 인지 여부,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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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 (%)

노인복지학 수강 

있다

없다

103

101

50.5

49.5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

있다

없다

55

146

27.4

72.6

혼자서 노인학대 공부한 경험 

있다

없다

64

138

31.7

68.3

보도를 통한 노인학대 사례 인지

그렇다

아니다

195

9

95.6

4.4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인지

그렇다

아니다

130

74

63.7

36.3

계
1)

206 100.0

<<<<표 표 표 표 3-3-3-3-3333> > > >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인지인지인지인지····    학습 학습 학습 학습 요인요인요인요인

1)항목별 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측치 때문임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시절에 노인복지학을 수강한 응답자는 전체의 50.5%인 반
면,그렇지 못한 응답자는 전체의 49.5%로 조사되었다.즉,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
는 학창시절에 노인복지학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에 노인학대 관련 과목을 이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7.4%에 불과하였으며,대부분(72.6%)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학교 졸업 후 노인학대 관련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였거나 노인학대
와 관련된 세미나 등 교육에 참여하였거나,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불과하였으며 응답자의 대다수는 그런 경험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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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95.6%)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노인학대가 발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언론보도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는 전체의 4.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
답자의 63.7%인 반면,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응답
자는 36.3%에 달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인지경로는
다양하며,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주요한 경로라고 여기는 항목
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요구한 결과,언론 매체가 가장 높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를
인지하고 있는 전체 응답자의 29.9%를 차지하였으며,이어서 전문가 집단의 교육과
소식지(24.1%),노인학대예방센터의 홍보활동(22.6%),정부기관의 홍보(16.8%)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222...유유유형형형별별별 인인인식식식도도도

1) 1) 1) 1)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인식정도인식정도인식정도인식정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본 연구에서는 12개의 가상사례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수
준을 측정하기 위해 4점 척도(1점:전혀 학대가 아니다 ~4점:학대가 확실하다)를
사용하였다.즉,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례를 학대로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의미
이다.
노인학대의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포함시킨 12개 가상사례별
기술통계량은 <표 3-4>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가상사례 5(사위가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가상사례)로 나타났는데,학대 인식의
평균점수가 4점 만점에서 3.70점(표준편차 0.547)을 기록하였다.이어서 가상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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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아동학대를 당한 딸이 어머니에게 보복성 노인학대를 가하는 가상사례)
이 평균 3.41점(표준편차 0.6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 상 사 례 N 평균 (순위) 표준편차

가상사례 1 206 3.36 (③) 0.697

가상사례 2 205 1.93 (⑫) 0.877

가상사례 3 206 2.44 (⑩) 0.804

가상사례 4 206 2.76 (⑦) 0.861

가상사례 5 206 3.70 (①) 0.547

가상사례 6 206 2.83 (⑥) 0.858

가상사례 7 205 2.06 (⑪) 0.758

가상사례 8 205 3.41 (②) 0.648

가상사례 9 205 3.20 (④) 0.787

가상사례 10 206 2.76 (⑦) 0.752

가상사례 11 205 3.15 (⑤) 0.632

가상사례 12 204 2.68 (⑨) 0.807

<<<<표 표 표 표 3-3-3-3-4444> > > >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정도정도정도정도

주:평균의 순위(①②③…)는 학대로 인식하는 순서를 말함.즉,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
인 면에서 더 강하게 해당 사례를 학대로 인식함을 의미함.한편,노인학대 인식의 평균 점
수가 가장 낮은 경우는 사례 2(식사와 약 복용을 거부하는 반신불수의 어머니에게 딸이 강
제로 약과 음식을 먹이는 사례)로서 학대인식 평균점수가 4점 만점에 1.93점(표준편차
0.877)에 머물렀다.

조사대상자들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즉 조사대상자들이 보다 예민하게 학대로
인식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면,가상사례 5,8,1,9,11,6,4와 10(동률),가상사
례 12,3,7,2로 조사되었다.참고로,이 순위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요인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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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 2) 2)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유형화유형화유형화유형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척도는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경
제적 학대,성 학대,방임 등의 하위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아
직 국내에서 이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이 척도를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어떤 차원의 요소들이 척도의 배후에 존재하는가를 고
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조사대상자들은 행위의 의도나 행위가 이루어진 원인을
기준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조
사대상자들은 ‘나쁜 의도’즉,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노인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
바 ‘악의 없는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학대행위를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인 ‘나쁜 의도’와 관련된 가상사례는 모두 6개이며,가상사례 8,11,
10,9,1,5가 그 범주에 해당한다.
가상사례 8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딸이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머니에게 언어·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이다.
가상사례 11은 술에 취할 때마다 아들이 전신마비 상태인 어머니에게 언어폭력
을 가하는 경우로써 언어·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다.
가상사례 10은 딸이 바쁘다는 핑계로 청력이 나쁜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 부탁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진찰도 주선하지 않고 있는 방임에 해당되는 경우이
다.
가상사례 9는 재산관리에 서투른 어머니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가 돈이 필요하여 인출을 요구할 때 찾아다 주지 않는 경우로써 방임과 경제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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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상사례

요인

1 2

가상사례 8 0.786 0.012

가상사례 11 0.676 0.268

가상사례 10 0.671 0.175

가상사례 9 0.661 0.146

가상사례 1 0.576 0.058

가상사례 5 0.502 0.143

가상사례 3 -0.065 0.741

가상사례 2 0.072 0.723

가상사례 4 0.118 0.689

가상사례 7 0.251 0.640

가상사례 6 0.372 0.595

가상사례 12 0.323 0.530

요인추출방법:주성분 분석
회전방법: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3번 반복계산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음

<<<<표 표 표 표 3-3-3-3-5555> > > > 가상사례의 가상사례의 가상사례의 가상사례의 요인분석 요인분석 요인분석 요인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가상사례 1은 어머니가 실수로 음식을 태울 때마다 실직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프라이팬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로써 언어·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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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5는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성 학대 및 신체적 학
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상의 모든 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아
한다는 상태에 대한 반감,노인의 의존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방어력이 없는 노인
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 차원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각 가상사례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의 원인이 고의 또는 악의적이라는 공통점
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요소인 ‘좋은 의도’와 관련된 가상사례는 가상사례 3,2,4,7,6,12의 여
섯 가지 경우이다.
가상사례 3은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비명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
을 예방하고자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서 어머니에게 진정
제를 먹이는 경우로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가상사례 2는 출가한 딸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는 전신마비의 어머니에게
강제적으로 음식과 약을 먹이는 경우로서 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가상사례 4는 보호자가 없을 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낙상을 당하지 않도록 노
인을 침대나 휠체어에 묶어두는 경우로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신체
적 학대에 해당한다.
가상사례 7은 미끄러지면서 안경을 부러뜨린 노인을 배우자가 심하게 질책한 우
발적인 경우로서 언어적 학대에 해당한다.
사례 6은 어머니가 너무 많이 먹으려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강제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경우인데,어머니가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한다면 음식물에 독극
물을 넣겠다는 위협을 가한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가상사례 12는 어머니 집의 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챙긴 딸의 경우인데,경제적 학대 및 언어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상의 가상사례에서는 모두 노인학대와 관련이 깊은 행동이 발생하였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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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나 의도가 노인을 보호하려는 시도이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대의사
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사실이 공통점이다.

3) 3) 3) 3)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유형에 유형에 유형에 유형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인식도인식도인식도인식도

가가가...신신신체체체적적적 학학학대대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도도도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를 크게 나누어 의도적인 노인
학대와 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로 대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신체적 학
대의 경우에도 의도적인 노인학대와 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의도적인 노인학대 가운데 신체적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를 노인학
대 인식의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가상사례 5,1,11순이다.
가상사례 5는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성 학대 및 신체적 학
대에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경우이며,여기에서는 신체적 학대의 범주로 분류하였
다.
가상사례 1은 어머니가 실수로 음식을 태울 때마다 실직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프라이팬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로써 언어·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복합적으로 해당되지만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신체적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가상사례 11은 술에 취한 아들이 전신마비 상태인 어머니에게 언어적 폭력 및
위협을 가하는 경우로써 언어·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모두 해당되지만 여기
서는 신체적 학대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나쁜 의도로 행해진 신체적 학대에 대하여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하
는 방식을 통해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이 노인학대의 인식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①①①①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5555의 의 의 의 집단 집단 집단 집단 간 간 간 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5(사위가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례)에 대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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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 요인,가족 요인,
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대 인식의 평균점수가 매우 높아 응답자 대부
분이 해당 사례를 학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집단 간 인식 수
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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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8

3.60

3.76

0.631

0.482
-1.86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9

3.77

3.69

3.72

3.53

0.424

0.608

0.508

0.697

0.946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8

63

23

48

3.63

3.71

3.87

3.67

0.571

0.607

0.344

0.519

1.133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1

66

18

2

3.76

3.64

3.71

3.83

4.00

0.511

0.587

0.548

0.383

0.000

0.805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7

34

1

3.40

3.66

3.71

3.79

4.00

0.699

0.608

0.542

0.410

-

1.152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1

3.75

3.68

0.518

0.560
0.634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1

3.72

3.67

0.657

0.531
0.587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6

3.65

3.71

0.645

0.511
-0.663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30

74

3.75

3.59

0.529

0.571
1.965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6666>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5555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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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②②②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1111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1(아들이 음식을 태운 어머니를 비난하며 프라이팬을 던진 사례)에 대
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적 요인,가족
적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
석하였다<표 3-7>.
응답자의 건강상태(p<0.05),경제상태(p<0.01),노인과의 동거여부(p<0.05)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점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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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8

3.29

3.41

0.705

0.692
-1.113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9

3.32

3.39

3.41

3.26

0.674

0.738

0.680

0.653

0.343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8

63

23

48

3.29

3.30

3.61

3.38

0.670

0.796

0.583

0.640

1.324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1

66

18

2

3.21

3.23

3.56

3.61

3.00

0.861

0.684

0.611

0.608

0.000

3.359
*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7

34

1

2.90

3.11

3.44

3.56

4.00

0.876

0.655

0.712

0.504

-

3.918
**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1

3.61

3.33

0.737

0.685
1.982

*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1

3.35

3.38

0.710

0.691
-0.272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6

3.33

3.37

0.747

0.685
-0.383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30

74

3.42

3.27

0.656

0.764
1.429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7777>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1111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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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③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11111111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11(아들이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사례)에 대한 응
답에 대하여 응답자의 개인적 요인,가족적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
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표 3-8>.
가상사례 11에 대한 학대 인식의 평균점수가 대체로 높아 응답자 대부분이 이
사례를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개인적 요인,가족적 요인,
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평균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대인식 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
즉,건강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응답자들이 이 사례를 보다 예민하게 노인학대
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의 사례 가운데 신체적 학대에는 가상사례 3,2,4
가 해당된다.
가상사례 3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비명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딸이 집으로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서 어머니에게 진정제를 먹이는 사례이다.
가상사례 2는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는 전신마비의 어머니에게 딸이 강제로
음식과 약을 먹이는 경우로서 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나 신
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가상사례 4는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침대나 휠체어
에서 떨어져 낙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노인을 침대나 휠체어에
묶어두는 경우로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
례이다.
이하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 행위 가운데 신체적 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
지·학습 요인이 노인학대의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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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7

3.09

3.18

0.648

0.623
-1.004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4

19

3.11

3.15

3.19

3.05

0.579

0.702

0.612

0.621

0.287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7

63

23

48

3.10

3.14

3.22

3.15

0.581

0.715

0.600

0.618

0.184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0

66

18

2

3.34

2.98

3.27

3.17

3.50

0.721

0.560

0.669

0.514

0.707

3.271
*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6

34

1

2.90

3.02

3.22

3.12

3.00

0.994

0.664

0.561

0.686

-

1.276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7

171

3.22

3.12

0.641

0.634
0.756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0

3.17

3.11

0.658

0.601
0.622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5

3.20

3.12

0.730

0.595
0.751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29

74

3.18

3.07

0.618

0.648
1.207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8888>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11111111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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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④④④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3333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3(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비명을 지르고 물
건을 던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속여서 진정제를 먹이는 사례)에 대한 응답에 대
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
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표
3-9>.
가상사례 3에 대한 학대 인식의 평균점수는 가장 낮았다.즉,이 가상사례를 노
인학대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는 의미이다.또한 이 가상사례에 대한 학
대인식의 평균점수에서도 여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성별로 보면,남자보다는 여자가 이 가상사례를 노인학대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p<0.05).
연령별로 보면,30대 응답자가 이 가상사례를 노인학대로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20대,50대,40대의 순서로 해당 가상사례를 노인학대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30대와 40대 간의 평균점수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직업별로도 학대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노
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이 가상사례를 가장 민감하게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의 순서를 보였다.즉,의료인은 이 가상사례를 노인학대로 보는 경향이 가장 적었
다.사후분석 결과,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상
담원 포함)과 의료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p<0.05).
또한 노인복지학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 보다 더
강하게(p<0.05),노인학대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강하게(p<0.05),노인학대 신고의무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못한 응답자보다 더 강하게 이 가상사례를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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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t)

(Scheffe 평균차이)

성별 남자

여자

78

128

2.27

2.54

0.784

0.803
-2.361

*

연령 20대(①)

30대(②)

40대(③)

50대(④)

44

67

75

19

2.59

2.63

2.21

2.26

0.726

0.813

0.843

0.562

4.185
**

(②-③: 0.414
*

)

직업 의료인(①)

노인복지시설종사자(②)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③)

공무원 및 상담원(④)

68

63

23

48

2.13

2.62

2.48

2.58

0.710

0.831

0.994

0.710

5.114
**

(①-②: -0.487
*

)

(①-④: -0.451
*

)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1

66

18

2

2.52

2.41

2.41

2.50

3.00

0.871

0.715

0.894

0.857

0.000

0.392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7

34

1

2.50

2.27

2.51

2.41

1.00

1.080

0.694

0.826

0.743

-

1.556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1

2.46

2.43

0.576

0.840
0.296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1

2.58

2.30

0.823

0.756
2.580

*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6

2.65

2.36

0.865

0.769
2.314

*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30

74

2.54

2.26

0.846

0.663
2.633

**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9999>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3333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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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⑤⑤⑤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2222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2(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어 음식과 약 복용을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딸이 강제로 음식과 약을 먹이는 사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
(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적 요인,가족적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
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표 3-10>.
성별로(p<0.05),연령별로(p<0.05),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p<0.01),노인복지
학 수강 여부에 따라(p<0.05),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p<0.05)통계적
으로 유의한 평균점수의 차이가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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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7

1.77

2.03

0.788

0.917
-2.095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6

75

19

2.18

2.00

1.73

1.84

0.896

0.992

0.741

0.765

2.742
*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8

62

23

48

1.74

2.06

2.13

1.88

0.745

0.939

0.869

0.866

2.173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0

66

18

2

2.00

1.84

2.00

2.06

1.50

0.926

0.778

0.977

0.938

0.707

0.572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6

34

1

2.30

1.95

1.93

1.74

4.00

0.949

0.776

0.911

0.790

-

2.322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0

1.50

1.98

0.577

0.887
-2.779

**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2

101

2.06

1.79

0.910

0.804
2.212

*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4

146

2.15

1.84

0.979

0.814
2.093

*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29

74

2.01

1.81

0.931

0.771
1.541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10101010>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2222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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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⑥⑥⑥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4444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4(낙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노인을 침대나 휠체어에 묶어놓는 사례)에 대한 응답
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적 요인,가족적 요
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
였다<표 3-11>.
가상사례 4에 대해서는 직업별로(p<0.05),그리고 노인복지학 수강 여부에 따라
(p<0.05),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대인식 평균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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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8

2.62

2.84

0.825

0.873
-1.858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9

2.73

2.82

2.80

2.47

0.845

0.886

0.885

0.697

0.885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8

63

23

48

2.54

2.89

3.04

2.75

0.818

0.952

0.706

0.812

2.799
*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1

66

18

2

3.07

2.71

2.65

2.83

3.00

0.842

0.886

0.794

0.924

1.414

1.340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7

34

1

2.90

2.73

2.79

2.62

4.00

0.994

0.899

0.839

0.853

-

0.858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1

2.64

2.77

0.989

0.826
-0.744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1

2.88

2.64

0.867

0.832
2.017

*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6

2.95

2.70

0.931

0.825
1.824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30

74

2.79

2.72

0.860

0.852
0.610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11111111>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4444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나나나...언언언어어어···정정정서서서적적적 학학학대대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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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의 가상사례 가운데 언어·정서적 학대에는 가상사례 6과
가상사례 7이 해당된다.
가상사례 6은 출가한 딸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강제로 어머니의 식사량을 조
절하는 경우인데,어머니가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한다면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겠다
는 위협을 가한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경우이다.여
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언어·정서적 학대로 간주하였다.
가상사례 7은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미끄러지면서 배우자의 안경을 부러뜨린 우
발적인 경우로서 해당노인을 배우자가 심하게 질책한 언어·정서적 학대에 해당한
다.
이하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 행위 가운데 언어․정서적 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이 노인학대의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①①①①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6666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6(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딸이 강제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사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 요인,가족 요
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
였다<표 3-12>.
가상사례 6에 대해서는 직업별로(p<0.001), 노인복지학 수강 여부에 따라
(p<0.01),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p<0.05),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의무
제 인지 여부에 따라(p<0.01)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대인식 평균점수의 차이가 관찰
되었다.
직업별로 보면,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이 가상사례를 가장 민감하게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의료인은 이 가상사례를 가장 약하게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
다.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간의 평균점수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한편,노인복지학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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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노
인학대 신고의무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강하게
이 가상사례를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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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t)

(Scheffe 
평균차이)

성별 남자

여자

78

128

2.72

2.90

0.820

0.877
-1.468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9

2.93

2.81

2.81

2.68

0.900

0.892

0.817

0.820

0.411

직업 의료인(①)

노인복지시설종사자(②)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③)

공무원 및 상담원(④)

68

63

23

48

2.54

3.14

2.96

2.71

0.818

0.859

0.767

0.824

6.221
***

(①-②: 
-0.599

*

)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1

66

18

2

3.03

2.79

2.73

3.06

3.00

0.865

0.823

0.904

0.873

0.000

1.025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7

34

1

2.80

2.82

2.86

2.71

4.00

1.229

0.691

0.890

0.836

-

0.687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1

2.68

2.84

0.863

0.838
-0.919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1

2.99

2.67

0.869

0.801
2.708

**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6

3.04

2.75

0.942

0.810
2.109

*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30

74

2.96

2.58

0.875

0.776
3.107

**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12121212>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6666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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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③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7777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7(실수로 안경을 부러뜨린 노인에게 배우자가 심하게 질책한 사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
하였다<표 3-13>.
가상사례 7의 학대인식 평균점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즉,이 사례를 노인학대
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이 가상사례에 대해서는 성별로
(p<0.05),연령별로(p<0.05),직업별로(p<0.01),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에 따
라(p<0.05),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인지 여부에 따라(p<0.05)통계적으로 유의한 평
균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직업별로 보면,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이 가상사례를 가장 민감하게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의료인은 이 가상사례를 다른 집단보다 가장 약하게 노인학대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간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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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t)

(Scheffe 

평균차이)

성별 남자

여자

78

127

1.92

2.14

0.734

0.763
-2.020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8

2.11

2.24

1.91

1.89

0.868

0.780

0.681

0.583

2.696
*

직업 의료인(①)

노인복지시설종사자(②)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③)

공무원 및 상담원(④)

68

62

23

48

1.81

2.26

2.17

2.06

0.652

0.700

0.887

0.836

4.236
**

(①-②: -0.449
*

)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0

66

18

2

2.31

1.94

2.09

2.11

2.00

0.850

0.725

0.759

0.758

0.000

1.374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3

117

34

1

2.00

2.07

2.07

2.03

2.00

0.943

0.768

0.774

0.674

-

0.036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0

2.29

2.01

0.535

0.784
1.779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0

2.16

1.96

0.777

0.737
1.837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5

2.27

1.97

0.827

0.721
2.428

*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29

74

2.14

1.92

0.808

0.657
2.000

*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13131313>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7777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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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경경경제제제적적적 학학학대대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도도도
경제적 학대로 분류되는 가상사례는 가상사례 9와 가상사례 12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자들은 전자를 의도적인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후자는 의도하지 않
은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상사례 9는 재산관리에 서투른 어머니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가 돈이 필요하여 인출을 요구할 때 찾아다 주지 않는 경우로써 경제적 학대와 방
임에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경우이며,여기에서는 경제적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
다.
가상사례 12는 어머니 집의 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함으로써 딸이 자
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가상사례인데,경제적 학대 및 언어·정서적 학대에 모두
해당되나 여기서는 경제적 학대로 분류하였다.

①①①①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9999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9(재산관리가 서투른 어머니의 돈을 관리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예금인
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표 3-14>.
가상사례 9에 대한 응답자들의 학대 인식 점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점수
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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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7

3.19

3.20

0.740

0.817
-0.04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8

3.25

3.15

3.20

3.17

0.781

0.839

0.771

0.707

0.153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8

62

23

48

3.18

3.31

3.09

3.10

0.732

0.801

0.733

0.857

0.785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0

66

18

2

3.07

3.10

3.33

3.28

4.00

0.923

0.808

0.664

0.826

0.000

1.618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3

117

34

1

3.20

3.12

3.21

3.29

2.00

0.632

0.905

0.772

0.719

-

0.822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0

3.21

3.16

0.787

0.790
0.308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0

3.17

3.21

0.830

0.743
-0.406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5

3.24

3.16

0.922

0.733
0.562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29

74

3.23

3.12

0.825

0.721
1.001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14141414>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9999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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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②②②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12121212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 비교 비교 비교 

가상사례 12(딸이 어머니 집의 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한 사례)에 대
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
하였다<표 3-15>.
가상사례 12에 대한 학대인식의 평균점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집단 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도 현저하지 않은 편이다.다만,노인학대 관련과목을 이수한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01).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대인식 평균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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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6

2.67

2.69

0.715

0.862
-0.213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3

67

74

19

2.65

2.67

2.72

2.68

0.783

0.842

0.852

0.582

0.067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7

62

23

48

2.57

2.92

2.52

2.65

0.722

0.816

0.947

0.812

2.606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89

66

18

2

2.93

2.62

2.68

2.56

3.00

0.998

0.746

0.826

0.705

0.000

1.018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5

34

1

2.70

2.77

2.66

2.62

3.00

0.949

0.831

0.782

0.853

-

0.249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7

170

2.70

2.66

0.669

0.815
0.272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2

100

2.78

2.57

0.828

0.769
1.905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4

145

3.02

2.54

0.858

0.746
3.878

***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28

74

2.77

2.50

0.846

0.687
2.296

*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표표 333---111555>>>가가가상상상사사사례례례 111222의의의 집집집단단단간간간 평평평균균균값값값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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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방방방임임임학학학대대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도도도
의도적인 노인학대에 해당되는 사례 가운데 방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
우는 가상사례 8과 가상사례 10이다.
가상사례 8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딸이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머니에게 언어·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경우이지만,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방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가상사례 10은 딸이 바쁘다는 핑계로 청력이 나쁜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 부탁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진찰도 주선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서,여기서는 방임
의 범주 안에 넣었다.
이하에서는 나쁜 의도로 행해진 학대 행위 가운데 방임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
위를 대상으로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
학습 요인이 노인학대의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①①①①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8888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8(어린시절 아동학대를 당한 딸이 어머니에게 보복성 노인학대를 가하
는 사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
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
재하는지 분석하였다<표 3-16>.
가상사례 8에 대한 학대인식의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집단간 평
균 점수의 차이도 현저하지 않다.다만,경제상태(p<0.05)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인지 여부(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점수의 차이가 나타났다.즉,건
강이 매우 좋은 응답자는 해당 가상사례를 노인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
로 약한 반면,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쁜 응답자는 보다 예민하게 노인학대로 인식하
고 있다.또한,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못
한 응답자보다 해당 가상사례를 더 강하게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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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7

3.33

3.46

0.638

0.652
-1.41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8

3.34

3.46

3.45

3.28

0.745

0.703

0.576

0.461

0.663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8

62

23

48

3.41

3.44

3.61

3.33

0.496

0.802

0.583

0.630

0.96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0

66

18

2

3.28

3.32

3.58

3.50

3.50

0.797

0.684

0.498

0.618

0.707

1.929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3

117

34

1

2.90

3.30

3.52

3.35

3.00

1.101

0.741

0.566

0.544

-

2.981
*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0

3.50

3.39

0.577

0.655
0.805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0

3.42

3.40

0.748

0.532
0.192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5

3.38

3.41

0.828

0.572
-0.264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29

74

3.49

3.28

0.639

0.652
2.180

*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16161616>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8888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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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③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10101010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가상사례 10(딸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 및 병원진료 요구를 묵
살한 사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응답자의
개인 요인,가족 요인,인지·학습 요인에 따라 학대 인식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표 3-17>.
가상사례 10에 대한 학대인식의 평균 점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집단 간의 평균점수의 차이도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노인학대 신
고의무제의 인지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즉,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해당 가상사례를 더 예민하게 노인학
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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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여자

78

128

2.77

2.75

0.755

0.753
0.178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4

67

75

19

2.70

2.78

2.79

2.74

0.668

0.813

0.793

0.562

0.126

직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및 상담원

68

63

23

48

2.79

2.76

2.78

2.73

0.682

0.817

0.736

0.792

0.073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29

91

66

18

2

2.79

2.68

2.80

2.89

3.00

0.978

0.744

0.661

0.758

0.000

0.495

경제상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

44

117

34

1

2.60

2.73

2.75

2.88

2.00

1.075

0.727

0.753

0.686

-

0.613

노인과 동거 동거하고 있다

동거 안 한다

28

171

2.79

2.74

0.568

0.777
0.351

노인복지학 수강하였다

수강하지 않았다

103

101

2.83

2.67

0.810

0.680
1.451

노인학대 

관련 과목

이수하였다

이수하지 않았다

55

146

2.80

2.73

0.911

0.690
0.546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

알고 있다

모른다

130

74

2.83

2.61

0.769

0.699
2.054

*

주:조사항목별로 N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p<0.05 **p<0.01 ***p<0.001

<<<<표 표 표 표 3-3-3-3-17171717> > > >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가상사례 10101010의 의 의 의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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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신신신고고고의의의무무무제제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도도도

1) 1) 1) 1)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필요성의 필요성의 필요성의 필요성의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정도정도정도정도

노인학대 신고 필요성의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포함시킨 12개
가상사례별 기술통계량은 <표 3-18>과 같다.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가상사례를 순서대로 나
열하면 가상사례 5,가상사례 8,가상사례 9,가상사례 1,가상사례 11,가상사례 4,
가상사례 10,가상사례 6및 12(동률),가상사례 3,가상사례 2,가상사례 7이다.

가상사례 N 평균 (순위) 표준편차

가상사례 1 205 3.05 (④) 0.803

가상사례 2 203 1.86 (⑪) 0.939

가상사례 3 203 2.35 (⑩) 0.908

가상사례 4 204 2.70 (⑥) 0.945

가상사례 5 205 3.70 (①) 0.572

가상사례 6 205 2.56 (⑧) 0.904

가상사례 7 204 1.82 (⑫) 0.774

가상사례 8 204 3.31 (②) 0.715

가상사례 9 204 3.19 (③) 0.780

가상사례 10 205 2.59 (⑦) 0.821

가상사례 11 203 2.97 (⑤) 0.757

가상사례 12 204 2.56 (⑧) 0.855

주:평균의 순위(①②③…)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순서를 말함.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상사례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
식함을 의미함.

<<<<표 표 표 표 3-3-3-3-18181818> > > >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필요성의 필요성의 필요성의 필요성의 인식 인식 인식 인식 정도정도정도정도

한편,<표 3-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대인식과 신고필요성은 매우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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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학대인식의 순위가 높은 가상사례는 신고의 필
요성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상
사례

1

가상
사례

2

가상
사례

3

가상
사례

4

가상
사례

5

가상
사례

6

가상
사례

7

가상
사례

8

가상
사례

9

가상
사례

10

가상
사례

11

가상
사례

12

학대

인식 

순위

③ ⑫ ⑩ ⑦ ① ⑥ ⑪ ② ④ ⑦ ⑤ ⑨

신고

필요성

 순위

④ ⑪ ⑩ ⑥ ① ⑧ ⑫ ② ③ ⑦ ⑤ ⑧

<<<<표 표 표 표 3-3-3-3-19191919> > > >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학대 학대 학대 학대 인식과 인식과 인식과 인식과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인식의 인식의 인식의 인식의 비교비교비교비교

이와 같은 학대인식과 신고필요성 인식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표 3-20>.

가상
사례

1

가상
사례

2

가상
사례

3

가상
사례

4

가상
사례

5

가상
사례

6

가상
사례

7

가상
사례

8

가상
사례

9

가상
사례

10

가상
사례

11

가상
사례

12

a와 b 
간의 
상관
관계

0.685

**

0.820

**

0.830

**

0.874

**

0.853

**

0.773

**

0.830

**

0.803

**

0.847

**

0.788

**

0.743

**

0.871

**

a:학대 인식,b:신고필요성 인식

<<<<표 표 표 표 3-3-3-3-20202020> > > >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가상사례별 학대 학대 학대 학대 인식과 인식과 인식과 인식과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인식 인식 인식 인식 간의 간의 간의 간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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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신고의무제도의 신고의무제도의 신고의무제도의 적정성적정성적정성적정성

가가가...신신신고고고의의의무무무자자자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
문한 결과 적정하다(49.7%)는 응답과 적정하지 않다(50.3%)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표 3-21>.

구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계

의료인
32

(49.2)

33

(50.8)

65

(1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5

(56.5)

27

(43.5)

62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9

(40.9)

13

(59.1)

22

(100.0)

공무원 및 상담원
22

(45.8)

26

(54.2)

48

(100.0)

계
98

(49.7)

99

(50.3)

197

(100.0)

<<<<표 표 표 표 3-3-3-3-21212121> > >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범위의 범위의 범위의 범위의 적절성에 적절성에 적절성에 적절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의견의견의견의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서 현행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이 전체의 85.6%를 차지하였다.반면에,현행 신
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은 전체의 9.6%에 불과하였다.

나나나...신신신고고고접접접수수수기기기관관관의의의 범범범위위위
현행 노인학대 신고접수기관(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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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다(55.6%)는 의견이 적정하지 않다(44.4%)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신고
접수기관이 적정성에 관한 집단간의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Χ2=15.139,p<0.01)
신고 접수기관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서 현행 신
고 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이 전체의 87.1%를 차지한 반면,현행 신고
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은 전체의 9.7%에 불과하였다(표 3-22).

구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계

의료인
37

(57.8)

27

(42.2)

64

(1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6

(58.1)

26

(41.9)

62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

(18.2)

18

(81.8)

22

(100.0)

공무원 및 상담원
32

(66.7)

16

(33.3)

48

(100.0)

계
109

(55.6)

87

(44.4)

196

(100.0)

<<<<표 표 표 표 3-3-3-3-22222222> > > >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범위의 범위의 범위의 범위의 적절성에 적절성에 적절성에 적절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의견의견의견의견

다다다...벌벌벌칙칙칙규규규정정정의의의 미미미비비비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신고의무자에 대
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노인복지법을 개정
하여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2.0%를 차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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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현행 노인복지법처럼 벌칙조항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19.5%로 조사되었
다.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표 3-23>.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벌칙 

마련

현행처럼 

벌칙규정 

없어도 무방

잘 

모르겠음
기타 계

의료인
24

(35.8)

21

(31.3)

22

(32.8)

0

(0.0)

67

(1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5

(55.6)

11

(17.5)

13

(20.6)

4

(6.3)

63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9

(86.4)

0

(0.0)

2

(9.1)

1

(4.5)

22

(100.0)

공무원 및 

상담원

26

(54.2)

7

(14.6)

13

(27.1)

2

(4.2)

48

(100.0)

계
104

(52.0)

39

(19.5)

50

(25.0)

7

(3.5)

200

(100.0)

<<<<표 표 표 표 3-3-3-3-23232323> > > > 벌칙규정의 벌칙규정의 벌칙규정의 벌칙규정의 미비에 미비에 미비에 미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의견의견의견의견

3) 3) 3) 3)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신고의무제도의 신고의무제도의 신고의무제도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
무제의 문제점은 신고의무자들이 동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함(31.4%),현행 제도가
사전예방보다 사후개입에 더 치중함(23.7%),신고한다 해도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믿음(22.2%),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10.8%),신고의
무자의 범위가 너무 좁음(5.2%),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넓음(2.1%),신고 접수
기관의 범위가 너무 좁음(1.5%)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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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요요요약약약
12개의 가상사례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가상사례 5(사위가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례)로 나타났으며,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인
사례는 가상사례 2(출가한 딸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는 전신마비의 어머니에게
강제적으로 음식과 약을 먹이는 경우)로 조사되었다.
특히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 행위의 의도나 원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크게 보아 노인학대의 유형을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즉,조사대상자들은 ‘나쁜 의도’즉,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노인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악의 없는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학대행위를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의도적인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
사대상자가 공통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가족,학습·
인지 등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반면에,의도하지 않은 노
인학대에 대해서는 각 가상사례별로 집단에 따른 인식수준의 변화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언어·
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이라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각
의 유형별로 인식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한편,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라서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서로 다
른 인식수준을 보였다.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가상
사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상사례 5,가상사례 8,가상사례 9,가상사례 1,가상
사례 11,가상사례 4,가상사례 10,가상사례 6및 12(동률),가상사례 3,가상사례
2,가상사례 7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수준은 실제 학대사례를 대상으로 노인학
대 유형별 개입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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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제제제111절절절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 사사사례례례

111...사사사례례례 선선선정정정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현장에서
의 개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대유형별 개입전략에 관한 개선방안과 시사점
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따라서 제3장의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에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학대
로 분류하였으며,모두 10개의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성 학대는 신
체적 학대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현실적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의 보고서
등에서 성학대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학대 유형으로 다루지
않았다.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라 연구대상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의 탐구를 목표로 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커야만 능사는 아니다.이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노인학대 유형별로,개입 사례의 과정단계별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10여
개 내외의 사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22...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인학대 사례관리의 자료는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발행한 『2005년도 사업보고·노인학대 상담사례집』과
『2006년도 사업보고 및 노인학대 상담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를 사용하였다.또한
2005년도에 충청북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사례연구도 함께 사용하였다
(http://www.cb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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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분분석석석 모모모형형형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노인학
대의 사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접수,사정,사례계획,개입 및
서비스 연계,서비스 평가라는 일련의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해자,가족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 4-1>과 같이 분석기준에
의해 개개의 사례관리 과정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즉,이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예방센터의 사례관리를 ① 신고·접수단계,② 사정단계,③ 개입실천단계,④
종결단계의 측면에서 적절성·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이 연구모형은 보건복
지부(2004),강선경·임윤형(2005)과 엄명용(2001)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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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단계 분석기준 하위요소

신고·접수

단계

-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안전성의 확보 정도

- 학대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 2차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성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신능력 판단

사정단계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정 및 사례계획을 

수립한 정도

-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치료, 보호 

및 예방서비스 제공 계획

- 사례판정의 전문성

- 피해자, 가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개입실천

단계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 법률지원서비스

- 상담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 연계의 정도

- 서비스 제공단계에서의 외부원조망 

활용

-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의 서비스 연계

- 비공식지지망의 활용

종결단계
- 사례관리의 

  목표 달성도

- 서비스 목표달성도 평가

- 대상자의 정서 및 심리 욕구수준 평가

- 서비스 목표 및 개입계획의 변경

<<<<표 표 표 표 4-4-4-4-1111> > > > 질적 질적 질적 질적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

제제제222절절절 유유유형형형별별별 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111...신신신체체체적적적 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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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c't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후 돌이 지나기 전 시댁에서 소박맞고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7~8년 전에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자신을 아들

의 호적에 올린 후 내려와 살게 되었음. 

- 종종 아들이 c't의 멱살을 잡고 나가살라며 끄집어다 대문 앞에 내놓는다거나, 

서울 다녀온 c't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하였

음. 

- 집을 나가 살기 위해 아들에게 주었던 돈 천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

자 대문 앞에서 울고 있다가 이웃의 신고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입하게 되

었음. 

- 아들과 며느리, 동사무소 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이 엇갈려, c't의 욕구와는 다

르게 학대가 제거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아들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된 

사례로서 노인학대예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를 느꼈다고 인정한 

사례임.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실제사례 1은 신체적 학대와 언어·정서적 학대가 결합된 중복학대로서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c't(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가해자인 아들과 별거하기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c't의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였고,c't를 신체적 학대 및 언어·정서적 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가해자와
분리하지 못하였으며,결국에는 c't를 다시 들어가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안
전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개입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노인학대
에 해당됨을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동사무소 공무원 등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 향후의 학대 개연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c't는 가해자로부터 언
제라도 제2차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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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9회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점이 매
우 돋보이지만,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모델에 입각한 조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일단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발생한 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의 경
감 및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Payne,2005:135).이 사례에서는 피
해자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방안과 앞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되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어
졌다고 판단된다.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의 과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역사
회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사례에 개입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정신능력을
사정하여야 한다(BennetandKingston,1993:56).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
자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나(자기 옹호),지역사회의
전문가 등이 노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결시키거나(시민 옹호),법
률전문가들이 피해 노인을 위해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법적 옹호)이 필요하다.한
편,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지 못한 피해자는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 시설입소 또
는 지역사회에서의 계속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제사례 1에서는
피해자의 정신능력에 관한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가해자에 대한 개입의 수준도 매우 미흡한 편이다.우선 가해자의 정신능력에 대
한 사정이 이루어졌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만약 가해자가 판단능력 면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정신보건서비스,알코올중독 관련 서비스,기타 약물중독 관련 서비
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또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가해자인 경우에는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훈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된다.뿐만
아니라 수발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실제사
례 1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이 매우 미흡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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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노인학대예방센터의 개입 과정 내내 동 센터의 사회복지사,동사무소 공무
원,가족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공적노인보호체
계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이것은 지방행정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담당부서,
노인학대예방센터,경찰관서 사이의 업무협조체계에 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 있
지 않기 때문이다.노인학대 사례가 신고·접수되면 관련부서 차원의 합동 전략회의
가 이루어지고,이 회의에서 학대상황에 대한 문제의 사정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간
의 정보의 공유,합동조사계획의 수립,임무의 할당 등의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실제사례 1에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외부 지원망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가장 긴급한 보호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학대
받은 노인을 쉼터(shelter)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자원의 동원상의 문
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쉼터는 학대노인을 위한 지원집단
(supportgroups)의 일종이며,학대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노인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BennetandKingston,1993).실제사례 1에
서는 아직 학대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돌려
보내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쉼터에의 입소방안을 강구하거나,
만약 지역사회에 그런 쉼터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우선 피해자가 학대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가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점에서 사례관리 개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즉,1차 개입
이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상태 및 심리적 욕구수준을 다시 사정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목표 및 사례관리 개입에 관한 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이와 같
은 일련의 과정이 외부적인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노인학대예
방센터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
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개입의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할
만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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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2 2 2 2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c't는 아들 8형제를 두었으나 아들 세 명은 사망하였고, 6남은 현재 교도소 복

역 중임.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일찍 사망하여 아들 모두 초등학교도 보내지 

않아 의사소통 방법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정적으로도 며느리들

이 가출하거나 이혼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아들이 한명도 없어 

c't를 수발 해줄 수 있는 마땅한 자녀가 없음. 

- c't는 경증의 치매가 있고 잦은 알코올 섭취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

며, 함께 사는 7남의 신체적 학대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동네

를 배회한다거나 배변을 하고도 뒤처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음. 

- 장남이 신고를 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c't는 학대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개입을 원치 않았으며, 따로 만나본 7남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 학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집안에서는 악취가 심하였고 c't의 생활에 

대한 동네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재가서비스를 하면서 지켜보기로 하였음. 

그 뒤 장남으로부터 재신고를 받아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c't의 이마

에 심한 멍이 있었으며, 탈수 증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음.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이 사례는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기 때문
에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사례로 판단된다.다행히 재신고 당시 피해자를 2차 폭력으로부터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켰으나,돌이켜보면 최초 신고 당시에
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다시 학대의 위험에 방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치매 및 알코올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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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다.인테이크 단계에서의 정보 수집은 향후 개입의 효과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영국의 성인보호서비스 지침을 참고할
경우,우리나라의 노인학대예방센터도 인테이크 단계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보
를 구하여야 한다:① 피해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피해자의 현재 상황,서비스 욕
구,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등),② 학대라고 주장되는 사건 또는 상황에 관한 자세
한 내용,③ 만약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의 신상이 알려져 있다면 그에 관한 자
세한 내용,④ 학대사례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세부 내용 및 그 사람이 즉각 조치
한 행동(DOH,2000:26-33).본 사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신고로 이어진 후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입하게 된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따라서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 피
해자를 가정에서 보호할 것인지 전문시설에 입소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
다.이번 사례에서는 정신적으로 손상된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그
러나 가해자에 대한 개입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가해자에게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서비스 필요하다.즉,가해자에게도 학대상황을 야기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수발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 사례는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의학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정신능력을 정확하게 판단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따라서 노인학대예방센터뿐만 아
니라 지방행정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부서,경찰관서,지역사회의 의료인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다기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
을 실시하여야 한다.노인학대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 및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합동조사팀을 미리 구성해두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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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본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에 대하여는 병원에서의 단기 및 장기 치료서비스 제공,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보건소의 치매관리서비스 활용 등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폭넓게 동원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가용
자원의 연계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가해자 역시 사회복지서비
스의 대상자이며,특히 노인복지회관,종합사회복지관,가정폭력상담시설 등 지역사
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대의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치료 및 교육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 확보 및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중심으로
초기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나중에는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
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개입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본다.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3) 3) 3)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3333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c't는 88세(여)이며 2남 6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c't를 부양하고 있는 장남

(58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함.

- c't의 며느리도 가해자(c't의 장남) 때문에 친정으로 몸을 피한 상태이며, c't에 

대한 재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대행위자인 장남과 격리하여 c't

를 보호 할 곳이 필요하였음.

- c't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 증거 자료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처를 

응급 처치 한 후, 보호자인 며느리의 동의를 얻어 일시보호를 하다가 c't의 

며느리의 친정집이 비어있게 되어 c't가 사돈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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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장남과 분리되어 지낼 곳이 마련되어서 종결되었음.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이 사례의 가해자는 알코올 중독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피해자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다만,2차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잘 이루어진 보인다.c't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시보호서
비스를 제공하였고,장기적으로는 가정보호를 통해 c't의 안전을 확보하였기 때문
이다.요컨대,가해자에게 알코올 남용의 성향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학대의 위험성
이 상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c't를 가해자와 분리시켜 생활하도록 한 조치는 매우
타당하다.
이 사례는 특히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경찰관서 사이에 협조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정형화된 개입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영국(DOH,2000)의 사례처럼,노인학대의 신고를 처음 접
수한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는 먼저 경찰관서와 관련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지방행정기관의 사회복지서
비스 부서,경찰관서,노인학대예방센터 사이에는 연락 창구 및 담당직원의 직급
등에 관하여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피해자에게는 사회복지적,보건의료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병원,일시보호시설,
동사무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원만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정
작 학대의 가해자를 만나지도 못한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의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가해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필
요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한편,가해자는 학대행위라는 범죄행위
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에서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기관 접근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즉,노인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상습적인 폭력행위자일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기관 차원에서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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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대책을 미리 수립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사례는 사정단계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사회복지사와 피해자와의 면담이 여
러 번 반복되었는데,이것은 합동조사 및 단일사정의 도입 필요성을 알려준다.이
사례에서는 다기관 접근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일반적으로 사정단계에서는 지
역사회의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사정활동 및 합동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합동조사와 사정의 단계에서는 적절한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관련기관들이 협조하여 피해자에 대한 단 1번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사정(a
holisticandcomprehensiveassessment)을 통해 학대상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피해자를 번거롭게 하거나 괴롭히는 독자적인 인터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DOH,2002).우리나라의 공적노인보호체계에는 이와
같은 단일사정과정(singleassessmentprocess:SAP)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데,개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만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판
단된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부원조망을 적절히 연계·활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원
의 동원 및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
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가해자에게도 외부원조망,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서비스,비공식지지망의 활용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피해자의 안전보장 및 복지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목표 달
성도가 높으나,가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못한 점에서 개입의 효
과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22...언언언어어어···정정정서서서적적적 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4 4 4 4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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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자녀들이 서로 부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어르신이 겪게 된 정서적 

학대사례임. 

- c't는 92세로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나이에 비하여 건강하며 인지기능도 

양호한편임. 처음 장남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여러 자녀들 집을 왕래하며 생활

하다가 사례개입 당시 자녀들 상호간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자의 차에 태워져 자녀들 집을 밤 2시까지 12시간이상을 다

녔으나 서로 부양을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장남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c't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청 원스톱 지원센터에 연

락하였고 그 곳 상담원에 의해 접수된 사례임. 

- 센터의 긴급개입으로 c't를 일시 보호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c't 및 자녀들의 욕구에 따라 c't가 원하는 장기입소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c't

와 자녀 모두 만족함.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실제사례 4의 경우,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정상으로 사정되
었다.피해자가 92세의 고령임에도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진 것으로
사정되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해자를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시
설에 입소시킨 점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적절한
개입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자에게는 자기옹호(self-advocacy)의 개
입전략이 바람직하다.이것은 해당 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장기입소시설을 원하였으므로 그의 욕구에 맞추어
장기입소시설에의 입소를 알선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센터 입소 및 장기입소시설 알선은 피해자의 욕구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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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가해자인 장남며느리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는 미흡한 점이 있다.
가해자 및 다른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족 모두가 부양의무자임을 주지시킨 점
은 올바른 방향이지만,가족 모두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비록 피해자가 장기입소시설에 입소한 다음에라도 가족간의 갈등
및 불화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교육훈련서
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피해자를 장기입소시설에 의뢰한 점은 부득이한 조치
로 이해된다.피해자의 시설입소로 개입과정을 모두 끝마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언어·정서적 학대의 부정적인 효과는 오래 지속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입소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추가 지원
이 필요하다.노인학대예방센터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면 해
당 시설에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의뢰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문제 사정 및 상담서비스 제
공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가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계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가해자 및 가족
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사례처럼 가해자,피해자,가족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서비
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일수록 다기관접근법의 효용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지역사회의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의사결정 및 개입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그
것이다.우리 사회도 서구의 예에 따라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기관 접근법에 관한
정형화된 틀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피해자의 욕구에 맞게 피해자를 장기입소시설에 입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단기
적인 목표는 달성되었으나,피해자에 대한 사후서비스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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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도 미흡하므로,결론적으로
개입의 효과성은 낮은 편이다.

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5555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아들(가해자)이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일

삼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어·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사례임. 이웃이 가해자의 언

어·정서적 학대사실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였음.

- 학대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고 c't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가족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자녀에 의한 c't의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였음.

- 가해자와 c't와의 분리를 통해 혼자 생활을 해야 하는 행위자에 대해 가족 등 주

변인이나 외부자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하였음.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학대사례에 있어서 가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손상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안전
이 특히 중요하다.언어·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현장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귀가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닌 다른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수발을 하게 만든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이었다고 판단된다.특히 가해자의 정신능력을 판단한 후에
그에 상응하여 피해자를 일시보호센터에 입소시킨 점은 피해자의 자존심 회복 및
심리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는 가해자의 학대사실을 인지한 이웃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한
사례로서 가해자,피해자,가족,신고인 등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노인학대 또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
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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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본 사례에서는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신고인에 대한 신분
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피해자 및 가해자
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도 침묵하고 있는데,피해자,가해자,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학대사례가 공표될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가
족도 모두 스티그마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피해자에 대한 사정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사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가해자가 이혼,경제적 어려움,부양
스트레스,알코올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이 서비스 연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은 지역사회의 대응이 부족
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제공되었다.그러나
가해자에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본인이 거부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에의 접근성에 제한을
받은 점은 자원의 동원 및 활용 측면에서 과제를 남겨주었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이 사례는 피해자의 보호 및 복지의 증진에 치중한 사례로 평가된다.피해자 보
호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가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욕구수준
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므로 전반적으로 보아 개입의 효과성
이 낮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이 사례는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달리,우리나라에서는 선의로 이루어진 노인학대 신고가 결과적
으로 잘못된 신고로 판명이 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비하여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다행히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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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가 잘못된 신고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소송
도 제기되지 않았지만,이 사례처럼 제3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할 경우에 대비하여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3) 3) 3)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6 6 6 6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본 사례는 중증 알콜리즘 아들이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에 혼자 살고 있는 노

모에게 일방적으로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경우임. 

- 112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늦장출동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으며 

응급 쉼터나 기타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과의 접촉이 무

방비한 상태였음.

- 피해자는 두 차례 응급쉼터 입소와 다른 자녀들의 보호 의뢰를 통해 아들과의 

분리조치가 3개월간 이루어짐. 

- 가해자의 알콜리즘 치료가 필요하나, 보복이 두려워 매우 소극적 자세를 보인 

피해자 및 가족을 설득하여 인근파출소, 112 경찰지구대, 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우선적인 긴급출동 및 강제병원 이송 조치 대책을 

마련하였음. 

- 현재, 피해자의 거택입주와 알콜리즘 아들의 병원 입원이 이루어졌으며, 진단

서를 확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마쳤음.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가해자가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사례이
며 따라서 피해자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었다.이 사례에서
는 피해자를 응급 쉼터에 입소시키는 등 안전의 확보에 노력하였으며,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단기적인 안전조치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가해자가 병원에
서 퇴원하여 귀가할 경우에는 학대가 재발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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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경찰 관리의 늦장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노인복지법
에는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
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9조의7).그런데 노
인복지법에서는 출동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지체 없이”출동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한편,『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보건복
지부,2004)을 보면,응급사례의 현장 도착 시한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만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 시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한’으로
부터 ‘현장 도착 시한’을 유추해 낼 수 있다.동 지침에 의하면,“위급한 사례로 판
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
도록 하고 가능한 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며,단순노인학대사례는 48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p.32-33)라고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이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직원은 응급사례의 경우에는 늦어도 신
고접수 후 12시간 내에,그리고 비 응급사례의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과연 이러한 조항이 학대받은 노인의 초기안전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피해자의 안전 확보,심리적 지지 및 건강 체크,가족상담 등 다양한 수단을 통
해 개입할 수 있도록 사례계획을 수립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자녀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은 문제점으로 보인다.가해자에 대해서도 알코올상담센터,병원,
동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개입하도록 사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가
해자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정신적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관
련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적절하다.다만,가해자의 직접적인 욕구를 파악하
지 못한 점은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는 쉼터,경찰,병원,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연계·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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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 등 비공식지지망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가해자에
게도 알코올 상담센터,정신과 병원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욕구인 시설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가해자의 병원 퇴
원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개입의 효과성은 낮은 편이다.

333...경경경제제제적적적 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7 7 7 7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c't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으며, 장남은 정신 장애와 알코올중독증이 있어 이

혼하고 c't의 집으로 혼자 들어와서 살게 된지 5년이 되었음. 장남은 낮에는 

잠을 자고는 밤에 c't가 벌어오는 돈을 가져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성

인 오락실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c't에게 

돈 달라고 하면서 신체적, 경제적,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였음. 

- c't는 신고 당시 신체적학대로 인한 상처는 없었으나 장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서 이웃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

- c't의 신장염이 악화되어 신장 절개수술이 필요했고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여 수술비 전액을 

지원 받았으며, 신장 부근에서 담석이 자라고 있어서 초음파 시술을 또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를 계속 지출해야 할 입장이었음. 동사무소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을 신청하였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남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

며, 친척이 운영하는 절로 거주지를 옮겨서 운전과 허드렛일을 하며 현재는 

c't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음.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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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경제적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급박한 신체적 위해가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나,실제사례 7의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 외에 신체적 학대와 방임학대
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례이다.c't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가해자(장남)의 정신장애와 알코올중독증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이 부분에 대한 서
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장남의 정신장애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장남으로 하여금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장남이 이를 거부하였
기 때문이다.가족들이 장남을 설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가족도 이러한 요청을 거
부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정신적 손상에 대한 가족 전체의 체계적인 대처가 중
요함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피해자는 가해자인 장남으로부터 경제적 학대,신체적 학대 등 복합적인 학대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가장 큰 욕구는 수술비 해결과 장남과의 분리생활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결과적으로 이 욕구가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정은 적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정신장애와 알코올중독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피해자가 노인
학대예방센터가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서비스를 거부하였다.가해자의 학대와 남용
수준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사법경찰 등에 법적 개입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가해자의 거부에도 노
인학대예방센터는 가족과의 상담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는데,이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것은 높이 평가
할 만하다.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긴급복지지원금을 수령하여 수술비 전액을
충당한 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한 점 등이 그에 해당한다.그러나 가
해자인 장남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은 장남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례 역시 다기관접근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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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서비스의 수령과 이용을 거부하는 상황에
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단독의 개입보다는 지방행정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부서,
지역사회의 자원의 연계활용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미리 지역사회 수준에서
미리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는 일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가족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가해자의 정신과적인 치료가 미흡하다
는 점,가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지서비스를 연결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개입의 효과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8 8 8 8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c't는  35년 동안  공직에 봉직 했고  10년 전 명예퇴직을 하였음. 본처와 갈

등으로 29년 전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면서  3녀를 낳았으나 본처와 서로 

감정싸움을 하다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후처와 낳은 자식들을 사생아처

럼 후처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함. 본처와의 사이에는  2남 2녀.  후

처와는  3녀의 자녀를 두었음. 

- 후처는 5년 전부터 허리를 쓸 수 없게 된  c't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돈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가버렸고 전기료 자동이체도 해지해 버리고 전화도 수신만 가능

하게 해놓아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심리적인  충격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음. 제세공과금 및 혈압과 당뇨약도 없으며, 쌀도 

떨어져 방임과 재정적, 언어·정서적 학대 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사례임. 

- 가해자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므로, 우선 시급한 쌀과 약값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c't가 원하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본처의 아들에게 

부양자로서의 도리를 하도록 상담하여 생활비 지원을 받도록 한 사례임.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 121 -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피해자가 경
제적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경우로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는다.보다 긴 안목에서 피해자의 안전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인데,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조치를 한 것은 피해자에 대
한 경제적 안전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그러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저촉되어 피해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받지 못하였다.피해자의 경
제적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이미 경제적 학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으며 가해자가 가출한 상황에서 피해자
의 권리구제에 관한 개입계획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
다.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가 법적으로는 중혼의 상
태에 놓여있으므로 법적인 조치가 용이하지 않았다.가해자가 가출한 상태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피해자에 대한 개입도 현실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이었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에 대한 생계보호 및 법률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에의 연계
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가용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본 사례에서는 전기료 자동이체의 해지 등 은행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처럼 경제적 학대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피해자의 예금 등 금융상품을 가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따라서 은행을 통한 경제적 학대에 대처하는 하
나의 방안으로서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경제적 학대가 빈번한 미국
에서는 몇몇 은행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yne,2005:84).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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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피해자의 욕구가 대부분 충족되지 않았기에 개입의 효과성은 그다
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의 사례로서 문제해결
및 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최대
한 연계·지원하였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44...방방방임임임 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9999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c't는 60세의 여성으로 결혼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지체성향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에게서조차 소외 받으며 살아왔음. 

c't는 사건발생 1년 전쯤부터 집안의 물건을 내다버리기 시작하여 남편으로부

터 폭행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음.

- 집 근처에서 돌아다니며 동네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한 번씩 식사를 해결하고 

잠은 동네 팔각정에서 자며 생활하여 왔는데 보다 못한 이웃들의 신고하여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됨. 

- c't의 남편에게 부양의무를 설명하며 c't를 부양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

고 상담도 거부하여 실질적 부양의부자인 c't의 자녀들에게 부양하도록 유도

하였음. 가족들에게 학대사실과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어서 c't

가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였음.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보이며,거처가 없는 피해자를 단기보호센터에 입
소시켜 긴급일시보호를 실시한 점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인학대예방센
터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특히,피해자를 병원에 의뢰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공유한 것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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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단기보호센터에 피해자를 입소시켰으며,피
해자의 정신능력을 사정하기 위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의뢰한 점,가족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병원에 장기 입원시킨 점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피해자의 남편)는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사정되었으며,그에 따라 부양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심리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
된다.그러나 가해자가 학대의 상황을 야기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
다.본 사례의 경우,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가
해자가 적절한 돌봄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데 학대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수발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피해자인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보호센터,병원,가족 상담 등 다양
한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되었다.그러나 클라이언트나 가족 모두 클라이언트가 장
기생활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이에 관한 연계서비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가해자인 남편은 정신지체장애인인 부인을 돌보는 적절한 기술을 갖고 있
지 못하며,이것이 학대상황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돌봄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노인복지회관,사
회복지관,보건소,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해자에 대
한 교육서비스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피해자에 대한 단기적인 보호는 무난하게 이루어졌으나 장기입소시설에의 연계
서비스가 미흡하고,가해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므로
개입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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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10 10 10 10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 8년 째 시장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c't는 젊은 시절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배우자의 외도, 자녀로부터의 부양거부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타인에 대한 불신 및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음. c't

와의 상담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가족의 보호 및 국가의 보호조치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음. 

- c't를 안전하게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조치 및 신원

조회를 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지문감식을 위해 지문 채취를 시도

하였으나 c't의 강한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c't의 정신과적인 병

이 의심되어 진료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역시 c't의 강한 거부와 가족의 동의

가 요망되어 진료를 하지 못하였고, 해당 구청에 c't에 대한 보호요청을 하면

서 종결한 사례임. 

나나나...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①①①①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접수단계

실제사례 10은 피해자(동시에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자기방임 상황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던 경우이다.따라서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공적노인보호기관은
초기의 정보수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가정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을 마련해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본 사례는 피해자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강력한 거
부로 인해 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례로서,정신적 손상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개입조치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사례이
다.

②②②②    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사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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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해자(곧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피해자 사정의 적절성과 효과성은 매우 낮다.다기관 접근법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 사례로 판단되나,정작 관련기관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경찰에 피해자의 신원확보 및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으나 본인의 거부로 성사
되지 않았으며 이후 구청에 보호요청을 함과 동시에 사례를 종결하였다.그러나 노
인학대예방센터에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 구청에서 제대로 된 돌
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리이다.즉,피해자는 또다시 자기방
임의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사
회의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③③③③    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개입실천단계

경찰,병원,동사무소 등의 지역사회 자원이 활용가능하나 피해자의 거부로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만약 앞서 말한 합동조사팀이 구성되어 있다면,이 기관에서 피
해자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입안하고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합동조사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④④④④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피해자의 욕구파악도 어려웠고 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사례이다.이 사례처럼 정
신적 손상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피해자(또는 가해자)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55...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요요요약약약

1) 1) 1) 1) 사례별 사례별 사례별 사례별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및 및 및 및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 사용된 10개의 노인학대 사례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은 <표 4-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실제사례 1,2,3은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그러나 세 사례 모두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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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정서적 학대나 방임학대 등에 해당되는 이른바 복합적 학대
사례이다.모두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사례 4,5,6은 모두 언어·정서적 학대의 범주에 속하지만,또한 방임학대나
신체적 학대와 복합적으로 결부된 학대사례이다.역시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를 언
어적,정서적,심리적으로 학대한 사례이다.
실제사례 7,8은 경제적 학대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이다.실제사례 7은 경제적
학대만이 포함된 경우이며,실제사례 8은 경제적 학대와 더불어 방임학대 및 정서
적 학대가 중첩된 경우이다.
끝으로,실제사례 9,10은 방임학대에 관한 사례이다.실제사례 9는 방임학대와
더불어 언어·정서적 학대가 결합된 복합적 학대이며,실제사례 10은 자기방임의 사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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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가해자 피해자

관계
동거

여부
학대 유형 학대 빈도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내역

1
남 52 여 69 모자 동거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 높음

가해자 상담 4회,c't상담 9회,가족 상담10회,공무원 상담 9회

2

남 44 여 76 모자 동거 신체적 학대(+방임) 높음

가해자 상담 4회,c't상담 3회,가족 상담 5회,종합사회복지관 상담 5회,보건소 상담
2회,병원관계자 상담 4회

3

남 58 여 88 모자 동거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 매우 높음

c't치료 및 진단서 확보,일시보호,c't상담 3회,가족 상담 5회,동사무소 및 경찰
상담

4
여 63 여 92 고부 동거 언어·정서적 학대(+방임) 매우 높음

c't일시보호,c't상담,가해자 상담 3회,가족 상담 11회,생활시설에의 입소

5
남 65 남 76 모자 동거 언어·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 매우 높음

현장조사 및 c't상담,사회복지공무원 상담,사회복지관 상담

6

남 47 여 73 모자 동거 언어·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 매우 높음

c't에 대한 심리적 지지 및 건강 체크,가해자 알코올중독증 치료지원,가해자 상담,
가족 상담

7
남 48 여 65 모자 동거 경제적 학대 매우 높음

가해자 상담 7회,c't상담 3회,가족 상담 19회,긴급복지신청

8
여 51 남 71 부부 동거 경제적 학대(방임, 정서적 학대) 높음

c't상담 13회,동사무소 상담 4회,법률지원서비스 1회,가족 상담 4회

9
남 66 여 60 부부 동거 방임학대(+언어·정서적 학대) 높음

c't에 대한 긴급일시보호,가해자 상담,가족 상담

10
여 66 여 66 본인 - 자기방임 매우 높음

c't상담(욕구 파악),가족 파악 불가,보호조치 및 정신과 진료 불가

<<<<표 표 표 표 4-4-4-4-2222> > > >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사례별 사례별 사례별 사례별 가해자와 가해자와 가해자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출처: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실제사례1(2006,p.37);실제사례2(2005,p.47);실제사례
3(2005,p.53);실제사례4(2006,p.47):실제사례5(2005,p.28); 실제사례7(2006,p.53);실
제사례8(2005,p.25);실제사례9(2006,p.60);실제사례10(2006,p.67), 충북노인학대예방센
터;실제사례6(2005,사례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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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가해자와 가해자와 가해자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정신적 정신적 정신적 정신적 판단능력에 판단능력에 판단능력에 판단능력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학대사례 학대사례 학대사례 학대사례 유형분류유형분류유형분류유형분류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노인학대 실제사례에 대한 개입에서 가
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에 대한 사정이 매우 중요하다.가해자이건 피해
자이건 간에 그 사람의 정신적 판단능력에 따라 개입전략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
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례보고서에 수록된 10개의 실제사례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학대유형

학대피해자학대피해자학대피해자학대피해자

정상 사례 정신적 손상

신체적 학대 실제사례 1 실제사례 2

정
 

상

학학학학
대대대대
가가가가
해해해해
자자자자

언어·정서적 학대 실제사례 1, 8 실제사례 9

경제적 학대 실제사례 8

방임 학대 실제사례 4, 8 실제사례 2, 9

신체적 학대 실제사례 3, 5, 6

정
신
적
 
손
상

언어·정서적 학대 실제사례 3, 5, 6

경제적 학대 실제사례 7

방임 학대 실제사례 10

<<<<표 표 표 표 4-4-4-4-3333> > > >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사례별 사례별 사례별 사례별 가해자와 가해자와 가해자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정신적 정신적 정신적 정신적 분석분석분석분석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
지고 있는 경우는 3건의 사례로 파악되었다(실제사례 1,4,8).
가해자가 정신적 판단능력이 손상된 상태이나 피해자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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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는 4건의 사례로 파악되었다(실제사례 3,5,6,7).실제사례 3,5,6의 가해
자는 알코올중독이며,실제사례 7의 가해자는 정신장애와 알코올중독을 모두 가지
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반면에,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가해자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가진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실제사례 2,9).실제사례 2의 피해자는 치매 및 알
코올중독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실제사례 9의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이었다.
한편,실제사례 10은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
자가 동일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따라서 실제사례 10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 동일인이며 모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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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논논논의의의

제제제111절절절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 개개개입입입전전전략략략의의의 모모모색색색
본 연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전문가들의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측정하고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입전략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지금
까지 이론적 고찰,양적 분석,질적 분석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구가 진행
되었다.이제 이론적·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개입전략을 도출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본 연구에서의 노인학대 개입전략의 모색을 위한 기본 구상
은 <그림 5-1>과 같다.

조사연구

과정

조사연구

과정

노인학대

개입전략

도출

노인학대

개입전략

도출

노인학대의

정의 ㆍ

유형분류

<이론 연구> <양적 분석> <질적 분석>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도 조사

노인학대

유형별

개입과정 분석

학대유형별

개입전략

가해자ㆍ피해자

특성에 따른

개입전략

개입과정별

개입전략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1111> > > >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개입전략 개입전략 개입전략 개입전략 모색의 모색의 모색의 모색의 개념도개념도개념도개념도

본 연구의 3단계 진행과정에 따라 노인학대의 개입전략도 3가지 입장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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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첫째,노인학대 유형별 개입전략의 도출이다.먼저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고찰하였다.또한 양적 분석을 통
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수준을 측정하였다.본 연구에서
는 노인학대의 유형 가운데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학대
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대의 유형임을 밝혔으며,각각의 유형에 따라
노인학대 인식수준이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요컨대,노인학대 유형별로 인
식수준이 다르다면 그에 따라 개입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개입전략의 도출이다.노인학대 인식도 측
정을 위한 양적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의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악의적인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수발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 선의로 이루어진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
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가해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가해자의 정신적인 판단능력이다.또한 노인학대예방센
터가 개입했던 사례를 분석한 질적 연구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특성
도 개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따라서 가해
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 연구의 조사결
과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셋째,노인학대의 개입과정별 개입전략의 도출이다.이것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
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개입사례에 나타난 과정단계별로 개입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제제222절절절 개개개입입입전전전략략략
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고립상태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개입과정은 학대의 심각성 정도,학대의 유형,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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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개입실천 단계에서 제공되는 직접서비스
와 간접서비스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인학대 사례관리의 개입과정은 제2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접수단계 → 현장조사 및 사정 → 사례판정 → 개입계획 세우기 → 개입실천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됨이 적절하겠다.따라서 개입전략에서
는 개입실천 단계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야할 서비스제공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
루고자 한다.

111...유유유형형형별별별 개개개입입입전전전략략략

1) 1) 1) 1)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신체적 학대의 경우 피해자마다 학대의 경험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개입 보다는
개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Fulmeretal.,1984).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입전략은 아
래의 <그림 5-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즉,시설 입소와 더불어 의료서비스,사
회서비스,치료·상담서비스,정보제공·교육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이 가능하며,그 밖에 형사사법적인 접근법으로는 법적 개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가가가...시시시설설설 입입입소소소
신체적 학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일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제4장에서 분석한 신체적 학대
의 사례에(실제사례 1,2,3)서는 피해자의 시설입소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언
어·정서적 학대인 실제사례 4에서는 피해자가 장기입소시설에 입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3가지 종류가 있다.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피해자들이 입소대상자이다.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
양시설이 이 시설유형의 범주에 해당한다.둘째,노인주거복지시설은 수발자의 도
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우리나라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셋째,긴급한 경우에는 학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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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쉼터 등 지역사회의 일시보호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노인학대 영역
외에도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도 학대받은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한편,시설 입소노인을 신체적 학대 등 노인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Payne,2005:
69-70).교육·훈련의 주요 내용은 ① 종사자 교육,② 수발의 기술 및 훈련,③ 사
회적지지,④ 도덕(morale)등이다.
노인들은 시설입소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려
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시설입소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가 더 중요하며,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지설과 같은 생활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는 방안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기대비 
계획수립과 훈련

시설 입소

사회 서비스

법적 개입의료서비스

정보제공·교육 
서비스

치료·상담 서비스

자조집단 참여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제공제공제공제공

직직직접접접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자자자원원원 연연연결결결

노인학대

서비스 대상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2222> > > >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개입 개입 개입 개입 전략전략전략전략



- 134 -

나나나...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4장에서 분석한 실제사례 2와 3의 경우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로 인해 의료서
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의료서비스의 경우 대개 응급이송,통원치료,입원치료,
방문간호 연결로 나뉘고 있는데 의료인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특별한 입장에 놓
여있다.요컨대,의료인은 노인학대 특히 신체적 학대의 발견자이자 치료자의 역할
을 수행한다(Payne,2005:134).따라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고,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
학적 진단,소견 및 증언의 진술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2004:27).
노인학대의 발견자로서의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그에 맞는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미국의학협회(AMA)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비록 잠재적
인 학대의 징후가 없다할지라도 가정폭력의 발생여부에 대해 반드시 환자에게 질
문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Payne,2005:134).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
토할 만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다다...사사사회회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4장에서 다룬 신체적 학대 사례(실제사례 1,2,3)에서는 모두 노인학대의 피해
자와 가해자에게 사회서비스(socialservices)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그러나 대체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는 비교적 원만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자원의 연계 미흡 또는 본인의 수령 거부로 인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접수되면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사회복지사)는 학대
상황을 종료시키고 학대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개입계획을 수립한
다.이 계획수립 과정에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피해
자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의 고립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매우 다양하
다.특히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에는 가사지원,식사제공,상담서비스,주거 지원,교
통 지원,직업훈련,소득보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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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피해자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약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Simon,1992).피해자가 사회서비스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생활의 자유를 침범당하
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따라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하다.
라라라...치치치료료료···상상상담담담서서서비비비스스스
가장 대표적인 치료서비스는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이다.제4장에서 다룬 신체적 학대의 경우 모두 피해자에 대해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가해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인지행동 이론에 입각한 합리적인 사고력의 향상과 행동기술 익히기 중심
의 치료적 상담이 필요하며,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대의 책임이 피
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일이다.또한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
상담은 피해자가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치유하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 가운
데 하나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특히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치료(group
therapy)의 효과는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인정되었는데,대표적인 집단치료로는 가
족체계요법(family system's therapy),동료상담(peercounseling),토론치료집단
(discussiontherapygroups)을 들 수 있다(Payne,2005:136-138).
마마마...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교교교육육육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신체적 학대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여 학대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제4장의 신체적 학대사례에서는
3건의 사례(실제사례 1,2,3)에서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서비스가 제공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서비스는 특히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가해자에게는 수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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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부양의무제도,노인학대 관련 법과 제도의 소개 등이 주
요 교육내용을 이룰 수 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으로는 노인복지회관,종합사회복
지관,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사회복지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학
이나 연구기관 등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들 수 있다.
바바바...법법법적적적 개개개입입입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나,제4
장에서 분석한 3건의 신체적 학대(실제사례 1,2,3)에서는 법적 개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의 현장 출동,위기개입,조사,형사소추,법률
지원서비스 제공,보호자와 후견인의 지정 등의 형식으로 법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다.즉,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적 소송이
진행되며,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후견인의 지정,가정으
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2004:28).실제로
노인복지법에는 법적 개입 이후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노인
복지법 제39조의8에 의하면,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노
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으
로 활동할 수 있다.
법적 개입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이슈는 노인학대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미국에는 선의의 노인학대 신고자가 결
과적으로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른바 면책규정
이 마련되어 있다.제4장의 사례분석에 나타난 실제사례 5의 경우처럼,제3자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인일 경우에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면책조항 도
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선의로 노인학대로 신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고로 확인된 다음에 상대방이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쟁송을 벌인
다면 누구나 노인학대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며,이는 노인학대의 신속한 발견 및
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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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위위위기기기대대대비비비계계계획획획과과과 훈훈훈련련련
혹시 재발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학대피해자와 노인이 함께 적절한
계획을 세운다.주변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작성하고 피신처를 정하
는 등 응급대처요령을 익힌다.

2) 2) 2) 2) 언어언어언어언어····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언어·정서적 학대는 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학대유형과 중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대이다.부정적 효과 또는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
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제4장의 실제사례 4,5,6에
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낮은 정도로 파악되었다.개입은 정보제공·교육
서비스,치료·상담 서비스,자조집단 참여,사회서비스,위기대비계획 수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5-3>.
첫째,개입실천 단계에서는 사회서비스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다.즉,노인학대
예방센터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언어·정서적 학대사례에 대하여 학대를 종
결시키고 학대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Payne,2005:135),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관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
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다양
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치료·상담서비스는 언어·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상담을
통해 격려하며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그러나 양자는 반드시 분
리되어 상담서비스를 받아야 하며,절대 한 장소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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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망 개발

사회 서비스

의사소통 훈련
위기대비 

계획수립과 훈련

정보제공·교육 
서비스

치료·상담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제공제공제공제공

직직직접접접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자자자원원원 연연연결결결

노인학대

서비스 대상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3333> > > > 언어언어언어언어····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학대에 학대에 학대에 학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셋째,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망 개발을 통해 고립을 피하고, 또한 의
사소통 훈련을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의 기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언어·정서적 학대 사례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갈등관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예가 될 수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로 인해
개인(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치,믿음,행태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사회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Salem andFavre,1993).이와 같은 교
육 및 훈련은 가정방문요원을 활용하거나 주간보호센터,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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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여러 가지 학대의 유형 가운데 경제적 학대 또는 재정적 학대는 찾아내기도 가
장 어렵고 중단시키기도 가장 어려운 학대로 꼽힌다.노인 스스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행위의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제4장의 실제사례 7에서 가해자가 경제적 학대의 결과
과도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사람들에게 학대행위의 존재가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만약 피해자가 경제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숨기려든다면 경제적 학대는 세
상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실제사례 8에서처럼 은행 등에서 피해자 모르게 이루어
지는 경제적 학대는 역시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가 경제적 학대행위의 존재 자체
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개입전략은 <그림 5-4>처럼 정보제공·교육서비스,지지망 개발,법적 옹호,시민
옹호,위기대비계획 수립과 훈련,자기주장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천 현장의 전문가들은 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또는 노인의 사전동의를 받
지 않은 채 노인의 금전과 재산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
로 의심하는 자세를 갖는 일이 필요하다.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학대
에 개입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스스로 어찌하는 수 없다
는 무력감을 토로한다.Payne(2005:84)의 제언처럼,은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
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의 본질과 양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노인학대
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노인학대를 탐지하고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더 나아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학대의 개입전략은 첫째,정보제공을 통한 경제적 판단능력과 문제해결 능
력의 향상을 들 수 있다.둘째,자기주장훈련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표현의 정확
성을 길러줄 수 있다.셋째,피해자에 대한 지지망을 개발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한다.넷째,개인과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금융기관과의 복잡한 거래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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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민 옹호 또는 법적 옹호가 필요하다.시민 옹호자 또는 법적 옹호자는 피해
자인 노인이 경제적 학대의 가해자와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영국에서는 경제적 학대의 피해자인 노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에 대하여 노인의 금전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BennettandKingston,1993:63).

위기 대비

계획 수립과 훈련 

지지망 개발

법적 옹호시민 옹호

정보 제공·교육 
서비스

자기주장 훈련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제공제공제공제공

직직직접접접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자자자원원원 연연연결결결

노인학대

서비스 대상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4444> > > >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학대에 학대에 학대에 학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4) 4) 4) 4) 방임 방임 방임 방임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학대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방임은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서 실제로 방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방임은 그 발현양상이 무엇이건 간에 방임에 대한 개입전
략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개입전략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개입전략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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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처럼 시설입소·격리,의료서비스,정보제공·교육서비스,치료·상담 서비스,법적
서비스,사회서비스,위기대비계획 수립과 훈련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시설 입소

사회 서비스

법적 개입
의료서비스

위기대비계획수립

정보제공·교육 
서비스

치료·상담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제공제공제공제공

직직직접접접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자자자원원원 연연연결결결

노인학대

서비스 대상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5555> > > > 방임 방임 방임 방임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노인학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방임학대의 사례에 대해서는 첫째,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 경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방임학대의 가해
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실상의 피해자이며 따라서 모두 사회서비스의 제공대상이다.
그런데 방임학대의 본질상 본인들이 서비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제4장
의 실제사례 9에서는 가해자가,그리고 실제사례 10에서는 피해자 겸 가해자가 모
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따라서 방임
학대의 경우에 본인들이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앞 장에서 언급한 다기관접근법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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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시설입소를 통해 지원집단을 형성하여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셋째,치료·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와 부적절한 행동의 감소를 이루며,긍정
적인 대인관계의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법적 개입도 방임학대에 대한 개입 수단 가운데 하나의 대안이다.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방임도 엄격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유형인 것이다.
다섯째,방임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서비스의 중요성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즉,가해자 자신이 방임학대의 대상이 된 노인에 대한 수발의 책
임과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222...피피피해해해자자자와와와 가가가해해해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개개개입입입전전전략략략
양적 분석의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도 측정에서 학대의 의도 또는 원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학대의 의도나 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이며 그 수준에 따라 개입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피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도 학대상황 및 사후개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그 수준에 따라 개입전략이 달라져야 한다(Bennet
andKingston,1993).요컨대,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정
상적인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입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그림
5-6>.

1) 1) 1) 1)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가가가...정정정상상상적적적인인인 판판판단단단능능능력력력이이이 있있있는는는 피피피해해해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입입입 전전전략략략
앞 장의 사례분석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실제사
례 1,3,4,5,6,7,8로 나타났다.판단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개입 전략은 옹호,
선택,역량강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둔 개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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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 옹호,시민 옹호,법적 옹호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Bennetand
Kingston,1993).노인이 스스로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자기 옹호이고,지역사회의 전문가 또는 지원자들
이 노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시민 옹
호이며,법률전문가들이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법적
옹호이다.
자기옹호는 노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삶
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노인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는 그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그 노인은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을 당하여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한 가지 대안은
그러한 노인을 위하여 지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쉼터는
그러한 집단의 예가 될 수 있다.
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이다.그러나 그밖에도 부수적
인 목적이 있는데,쉼터로 들어 온 노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심리적 기능을 최적
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노인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다
음과 같은 전략이 그 예가 될 수 있다(BennetandKingston,1993:57).
• 고지된 선택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지원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금주클럽 지원 집단 운영
• 최적의 건강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 증진
• 사회적 고립을 제거하기 위한 쉼터 거주 동료 간의 상호작용
•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통세대간의 활동

시민 옹호는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학대받은 노인
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원자 또는 전문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시민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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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개념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보건 분야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학대 및 방임의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이 시민 옹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따라서 많은 지역사회 실천가들은 학대상황에 처해 있
는 노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우
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외에 노인학대 문제에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단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법적 옹호의 주체는 변호사와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돕도
록 법적으로 훈련된 개인이다.노인학대와 방임의 정도가 매우 높아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법적 옹호가 필요하다.또한 법적 옹호자가 재정적
학대의 징후가 있을 때 학대상황에 개입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다.
나나나...신신신체체체적적적···정정정신신신적적적 손손손상상상을을을 가가가진진진 피피피해해해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입입입전전전략략략
실천 현장의 전문가들이 노인학대의 상황에서 접촉하는 많은 피해자들은 대개
어느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제4장의 사례분석에서
정신적으로 손상된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자는 실제사례 2,9,10의 경우로 조사되
었다.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갖고 있는 경우
도 많다.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 피해자에 대한 개입 과정에는 복잡한 문제가 내
포되어 있다.의학적인 판단을 통해 노인의 정신상태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
면 개입이 불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속적인 돌봄을 받도록 지역사회에서 계속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 동안 시
설에 보호조치하면서 필요한 사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실제사
례 10의 경우에서 이러한 결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어쨌든 노인에게 가능
한 한 정신적 상처가 적게 남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양 사회에서 어떤
노인들은 시설에의 입소보다는 차라리 가해자와 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정신적 상처가 적다고 말하기도 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설 입소가 싫어 노인
학대 신고를 주저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가정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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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만한 개입수단으로 결정되면,수발비용지수를 사용하여 가정보호의 장애
요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KosbergandCairl,1986).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피해자에게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사례관리는 전통적인 표준적인 개입보
다는 보다 다원적인 접근법의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2) 2) 2) 2) 가해자의 가해자의 가해자의 가해자의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가가가...정정정상상상적적적인인인 판판판단단단능능능력력력을을을 가가가진진진 가가가해해해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입입입 전전전략략략
제4장의 사례분석에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실제사
례 1,2,4,8,9로 조사되었다.노인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며,그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노인학대 및 방임의 상황을 야기
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훈련
• 수발의 방법에 관한 훈련

이 두 가지 개입방식은 능동적인 학대 및 방임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학대 및 방
임의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이러한 방식들은 또한 수발의 부담이 너무 큰 경
우뿐만 아니라 수발자들이 적절한 수발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부적절 기술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제4장의 실제사례 9가 대표적인 경우라
고 할 수 있다.이 기술들은 또한 수발자가 일종의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수발자들은 수발의 본질과 제한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들
이 수발의 역할을 맡을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이른바 ‘고지된 결정’을 내려야 한
다.많은 수발자들은 사실 마지못해 수발의 책임을 지고 있다.그들은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발자의 역할을 떠맡았을 것이다.수발에 관한 훈련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수발자들은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될 위
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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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발의 상황이 수발자의 부담의 증가로 인해 노인학대의 상황으로 이어지
고,수발자에게 적절한 수발의 기술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적절한 개
입의 방법은 수발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일이다.지역사회의 실천가(간호사,
방문간호요원,정신과 전문의,사회복지사 등)집단이 이러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주체이다.학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수발자에게 보건소에서 노화,문제 해결,
스트레스와 분노의 조절,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등에 관하여 생물학적-심리적-사회
적 논점을 중심으로 적정 기간의 훈련을 시키는 것도 선택이 가능한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나나나...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 또또또는는는 중중중독독독 문문문제제제를를를 가가가진진진 가가가해해해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입입입 전전전략략략
간혹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들이 정신보건의 문제 또는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제4장의 사례분석에서는 실제사례 3,5,6,7,10은 이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들이 노인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
로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수발자들은 다양한 보건 및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평가와
개입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미국의 경우 정신보건서비스,금주동맹(Alcohol
Anonymous),중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관·단체 등이 그와 같은 서비스 지원의
원천이다.
그런데 제4장의 실제사례 3에서처럼,노인을 돌보는 수발자들이 자신들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 때 어려움이 생긴
다.수발자가 외부의 도움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비교적 손쉽게
평탄하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학대와 남용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법적인 개입을 포함한 보다 공식적인 개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영국과 미
국에서는 중독문제를 자발적으로 치료하기를 거부한 노인학대의 가해자에게는 치
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미국에서는 형벌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에 노화 과정과 수발자의 역할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
는 경우도 있다.
PillemerandSuitor(1990)의 지적처럼,가정폭력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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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즉,학대행위로부터 생기는 보상보다는 학대행
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균형이 깨지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사법당국에 체포되는 일은 비용 증가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학대신고 의무자

학대주변인

정상정상정상정상

비정상비정상비정상비정상

부적절한 정신․신체상태

가해자가해자가해자가해자

의학적상담

수발방법 훈련

분노․스트레스관리훈련
학대인식 제고 교육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법적 개입

교육

노화과정

수발자 역할

미해결

피학대노인피학대노인피학대노인피학대노인

정상정상정상정상 부적절한 정신․신체상태

의학적 상담

비정상비정상비정상비정상

옹 호

선 택 

역량강화

자기옹호

시민옹호

법적옹호

학대유형별

개입전략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시설보호

종 종 종 종 결결결결정기적 추적 관찰
원인 분석 및

장기적 서비스 제공 

해결

해결 해결

해결

미해결 미해결

미해결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6666> > > > 피해자와 피해자와 피해자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해자의 가해자의 가해자의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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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개개개입입입과과과정정정별별별 개개개입입입전전전략략략

1) 1) 1) 1) 신고신고신고신고····접수단계의 접수단계의 접수단계의 접수단계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노인학대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일탈행위이다.제4장의 사
례분석에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노인학대 신고·접수에 대비하여 정형화된 대처 체
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신고·접수단계에서 공적노인보호체계가 갖
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노인학대 긴급 신고전화의 상시(24시간)운영,노
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현장조사,피해노인의 응급조치 및 적절한
안전조치이다(보건복지부,2004:14)13).그런데 현행 제도는 몇 가지 점에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신고·접수창구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긴급 신고전화는 가장 보편적인 신고
방법이며,현재 노인학대예방센터는 긴급전화 1389를 운영 중에 있다.그밖에도 노
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직접 센터를 방문한 상담
및 접수,이동상담·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접수,서신에 의한 접수,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의 접수 등이 있다.아무튼 지역사회의 주민 누구나 언제
라도 노인학대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관련기관 간의 연계
망의 구축이다.제4장의 실제사례 10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노인학대예방센터 중
심의 신고·접수 활동만 가능할 뿐이며,다른 기관과의 연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
다.
둘째,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의 현장출동은 피해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규정된 시간 내에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응급사례의 경우에는 신고·접수 후 12시간
내에,비응급사례의 경우에는 신고·접수 후 24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업무편
람에 규정되어 있다.특히 노인학대의 특성상 가해자의 비협조 및 폭력이 예상되므

13)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전문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이며, 노인

학대예방센터의 업무수행 요령은 노인보호기관업무편람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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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담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안전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제4장의 실제사례 3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계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협력을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따라서 경찰관의 협조를
구하는 체계를 미리 갖추어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셋째,피해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제4장의 실제사례 1에서처럼,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실제사례 10에서처럼 본인의 강한 거부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이러한 사례들은 다기관접근법을 활용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활용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한편,접수단계에서 피해자,가해자,가족,신고인 등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보장
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해자,가족 등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서는 침묵하고 있다.인권보장의 대원칙은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2) 2) 2) 사정단계의 사정단계의 사정단계의 사정단계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개개 사례에 대하여 사정
을 실시한다.사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2004:37).첫째,접수된 사례
가 노인학대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노인학대의 위급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둘째,상담사례의 특성,학대의 정도,학대의 원인,노인
에게 미치는 영향,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셋째,노인,
가족,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
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넷째,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지속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
공계획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먼저 상담 의뢰자,피해자,
가족,다른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관련기관에 문서나 구두(전화)로 의견을
조회한다.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생태도,가계도 등 약식도가 유용하다.즉,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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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그림,상처의 정도 등 구체적인 기록은 사정에
도움이 된다.
사정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학대여부 판정이다.이것은 상황의 위급성,피
해자의 상황,가해자와 다른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다.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대사례는 응급 노인학대사례,비응급 노인학대사
례,잠재적 노인학대사례로 구분되며,각각 판정기준과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2004:39-42).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를 판정하되,사례판정과 더불어 개입계획(조치사
항)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가능한 한 피해자와 가해자 및 가족 등 제3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례를 판정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어느 한 쪽만
의 의견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노인학대예방센터 내에서는 상급자 또는 자문위원
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기관 내의 사례회의
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앞서 제4장의 사례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사정단계에서는 다기관접근법과
단일사정과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 대한 명문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다기관접근법은 사정단계에서 지방행
정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부서,경찰관서,법률·의료·상담·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관
련기관이 총망라되어 학대상황을 사정하고 개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하여 논
의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를 위해서는 미리 지역사회 수준에서 연락 창구와 담당직
원의 직급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한편,단일사정과정(SAP:single
assessmentprocess)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관련 기관,팀,개별 실천가,이용자,수
발자가 학대상황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며 피해자 보호 및 개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즉,피해자를 대상으로 단 한 번의 합동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함으로써,여러 관련기관이 독자적으로 여러 번의 조사를 실시하
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방법이다.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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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개입실천단계의 개입실천단계의 개입실천단계의 개입실천단계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개입실천단계에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하나는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며,다른 하나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간
의 협조체계의 구축이다.
첫째,관련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는 3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먼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있다.피해자의 학대유형,가족 및 주변 환경의 특
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음으
로,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가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 등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끝으로 일반가족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및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요청된다.
둘째,노인학대에 체계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는
일이 필수적이다.따라서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공적노인보호체계는 의료기관,경찰,
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더 나
아가 지역사회,주민,자치단체 및 이웃 등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
는 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4) 4) 4) 4) 종결단계의 종결단계의 종결단계의 종결단계의 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개입전략

종결단계에는 사례평가,사례종결 및 사후관리가 포함된다.사례평가는 학대사례
의 진행 정도,개입 정도,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파악하는 일이다.보통 사례평가에
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자 및 상급자,다른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노인과 가
족 등이 참여한다.이 단계에서 사례개입의 목표 달성 여부,학대의 위험성 및 재
발 가능성,피해자 및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가족 또는 가해자가 보이는 변화 동
기,종결 후의 사후조치의 모색 등을 고려한다.
사례종결은 학대행위가 소멸된 경우,학대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경우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강제로 종결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종결의 시기는
학대피해 노인의 위기대처 능력과 독립성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고,학대 노인을 위
한 주위 원조망의 효과적인 활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또한 사후관리를 통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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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자를 통해 필요로 하는 도움
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미리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종결된 사례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를 위해 이루어진다.
기관에서 매달 1회 3개월 동안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은 기간이 너무 짧고,형식적인 실태파악에 그칠 소지가 있다.따
라서 대상자의 변화를 위해 사후관리의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고,기관의 학대재
발확인과 함께 학대 가해자나 피해자의 정기적인 자발적 보고가 병행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사례관리자 1인
당 사례가 15건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고,필요한 자원의 지속적 연계와 구심점 역
할을 위해 사례관리자에게 제도적인 권한의 부여와 같은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
다.
한편,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복지학이나 노인학대 관련과목을 이수
한 경우는 노인학대를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의료인보다 노인학대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고 노인학대의 인식수준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 점은 노인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집단과 신고의무자 집단 모두에게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즉,노인학대에 관한 인식도
가 높아지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종결의 단계에서는 학대에 관한 교육이 가해자 뿐 아니
라 피해자,신고 의무자에게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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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 요요요약약약
이 연구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 실태
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례관리 개입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문제점을 발
굴하고 개입전략을 도출하여 노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양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2개 가상사례 가운데 조
사대상자들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즉 조사대상자들이 보다 예민하게 학대로 인
식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상사례 5:사위가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례
② 가상사례 8:어린시절 아동학대를 당한 딸이 어머니에게 보복성 노인학대를
가하는 사례

③ 가상사례 1:아들이 음식을 태운 어머니를 비난하며 프라이팬을 던진 사례
④ 가상사례 9:재산관리가 서투른 어머니의 돈을 관리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예
금인출 요구를 거부한 사례

⑤ 가상사례 11:아들이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사례
⑥ 가상사례 6: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딸이 강제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사례
⑦ 가상사례 4:낙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노인을 침대나 휠체어에 묶어놓는 사
례14)

⑦ 가상사례 10:딸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 및 병원진료 요구
를 묵살한 사례

14) 가상사례 4와 10은 동률의 7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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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상사례 12:딸이 어머니 집의 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한 사례
⑩ 가상사례 3: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비명을 지르
고 물건을 던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속여서 진정제를 먹이는 사례

⑪ 가상사례 7:실수로 안경을 부러뜨린 노인에게 배우자가 심하게 질책한 사례
⑫ 가상사례 2:음식과 약 복용을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딸이 강제로 음식과 약을
먹이는 사례

위의 사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조사대상자들은 학대행위의 의도
또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원인을 기준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대
별하고 있었다.즉,조사대상자들은 ‘나쁜 의도’즉,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
는 학대행위를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노인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악의 없는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학대행위를 다른 하나
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의도적인 노인학대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모두 6개이며,가상사례 8,11,10,
9.1,5가 그 범주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사례의 공통점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아
한다는 상태에 대한 반감,노인의 의존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방어력이 없는 노인
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 차원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각 사례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의 원인이 고의 또는 악의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의도적인 노인학대의 영역은 신체적 학대와 방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신체적 학대(가상사례 5,1,11)에서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
상태,주관적 경제상태,노인과의 동거 여부로 조사된 반면,방임(가상사례 8,10)에
서는 주관적 경제상태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인지 여부가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는 모두 6개인데,가상사례 3,2,4,7,6,12가 그
범주에 포함된다.이러한 사례들에서는 모두 노인학대와 관련이 깊은 행동이 발생
하였지만 그 행위가 노인을 보호하려는 시도이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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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사실이 공통점이다.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의
영역은 신체적 학대와 언어·정서적 학대로 구별되었다.신체적 학대(가상사례 3,2,
4)의 경우,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연령,직업,노인과의 동거 여
부,노인복지학 수강 여부,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신고의무제 인지 여부였
으며,언어·정서적 학대(가상사례 6,12,7)의 경우에는 성별,연령,직업,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신고의무제 인지 여부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
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학대로 대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그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노인학대의 원인이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직업,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경제상태라는 개인적 요인들은 노인학대의 인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그러나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노인과의 동거 여부만이 유일하게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즉,개인적 요인은 노인학대의 인식에 매우
약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한편,노인복지학 수강 여부,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인지 여부는 주로 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의 영역
에서 유의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사회문화적 요인은 노인학대
의 인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먼저 학대유형별로 개입
전략이 달라져야 하며,나아가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개입전
략이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개입과정별로도 개입전략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
었다.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개입전략의 모색에 대한 접근이 이
루어졌다.첫째,노인학대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개입전략을 검토하였다.따라서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 학대별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둘째.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개입전략이 모색되었다.즉,가해자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졌는지 여
부에 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셋째,노인학대의 개입과정인
신고·접수단계,사정단계,개입실천단계,종결단계별로 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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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제제제언언언

111...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차차차원원원의의의 학학학대대대노노노인인인 보보보호호호시시시설설설의의의 확확확충충충
제4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신체적 학대를 당한 노인을 장·단기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방안은 피해노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수단 중 하
나에 해당한다.가해자와 분리된 노인이 더 이상 가정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노
인전문요양원)에 입소시켜 시설거주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또한 명백
하고 현존하는 학대의 위험성 때문에 긴급하게 지역사회의 일시보호센터에 입소하
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단기시설이 구비
되어야 할 것이다.전국적으로 보면,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중
앙정부의 시설인프라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긴급하게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고령화 추세의 심화에 따라 노인학대의 문제가 점차 심각하
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이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학대받은 노인
을 위한 시설이 중장기 계획 아래 연차적으로 확대·설치되어야 할 것이다.광주광
역시의 경우에도 2007년 1월 현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개소)등 성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학대노인을 위한 쉼터
등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
대 피해자 노인을 위한 시설의 확보는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가장 효과적인 자기
옹호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학대로 인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인
이 지원집단의 도움을 받아 노인학대와 방임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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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2...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와와와 관관관련련련한한한 학학학교교교교교교육육육의의의 강강강화화화
제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대학이나 대학원 재
학 중에 노인복지학이나 노인학대 관련과목을 이수한 응답자는 노인학대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고 노인학대의 인식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대학
생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학과 노인학대 관련과목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사회복
지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등 의료인을 배출하는 단과대학에서도 노인복
지 및 노인학대 관련과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초·중학교의 사회과목 교과서에 노인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개편지침(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보건복지부,2006)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방향제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333...의의의료료료인인인 등등등 전전전문문문직직직업업업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교교교육육육 및및및 홍홍홍보보보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제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본 연구에서는 의료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노인학대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도 엄연한 노인학대이다.원인이나 의도가 좋다고 하여 노인학대가 용인되
어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노인학대의 본질과 발현양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특히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
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본 조사의 응답
자는 모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신고의
무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에 달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노인학대 인식도가 높다는 점은 전문 직역
의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
다.하지만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신체적 정상 여부를 판정해주고 각
종 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보건의료인들이 학대에 관한 인식도가 낮다는 것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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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의사들을 대
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의 일정한 시간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에 관련된 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제5장의 논의에서는 경제적 학대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은
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노인학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따라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
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학대의 탐지 및 신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
부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의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
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44...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 관관관련련련 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의의의 강강강화화화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 외에도,면책조항 등
노인학대 신고자를 위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 효율성이 저하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적노인보호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이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노인학대의 명확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개인이나
집단 간에 노인학대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사람마다 노인학대의 정의가 다른 상황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대처가 일관적일 수 없을 것이다.예를 들어 현재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개념도 모호한 점이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
의되어 있다.이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대상자
가 될 수 있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다시 말해,노인복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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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노인에 대하여’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명확하지 않다.
실천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인 65세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지만,노인학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노인의 연령기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노인복지법 등 실정법상으로 노인학대는 분명한 범
죄행위이다.그런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의 정의가 연령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대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즉,피
해자의 연령기준의 높낮이에 따라서 처벌근거가 되는 법률이 달라진다.피해자가
노인이면 이른바 ‘노인학대’에 해당하며,피해자가 노인이 아니면 이른바 ‘가정폭력’
에 해당된다.그렇다면 과연 노인의 연령기준은 몇 세인가?예를 들어,64세의 피
해자가 노인이라면 가해자는 노인학대의 행위자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
아야 할 것이지만,만약 그 피해자가 노인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다른 법률(가정폭
력방지법,형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
라 가해자를 처벌하는 근거법률과 형량이 다를 수 있는데,이는 형사정책상의 문제
를 야기할 수도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피해자
인 노인의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다.
둘째,노인학대 신고의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미국의 예에 따라,우리나라에서
도 선의로 이루어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쟁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명문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신고자의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노인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된 전문가와 학자들 간의 많은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 개념을 정립하는 합의도출이 시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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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다다다기기기관관관접접접근근근법법법 및및및 단단단일일일사사사정정정과과과정정정의의의 도도도입입입
제4장의 사례분석 및 제5장의 논의에서는 사정단계에서의 다기관접근법 및 단일
사정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다기관접근법 및 단일사정과정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공적노인보호기관이 노인학대 문제에 효
과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판단된다.현
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기관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단일사정과정(SAP)에 대해
서는 명문의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기관접근법 및 단
일사정과정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립된 개입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후후후속속속연연연구구구 방방방향향향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및 노인복지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이다.즉,본 연구에
는 지역적 연구라는 본질적인 제한점이 있다.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도
록 향후 전국의 노인학대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양적 조사는 12개의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노인학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려는 시도이었으며,질적 조사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10건의
개입사례를 분석하여 개입의 과정단계별로 개입전략을 모색해보려는 시도였다.노
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사례가 아닌
실제사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질적 연구에서
도 사후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사례관리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필
요성이 인정된다.
노인학대의 영역은 양적연구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이연호,20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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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노인학대로 볼 것인가는 주관적 판단의 문제이며 개인적 해석에 따라
노인학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앞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학대 인식수준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개입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와 더불
어 사례관리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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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부부부록록록 111>>>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정정정의의의

111...미미미국국국···영영영국국국 학학학자자자들들들의의의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정정정의의의
111)))BBBllloooccckkkaaannnddd SSSiiinnnnnnoootttttt(((111999777999)))
○ 노인학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영양실조,상해(예:타박상,삠,탈골,찰과상,열상)
-심리적 학대:언어적 공격,위협에 의한 공포,소외감 야기
-물질적 학대:도둑질(절도),금전이나 재산의 오용
-의료적 학대:투약이나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보류

222)))LLLaaauuuaaannndddKKKooosssbbbeeerrrggg(((111999777999)))
○ 노인학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직접적인 폭행,개인적인 돌봄·음식 제공·의료적인 보살핌의 보
류,관리·감독의 소홀
-심리적 학대:언어적 공격,위협,공포감 조성,소외감 야기
-물질적 학대:금전 또는 물질의 도둑질이나 오용
-권리의 침해:강제로 거소에서 퇴거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킴

333)))EEEaaassstttmmmaaannn(((111999888222)))
○ 노인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관계인(relatives)이 자신에게 의존적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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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WWWooolllfff,,,SSStttrrruuugggnnneeellllll,,,aaannndddGGGooodddkkkiiinnn(((111999888222)))
○ 노인학대를 3가지 유형의 학대와 2가지 유형의 방임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가함
-심리적 학대:심적 고통을 가함
-물질적 학대:자원의 착취
-능동적 방임:노인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노인
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기도를 포함)

-수동적 방임:노인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노인
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기도를 제외)

555)))WWWooolllfff(((111999888666)))
○ 노인학대를 가정 내의 60세 이상의 피해자로 한정하고,시설 내에서의 학대,
전문직업인 및 준전문직업인에 의한 학대,자기학대 또는 자기방임을 제외

-신체적 학대:신체적 고통이나 상처의 부과,신체적 강요(강제감금);예:타박
상,화상,성적으로 치근거림,신체속박

-심리적 학대:정신적 고뇌의 부과;예:욕설,어린이 취급,놀람,모욕,위협,
협박,소외

-물질적 학대:금전과 다른 자원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착취나 사용
-능동적 방임:노인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노인
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기도를 포함);예:
의도적인 유기,음식이나 건강관련서비스 제공의 거부

-수동적 방임:노인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노인
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기도를 제외);예:
불충분한 지식,게으름,질병,계획된 서비스에 대한 가치혼란 때문에 노인을



- 187 -

유기하거나 음식이나 건강관련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일

666)))MMMcccCCCrrreeeaaadddiiieee(((111999999444)))
○ 노인학대를 5가지의 기본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고통이나 상해로 귀결되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
-심리적 학대:언어적 학대,위협,치욕 또는 다른 형태의 정서적 잔혹
-성적 학대: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 또는 행위
-재정적 학대: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노인 대상의 재정적 착취
-방임:보살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 욕구
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

777)))HHHiiirrrddd(((222000000333)))
○ 노인학대를 4가지 유형의 학대와 방임,자기방임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육체의 상해,신체적 고통,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예:때리기,발로 차기,흔들기,화상 입히기,귀 비틀기,머리카락 뽑기)

-성적 학대:노인과 합의에 의하지 않은 접촉(예:원하지 않는 접촉,강간,벌
거숭이,노인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 보여주기)

-정서적/심리적 학대:노인에 대하여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고통,
고뇌,비탄을 안겨주는 일(예:괴롭힘,협박,언어적 공격,모욕,수치,노인의
대화에 무응답하기,고함치기,격리 또는 감금,명예훼손)

-재정적/물질적 학대 (저자의 설명이 누락됨)
-방임:수발자 또는 관계인이 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
을 거부하는 것(예:음식·물·거소의 제공,의복 정리,안전 및 위생,투약서비
스,다른 생필품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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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임:노인이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을 때,노인의
부정적인 특정 행동이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
황(예:개인위생의 소홀,흡연,약물·알코올 남용,영양실조,서투른 재산관리)

888)))CCCrrraaawwwfffooorrrdddaaannndddWWWaaalllkkkeeerrr(((222000000444)))
○ 영국 보건부의 지침문서에 바탕을 두고 취약한 성인의 학대(abuse of
vulnerableadults)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physicalabuse)
-성학대(sexualabuse)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abuse)
-재정적 또는 물질적 학대(financialormaterialabuse)
-방임 및 부작위(neglectandactsofomission)
-차별적 학대(discriminatoryabuse)

222...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학학학자자자들들들의의의 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정정정의의의
111)))최최최혜혜혜경경경(((111999999333)))
○ 노인학대의 유형을 먼저 분류한 후 그 유형별로 정의
-신체적 학대:신체적 고통,상해,억압을 가하는 것
-심리적 학대: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물질적 학대:재산 또는 다른 자원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이용
-적극적 방임:의도적으로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소극적 방임:의도적이지는 않으나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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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한한한동동동희희희(((111999999666)))
①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자행되는 언어적,신체적,정서적,심
리적 상해

② 인격이 무시되는 행위
③ 자산에 대한 오용

333)))김김김미미미혜혜혜···이이이선선선희희희(((111999999888)))
① 동일 가구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행해지는 신체적,정서
적,재정적 혹사 및 방임

② 자기 자신에 의한 방임

444)))박박박봉봉봉길길길(((222000000000)))
○ 노인학대의 대상을 가정 내의 노인으로 국한
-삶의 질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
-불필요한 고통이 자신 및 타인에 의해 가해지는 것

555)))서서서 윤윤윤(((222000000000)))
①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부양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노인
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재정적 손상을 가하는 것

②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666)))한한한은은은주주주(((222000000000)))
○ 신체적,정서적,재정적 학대로 구분
-적극적 및 소극적 방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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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이이이연연연호호호(((222000000222)))
① 가정 내 가족구성원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가져오는 행동
② 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가져오는 특정 부양행위의 결핍

888)))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법법법 (((222000000444)))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
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999)))권권권중중중돈돈돈(((222000000444)))
○ 노인학대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국한
-협의:신체적,심리적,재정적 학대
-광의: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임과 자기 방임을 포함

111000)))고고고보보보선선선(((222000000555)))
○ 가족구성원 중 자녀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정신적,언
어적,경제적 학대를 하거나 노인을 방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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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학대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

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

로 화상을 입힌다.

 언어·

 정서적

학대 

말로 욕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

게 한다.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노인에

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

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

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

로 방해한다.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

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

기를 사용해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 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한다.

<<<부부부록록록 222>>>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의의의 유유유형형형과과과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행행행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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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

대 유형
 구체적인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

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 용해

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대

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

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

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

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방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

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

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신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

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

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

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기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

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

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부록 부록 부록 부록 2> 2> 2> 2>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노인학대의 유형과 유형과 유형과 유형과 유형에 유형에 유형에 유형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행위행위행위행위((((계속계속계속계속) ) ) ) 

자료:보건복지부(2004).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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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신신신고고고의의의무무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관리번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설문지는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인식수준 신고의무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준비되
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조에 의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오직 통계분석의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안심하고 응답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학대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는 정책대안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이번 연구에 여러분이 솔직하고 정
확하게 응답해주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아주 소중
히 다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방 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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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개인·가족·인지학습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
② 여성.( )

2.귀하의 연령은?(만 세)
3.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② 전문대학 졸업. ( )
③ 대학교 졸업. ( )
④ 대학원 졸업. ( )

4.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 ( )
② 유교. ( )
③ 기독교. ( )
④ 천주교. ( )
⑤ 원불교. ( )
⑥ 위의 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⑦ 종교 없음.( )

5.귀하의 혼인상태는?
① 미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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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배우자.( )
③ 이혼. ( )
④ 사별. ( )
⑤ 별거. ( )
⑥ 기타.( )

6.귀하의 직업 또는 신분은 무엇입니까?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①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③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④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⑥ 노인복지상담원
⑦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다음 질문 7~8번은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의료기관에 근무한다면 귀하의 직책은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일반 직원
만약 귀하가 의사라면 귀하의 가장 주된 진료과목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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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9~11번은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
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다면 귀하의 직위 또는 직책 는
① 기관장
② 중간관리자
③ 실무담당자
귀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귀하가 사회복지사라면 몇 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사회복지사 급
② 사회복지사 급
③ 사회복지사 급

[※ 질문 12~17은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2.귀하는 현 직업에 몇 년째 종사하고 계십니까?( 년 월)
13.현 부서(또는 직위/직책)에서의 귀하의 근무기간은?( 년 월)
14.귀하의 직장의 소재지는?
① 광주광역시 동구. ( )
② 광주광역시 서구. ( )
③ 광주광역시 남구. ( )
④ 광주광역시 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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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광주광역시 광산구.( )
15.귀하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건강하다. ( )
②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
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

16.귀하가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경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좋다. ( )
② 좋은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좋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좋지 않다. ( )

17.귀하는 현재 노인과 한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18번~20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21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 다음 질문 18~20은 노인을 모시고 사시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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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귀하가 노인과 한 집에서 함께 살아 온 기간은 몇 년입니까 년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나쁘다

[질문 21부터는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21.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동거자녀와 비동거 자녀 모두 포함)

( 명)
22.귀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에 노인복지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3.귀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닐 때 노인학대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
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4.귀하는 학교 졸업 후 노인학대 관련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였거나,노인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등 교육에 참여하였거나,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습
니까?
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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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없다.( )
25.귀하는 언론보도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가 보도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
니까?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26.노인복지법에 의하면,노인과 자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
데 특정인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예:노인
학대예방센터)이나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귀하는 노인복
지법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그렇다.( )⇨ 27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28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27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정부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통해. ( )
②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홍보를 통해. ( )
③ 언론에 보도된 노인학대 사례를 통해. ( )
④ 자신이 속한 전문가 집단의 교육,회의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해.( )
⑤ 기타.( )

[질문 28~40]다음은 12가지 가상사례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
니다.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가상사례 1> A씨(여, 78세)는 자신의 집에서 미혼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45세인 아들은 5년 전에 직장을 잃은 뒤부터 어머니 집에서 거처하고 있다. A

씨가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바에 의하면, A씨가 음식을 태웠을 때 A씨의 아



- 200 -

들은 어머니를 비난하며 프라이팬을 던졌다고 한다. A씨는 친구에게 아들이 자

신에게 물건을 던지는 일이 벌써 세 번째라고 말했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2> B씨(여, 72세)는 뇌졸중(stroke)의 후유증으로 온몸의 왼쪽이 마

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B씨는 출가한 딸의 집에

서 딸의 수발을 받으며 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B씨는 딸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말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

는 일을 반복하곤 했다. 매일 딸은 B씨에게 강제로 음식과 약을 먹인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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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3> C씨(여, 73세)는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

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C씨는 출가한 딸과 함께 살기 위해 3년 전

에 딸의 집으로 들어갔다. C씨는 종종 고함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닥

치는 대로 물건을 던진다. 어느 날 딸이 손님을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있

을 때, C씨는 그 일행을 향해 고함을 쳐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일 

이후로 집으로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C씨의 딸은 의사가 처방해 준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면서 어머니에게 진정제를 먹인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4> D씨(여, 75세)는 몸이 불편하여 걸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걸으

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D씨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휠체어에

도 앉아 있지 않으려 한다. D씨는 침대 밖으로 나오려다가 고꾸라져서 여러 번 

낙상을 경험하였다. D씨는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

하고 있다. D씨는 결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에게도 역시 돌보아야 할 



- 202 -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24시간 수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D씨의 딸은 어

머니가 침대 밖으로 나오거나 걷는 것을 도와줄 수 없을 때마다 어머니가 낙상

을 당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침대 또는 휠체어에 묶어둔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5> 남편과 사별한 E씨(여, 75세)는 2년 전에 지방의 한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 이후로 E씨는 딸과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

다. 딸 가족이 어머니를 수발하기 위하여 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E씨의 

사위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E씨의 딸이 시내로 외출하였을 때 E

씨의 사위는 E씨를 설득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누드 사진을 여러 번 촬영

하였다. E씨의 사위는 나중에 그 누드 사진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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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6> F씨(여, 75세)는 심신이 노쇠한 상태이며 결혼한 딸의 가족과 함

께 살고 있다. 비록 딸이 비교적 많은 양의 식사를 하루에 3번씩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F씨는 딸이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프다고 

곧잘 불평한다. F씨의 딸은 만약 어머니의 식습관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너무 많이 먹게 되어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F씨의 딸

은 주어진 음식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면 어머니의 음식에 독극물을 넣겠

다고 어머니를 위협하였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7> G씨(여, 71세)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G

씨는 잘못하여 미끄러지면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안경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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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남편은 매우 화를 냈으며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부인에게 고함

을 쳐댔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8> H씨(여, 73세)는 뇌졸중으로 인해 몸의 오른쪽에 마비를 겪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H씨는 출가한 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딸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모

든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만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한번은 어머니가 

2년 동안이나 자신을 버리고 나가서 돌보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딸은 종종 어

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딸은 항상 어머니에게 고

함을 치며,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하고, 어머니의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딸의 수발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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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9> 남편과 사별한 후 I씨(여, 72세)는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남편이 생전에 집안의 전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이제 I씨는 재산을 직접 관

리하여야 한다는 점이 두렵다. 그래서 I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관리를 부탁

하면서, 여러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아들 명의의 계

좌에 예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초에 I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돈이 필요할 경우 

찾아다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즉,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여 찾아줄 것을 요구하여도 아들은 이를 거절하고 있

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10> J씨(여, 73세)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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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노인이다. J씨의 청력이 매우 쇠퇴하여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개월 전에 J씨는 딸에게 자신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보청

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딸은 그렇게 할 것을 어머

니에게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병원 진찰을 주선하

지 않고 있다. 물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있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가상사례 11> K씨(여, 73세)는 10년 전에 중증 뇌졸중을 앓았고 그 결과 전신

이 마비된 이후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K씨에게는 24시간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K씨 앞으로 월 50만원의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 금액

은 K씨를 수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맞벌이인 K씨의 아

들과 며느리는 월 400만원의 세후(稅後) 소득을 올리고 있다. K씨 아들 가족은 어

머니를 수발하는데 월 80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 대체로 보아 K씨의 아들 가족

은 K씨를 잘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K씨의 아들은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도 친구

들처럼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싶다면서, 어머니에게 죽어 버려라고 고함을 치

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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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사례 12> 남편과 사별한 L씨(여, 70세)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

고 있다. 따로 살고 있는 L씨의 딸은 남자 친구가 미국으로 건너 간 다음부터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 L씨를 방문하고 있다. L씨는 처음에는 딸을 매일 볼 수 

있게 되어 행복감을 느꼈으나 곧 사실을 알고 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사실, L씨의 딸은 어머니 집의 전화로 미국에 있는 남자 친구에게 국제전화를 

하기 위해 매일 같이 어머니 집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L씨는 40만원의 전

화요금을 청구 받았다. 한번은 L씨가 딸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끊

기까지 하였다. 딸은 매우 화가 나서, 어머니를 비난하며 고함을 쳤다.

위 사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대가 전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 것 같다
④ 학대가 확실하다

위 사례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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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③ 신고할 필요가 약간 있다
④ 신고할 필요가 매우 많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40.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면,다음에 열거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상 노인학
대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 의료법 제 조 제 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적정하
다고 보십니까?
① 적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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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정하지 않다.( )⇨ 41.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행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
② 현행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
③ 기타 ( )

42.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면,노인학대 신고접수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는 수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는 신고접수기관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보
십니까?
① 적정하다. ( )
② 적정하지 않다.( )

43.42번 문항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행 신고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
② 현행 신고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
③ 기타 ( )

44.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신
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현행처럼 노인복지법에 처벌조항이 없어도 무방하다.(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기타 의견.( )

45.귀하는 지금까지 직무에 종사하면서 노인학대의 사례 또는 노인학대로 의심될
만한 사례를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
②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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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① 직접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였다. ( )
②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
③ 피해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설득하였다. ( )
④ 가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고하도록 설득하였다. ( )
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

47.현행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가장 큰 문제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①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 )
②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 )
③ 노인학대의 예방보다는 사후 개입에 더 치중하는 제도이다.( )
④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 ( )
⑤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 ( )
⑥ 신고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좁다. ( )
⑦ 신고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넓다. ( )
⑧ 신고한다 해도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
⑨ 기타 의견.( )

48.현행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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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노노노인인인학학학대대대예예예방방방센센센터터터의의의 개개개입입입사사사례례례

111...신신신체체체적적적 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1111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c't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후 돌이 지나기 전 시댁에서 소박맞고 서울에
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살다가,7~8년 전에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자신을
아들의 호적에 올린 후 내려와 살게 되었음.

-종종 아들이 c't의 멱살을 잡고 나가살라며 끄집어다 대문 앞에 내놓는다거
나,서울 다녀온 c't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하였음.

-집을 나가 살기 위해 아들에게 주었던 돈 천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대문 앞에서 울고 있다가 이웃의 신고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입하
게 되었음.

-아들과 며느리,동사무소 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이 엇갈려,c't의 욕구와는
다르게 학대가 제거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아들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된 사례로서 노인학대예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를 느꼈다고 인
정한 사례임.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접수 접수 접수 접수 및 및 및 및 신고 신고 신고 신고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 해 자 :어머니(여,69세)
• 가 해 자 :아들(남,52세)
• 신 고 자 :이웃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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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내용
-멱살을 잡고 나가라며 대문 앞에다 끄집어 내놓기를 두 번 하였으며 숨을
쉬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도 자행하였음.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나가라고 폭언을 하거나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였음.

-혼자 c't방에서 식사하게 하며 전등과 가스레인지 사용을 못하게 함.
-난방을 해주지 않는 방에서 살도록 방치함.
• 학대관련 주요정보
-c't:6회 이상의 만남을 가졌지만 아들에게 돈을 받아나가 살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변함없이 하였으며 아들과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다고 하였음.많
이 야위어 보였고 눈에는 눈물과 눈곱이 나와 있었으며 처음 뵈었을 때는
처절하게 보일 정도로 힘들어 보였음.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상
담한 결과로는 인지기능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낄 수 없었음.다만 전기밥솥
등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지만,냄비에 밥은 해 먹을
수 있다고 함.이제까지는 며느리가 좋아서 살았으며 아들이 집에 있는 일
요일 낮에는 동생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함.주변의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는 큰길을 건너야 하는 문제 때문에 권하기가 힘들었음.

-아들:주물공장의 기술자로 한 달 봉급이 400만원이 넘음.본인말로는 c't
때문에 신경을 써서 몸이 더 약해졌다며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음.집과 아
파트,시골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잡곡 등 식량은 모두 시골에서 온다고
함.자신은 감옥에 갔으면 갔지 c't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함.아주 돈에
예민한 사람으로 느껴졌고 부인이 큰소리를 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음.

-며느리:c't에 대해 치매가 약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음.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을 장시간 비움,c't가 청소와 빨래하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함.며느리는 c't를 자신이 잘 모시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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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상담 중 c't를 일컬어 “핏덩이를 놔두고 간 사람인데 무슨 인격이
있냐”는 말을 함.

-손녀:할머니가 오신 뒤로 하루도 가족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함.c't가 요
구하는 1,000만원을 드린 후에는 더 이상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
해 호적에서 c't를 뺄 수 있는지 물었으며,엄마의 의견이라고 함.

-성이 다른 c't남동생:아들집 근처 아파트에 거주함.c't가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 모셔가면서 c't아들과 다툼을 하였고,자신도 부인과 사별하
여 혼자 살기 때문에 c't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사정을 얘기함.자주 생각
이 바뀌었으나 아들이 모셔주길 원하는 마음이었음.c't에게 아파트 열쇠를
주어 언제라도 오셔서 쉬도록 하고 있음.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가족력: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그림과 같음.
• 문제의 사정
<c't사정 >
-일관성이 있게 따로나가 살고 싶음을 표현하며 아들에게 돈을 받아달라는
욕구가 있음.

-아들며느리에게 돈을 받아 나가 살더라도 차후 c't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돈이 떨어졌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이 필요함.

-자신 있게 혼자살 수 있다는 c't와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
회복지사와는 반대로,모시고 있는 남동생은 c't가 혼자 살 수 없음을 주장
하여 서로 의견이 다름.

-모시고 살겠다고 주장하는 며느리에게는 c't가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어 직접 도움이 되고 있음.

-동생 집에서도 아침을 거의 거르고 점심 때 라면이나 국수로 때우며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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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밥을 해먹지도 못하는 상황임.

생생생생

태태태태

도도도도

ccc'''ttt

동생 이웃

장남
동사무소

남동생
며느리

노인학대
예방센터

가가가가

계계계계

도도도도

ccc'''ttt 69세

52

<가해자 사정>
-아들은 c't의 꼴도 보기 싫고 절대 같이 살지 못한다고 주장함.이는 양육
을 받지 않아 정이 없으며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싫다고 함.

-c't의 돈은 내줄 수 없다고 하다가 구상권청구에 대한 내용을 들은 후로 8
년 동안의 식비와 주거비를 계산하고 나머지만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계산
적인 말을 함.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를 하면서 c't에게 돈을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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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호적에서 삭제가 가능한지 물을 정도로 부양의지가 없고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없을 정도임.

<기타 주변인>
-며느리:자신이 모시겠다고 주장함.집에 빈방이 많은데 어디로 나가냐며
자신이 c't를 모시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절대 돈은 내어 줄 수 없다고 함.

-남동생:아들이 괘씸하다며 법적고소를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은
c't와 성이 달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c't의 시설입소를 강하
게 주장하였으나 수급자 부적합 판정이 되자 아들이 부양하기를 바라는 생
각이었다며 아들이 모셔가기를 바랐음.

-손녀딸:c't가 와서 사는 8년 동안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루도 편
할 날이 없었다고 하며,c't를 호적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옴.엄마의
생각이라고 함.

<욕구의 사정>피해자,가해자,가족들의 욕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피해자 가해자 며느리 남동생

아들에게 돈 

천만원을 받아 

달라고 주장함.

혼자 나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함.

감옥에 갔으면 

갔지 c't 꼴도 

보기 싫다고 함. 

c't를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함.

c't를 직접 

모시겠다고 함. 

돈 천 만원도 

내드릴 수 없고 

집에 방도 많은데 

30만원씩 내고 

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다고 함.

욕구가 수시로 

변함.

시설입소를 

주장하다가 

수급자책정이 

안되자 아들이 

모시길 원함.

③ 사례계획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입목표를 설정하였음.c't를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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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들에게 주었던 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방을 얻어서 사는 문제와 시설입소
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상권청구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목
표를 설정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음.첫째,c't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
한 욕구를 파악함.둘째,가해자(c't의 아들)의 가슴속에 어머니에 대한 미
해결된 문제가 무엇인지,양육 받지 못한 분노 등이 남아있는지 표현해 보
도록 돕고 심리적 지지와 위로를 함.셋째,가해자(c't의 아들)에게 학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하게 함.넷째,아들과 며느리에게 부양에 대해
묻고,분리를 목표로 c't가 요구하는 돈을 드릴 수 있도록 돕거나 시설입소
비용에 대해 상담함.다섯째,우선 모시고 있는 동생과의 상담으로 앞으로
의 문제를 논의함.여섯째,c't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가능여부와 시
설입소를 위한 구상권청구 등에 대해 전담공무원과 논의함.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현장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였음.한번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재차 방문하여 아들을 만났는데,아들의 c't부양에 대한 생각
과 학대사실과 상황을 파악하였음.

• 행위자인 아들과의 상담(4회)
-자신을 낳아놓고 돌도 지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며 어머니 같은
생각도 들지 않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여 자라면서 힘들었을 부분 심리적
지지를 해드림.그러나 c't에게 했던 학대부분은 다시 해서는 안 될 행위
임을 주지시킴.

-c'에게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더니 1,000만원 받았다고 하여 부양을 전
제로 받은 돈이라면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c't가 달라고 하면 아들이 그
돈을 쓸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였음.



- 217 -

-c't를 외숙이 모시고 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외숙과 다툼이 있었을
때 8년간의 식사비와 숙박비를 공제하고 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함.

-c't를 만나 상담을 해보고자 주소지 파악함.
-c't건강문제로 양로원에 입소할 경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아들이
적극 반대하였고 구상권의 문제가 나오자 c't에게 돈을 드릴생각을 하였으
며 그 후에는 부양책임을 면하기 위해 호적에서 c't를 빼고 싶다고 함.

• c't와의 상담(9회)
-아들은 처음부터 c't를 싫어했고 국도 데워먹지 못하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전등을 못 켜게 하여 캄캄한 곳에서 식사하였다며 머리카락을 많이 먹었을
것이라고 함.집을 나가라고 멱살을 끄집어다가 대문밖에 내다 놓은 것이
두 번이고 서울에 다녀오니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나가라고 하였다함.숨을
쉬지 못하도록 목을 눌러 숨 끊어지기 직전에 놔 준적도 있었다고 함.

-아들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물으니 단위는 몰랐지만 천이라고 하였으며 꼭
받아 달라며 울음을 터트림.

-건강상태를 물으니 다리가 아프고,옆구리가 절리고,어지럼증이 있다고 함.
-아들 때문에 절대 하루도 살지 못한다며 돈을 받아 나가 혼자살고 싶다고
함.

-며느리가 모신다고 함을 말하여도 절대 못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돈을 받아
달라고 함.

-시설비용에 대한 구상권청구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남동생과 상의 하라고
함.

• c't의 며느리와의 상담(6회)
-c't가 동생 집으로 가시게 된 연유를 묻자,아들이 나갔다 와서 벨을 눌러
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일이 벌어졌다며 c't가 엄마의 역할을 못
하여 잘 부딪힌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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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집의 전화를 없애 버려 다시 방문하여 상담하였음.
-자신이 모시겠다고 주장함.학대부분을 짚었으나 아들이 화가 나서 그런 사
항이라며 무슨 학대냐고 하였고 자신이 효도한번 해 보겠음을 주장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견을 물었더니 30만원씩 내고 시설입소를
시킬 수는 없다며 집에 방이 많은데 빈 방 놔두고 어디 나가서 사느냐고
함.
-c't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말에 핏덩이 버리고 간 c't가 무슨 인격이
있냐고 하며 화를 냄.
-c't의 욕구를 전하며 1,000만원을 돌려 드릴 수 있는지 물었더니,그 돈은
초상비로 쓰라고 줬던 돈이라고 하다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
자 1,000만원은 해줄 테니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서를 외숙에게 써달
라고 하였음.
• c't남동생과의 상담(4회)
-초기에는 집안에 법의 일을 보는 사람이 있다며 아들을 고소를 하려고 한
다는 말을 함.
-c't가 아들에게 준 돈을 물으니 처음에 8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00만원
을 주었다고 함.
-자신과 c't는 성씨가 달라 법적 책임이 없고,자신도 부인과 사별 후 혼자
살기 때문에 c't를 모실 입장이 못 된다고 함.
-c't를 영세민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아들이 봉급수준이 높다고 하였다며 아
들에게는 집과 아파트 외에 시골에 땅도 있다고 함.
-c't는 혼자서는 못 사신다며 시설입소를 주장하였고 아들에게 시설 입소 비
용을 내도록 구상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함.
-구상권 청구에 대해 들은 아들며느리가 c't돈을 내줄테니 다음에 부양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전하였더니,처음에는 가능의 뜻을
비치다가 다시 못 써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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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부적합 판정과 시설입소가 불가능하게 되자 c't를 아들이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태도로 바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담(9회)
-개입초기 c't의 남동생이 동사무소에 수급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
들의 봉급수준이 높아 불가하다며 비용을 아들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다고 하여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그것은 마지막 방법임
을 설명하고 상담진행을 먼저 해 보기로 하였음.
-전담공무원이 구청으로 발령받아 다시 이 사례를 담당하였고 구상권 청구
를 위해 다시 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며 조사가 의뢰되면 통합지원팀
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여 기다림.
-시설입소를 위한 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라고 하였던 전담공무원은 며느리
의 말만 듣고 며느리가 모신다고 하는 데 이것이 무슨 학대냐고 하는 무례
한 발언을 하여 수급자 선정은 전담공무원이 하듯 학대판정은 우리가 한다
는 설득을 하였음.
-전담공무원은 남동생이 c't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하고,c't도 아들며느리
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가겠다는 말을 하신다며 화해를 시키자는 쪽으
로 기울임(후에 c't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함).이 말을 들었을 당시
전화통화로는 상담이 어려운 c't의 변한 욕구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아들에 대해 시설입소 비용을 강제징수 하는 것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받아
들이지 않으면 문제라며,풀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만나보아 아들
도 모시겠다고 하면 부양료 징수는 할 수 없고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분리가 목표였던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아들과의 관
계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t와 상담하였던 내용을 정리하
여 다시 구청으로 우편발송 하였더니 민원 접수가 되었다며 팀 회의를 해
보겠다고 함.
-그 후 부적합 판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아들로부터는 부양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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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받았다고 함.
• c't손녀딸(1회)
-c't가 오신 뒤로 8년 동안 부모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 편할 날이 없었다며
c't와의 갈등을 시사함.
• c't와 성이 같은 남동생(1회)
-거의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았음.
-c't가 그 동네로 방을 얻어 이사 가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드릴 수 있는
지 물었더니 자신도 100세 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그럴 형편이 못된다
고 함.
• 슈퍼비젼
-센터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음.
-돈 1,000만원으로 나가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노인유기를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아들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학대를 불러올 수 있음.
-국가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아들은 최후의 보루이므로 관계를 끊지 말고
아들며느리에게 20~30만원을 부담하게 하여 저렴한 시설로 모시는 것은 어
떨지 생각해 보았음.
-구청에서 액션을 할 때까지 유보해 두기로 하였음.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⑤ 서비스 평가
-피해자,행위자,c't의 며느리,c't의 남동생의 욕구가 서로 달라서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처음의 개입목표와는 달리 가족의 보호로 결론이 지어져
버려 c't의 의사존중이나 욕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못내 안타깝고 답
답하였으나 c't의 연세가 있어 앞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방법이 최선
이지 않을까 사회복지사가 스스로를 위로하여 보기도 한 사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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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담개입의 목표는 c't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
에게 c't가 주었던 돈을 받아 방을 얻어 혼자 생활을 해 보도록 돕고자 아
들며느리를 설득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c't를 지지하는 남동생이 c't혼자
살 수 없음을 주장하여 시설입소로 목표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었음.그러
나 시설입소를 돕고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던 전담공무원이 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구상권 청구도 아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
으면 어려움이 있다며 학대받는 c't를 보호해야겠다고 하던 태도를 바꾸어
며느리가 c't를 모시겠다는 말만을 겉으로 듣고 부양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
였음.아들은 돈 1,000만원을 내어놓거나 시설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의 부양하라는 말에 억
지춘향으로 서명을 하였고 전담공무원은 아들에게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았
다고 하며 마무리를 지어버렸음.

-노인학대예방센터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되었고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중시해야 할 사회복지적인 마인드와 부합되지 않아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
음.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이 사례는 결국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다른 설계를 할 수 없어 c't를 다시 설득하는 상담을 하게 되었음.사례종
결을 하기 전 아들을 만나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으려
고 하였으나 이에도 불응하고 부양각서를 썼다며 집밖으로 나가 버리는 행
동을 하였음.

-결과적으로 학대가 완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안의 보호가 다시
이루어졌음.다만 개입과정에서 아들이 했던 행동이 학대라는 사실을 인식
하도록 하였으며 사후관리로 c't에게 항상 전화를 열어 놓고 심리적인 지
지를 하고 있으며 예전 같은 학대는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그
리고 보다 건강해진 c't를 만날 수 있었음.그러나 c't에 대한 관심은 지속
적으로 요구되는 사례임.

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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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c't는 아들 8형제를 두었으나 아들 세 명은 사망하였고,6남은 현재 교도소
복역 중임.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일찍 사망하여 아들 모두 초등학교도 보
내지 않아 의사소통 방법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가정적으로도
며느리들이 가출하거나 이혼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아들이 한명
도 없어 c't를 수발 해줄 수 있는 마땅한 자녀가 없음.

-c't는 경증의 치매가 있고 잦은 알코올 섭취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
하며,함께 사는 7남의 신체적 학대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동네를 배회한다거나 배변을 하고도 뒤처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
활을 하고 있음.

-장남이 신고를 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c't는 학대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
고 개입을 원치 않았으며,따로 만나본 7남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
학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집안에서는 악취가 심하였고 c't의 생활
에 대한 동네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재가서비스를 하면서 지켜보기로 하
였음.그 뒤 장남으로부터 재신고를 받아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c't
의 이마에 심한 멍이 있었으며,탈수 증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음.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 해 자 :어머니(76세)
• 가 해 자 :7남(44세)
• 신 고 자 :장남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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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력: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그림과 같음.

생생생생

태태태태

도도도도

센터

이 

CCC'''TTT

복지관

경로당

3남
막내아들

장남

보건소

가가가가

계계계계

도도도도

76

장남 직업
회사원

3남 직업
목수

5남 직업
농업

6남 교도소
복역 중

6남 7남

7남 44세 직업
식당 배달

5남1남 3남

• 문제의 사정
-c't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신고자가 장남인데도 c't는 학대받은 사실 인정하지 않았고,행위자도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

-학대상황에서의 c't는 옷에 배변을 하고 동네를 배회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등 심리적 불안 증세가 심함.c't는 치매 증상이 있고 막걸리나 소주로 식
사를 대신하는 등 알코올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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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는 며느리가 한 명도 없고 아들들의 생활도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c't의 집은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생과 식생활을 도와줄 재가서비스가 필요함.

• 욕구의 사정
-c't는 학대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외부인을 경계하는 눈치이고,시설에
는 가지 않고 집에서 그대로 사는 것을 원하고 있음.

-신고자(장남)는 집안에 딸이나 며느리가 없어 수발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c't의 시설입소를 희망하였고,그것이 불가능하면 2년 후 자신의 자녀가 고
등학교 졸업을 하면 c't와 함께 살겠다고 함.

-가해자는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자신을 때렸던 형들을 고소하
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함.

③ 사례계획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c't에게 탈수 증세와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시급한
의료적 처치를 한 후 치매와 알코올에 대한 전문 치료를 받도록 가족과 상
담하고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c't보호를 위해 행위자와 분리하고 자녀 중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남이 모실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보호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개입목표를 세웠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입계획을 수립함.첫째,c't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
시키고 시급한 치료를 받도록 함.둘째,문제의식이 없이 쉽게 폭력을 행사
하는 행위자에게 학대가 범죄 행위라는 것과 다시 학대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킴.셋째,알코올과 치매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넷째,c't가 시설입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을 가족에게 알리고 가정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움.다섯째,가정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재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함.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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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c't와 상담(3회)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불안해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음.

-c't의 신체적 학대 및 학대 상황을 증거 하기위해 사진을 남김.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c't를 병원에 이송하면서 시설입소가 아님을 말하여
안심시키고 병원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시킴.

• 종합사회복지관 상담(5회)
-처음 방문했을 때 c't가 학대 받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위생·식사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락 서비
스,가사도우미,목욕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상담하고,학대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하였음.

• 보건소 상담(2회)
-c't에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였고,3개월분의 영양제와 기저귀를 제공하
게 되었으며 c't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팔찌도 제작하여 주었음.

• 학대행위자와의 상담(4회)
-신체적 학대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재학대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을 알렸고,서약서를 받았음.

-c't가 식사를 하지 않아 허약해져 있고 탈수상태이므로 병원치료의 시급함
을 알리고 치매와 알코올 치료를 위해 입원 동의를 얻음.

• 장남과의 상담(5회)
-장남의 협조가 가장 적극적임.병원에 입원할 때 동행하였고 모든 결정에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였으며 c't의 치매와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전문병원
의 치료를 받는데도 동의함.

-c't가 병원퇴원 후 시설입소를 거부함에 따라 가정보호로서 장남이 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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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가족모두 협의하도록 도왔고 수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재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하였음.

• 병원 관계자와의 상담(4회)
-c't가 입원해 있는 동안 c't의 건강상태와 치료 상태를 파악하고자 상담을
지속함.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⑤ 서비스 평가
-이 사례는 미혼인 7남이 c't와 살면서 오랫동안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하고
있었으며 장남 등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사례임.

-노인학대예방 센터에서 개입을 하면서 c't에게는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제
공하였고,아들들에게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등을 이해시키고 학
대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켰음.

-긴급 병원 후송과 장기 치료로 c't의 치매와 알코올 문제 치료가 많은 효과
를 거두었으며 기본적인 건강상의 관리와 영양보충으로 건강상태가 많이
회복되었음.

-장남이 c't를 부양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아들이 혼자 c't를 부양하
는 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가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서비스 등을 연계하
여 제공함으로 부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양자나 c't에게 더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였음.

3) 3) 3) 3)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3333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c't는 88세(여)이며 2남 6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c't를 부양하고 있는 장
남(58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함.

-c't의 며느리도 가해자(c't의 장남)때문에 친정으로 몸을 피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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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에 대한 재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대행위자인 장남과 격리
하여 c't를 보호 할 곳이 필요하였음.

-c't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 증거 자료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처
를 응급 처치 한 후,보호자인 며느리의 동의를 얻어 일시보호를 하다가
c't의 며느리의 친정집이 비어있게 되어 c't가 사돈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장남과 분리되어 지낼 곳이 마련되어서 종결
되었음.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 해 자 :어머니(88세)
• 가 해 자 :장남(58세)
• 신 고 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 학대내용
-혼자 살고 있던 c't를 5년 전부터 장남이 부양하고 있었으나 장남이 사업에
실패한 후 막노동 일을 하고 있으며,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경
제적 기여 상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원치 않는 부양의 스트레스로 알
코올에 의존하면서 c't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언어·정서적 학대를 하였음.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날은 c't가 못쓰는 헌 물건을 주워왔다고 장남이 c't
에게 농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였으며,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서 원수 같이 괴롭힌다고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이를
말리는 부인도 때리는 소동에 경찰까지 출동하였음.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가족력: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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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생생

태태태태

도도도도

점심제공,물리치료
목욕,도시락서비스

ccc'''ttt복지관

4녀

친구들

2녀

조카

며느리

2남

장남

가가가가

계계계계

도도도도

ccc'''ttt

65 60 58
4녀 5녀 6녀 2남2녀 3녀1녀

68 58

무직 무직

8 8
세

퀵서비스무직

장남 :무직
며느리 :병원 청소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음

무직 무직 무직

• 문제의 사정
-장남은 이혼한 본부인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고 현재 부인과 재혼하여 딸 둘

을 낳았으나,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인이 건물을 청소하면서 벌어오는 수
입으로 생활하며 부부 갈등이 쌓이게 되었음.

-장남은 사업실패 이후 아내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커지면서 상실감과 자책
감,원치 않는 c't의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술을 자주 먹고 술을 먹게
되면 c't에게 신체적,언어·정서적 학대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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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c't를 부양할 만한 다른 자녀가 없으
며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하여도 비용을 낼만한 자녀가 없다고 하며 방관하
고 있음.

• 욕구의 사정
-c't는 맞고 살아도 장남과 함께 사는 것이 남 보기에 좋다고 하면서 장남과

살기를 희망함.c't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즐거운 낙이라고 함.

-가해자(장남)의 욕구는 파악하지 못함.가해자의 부인이 가해자와의 상담을
극구 반대하여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직접적인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부인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가 생활을 비관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함.

-c't의 며느리(가해자의 부인)는 가해자인 남편을 더 이상 자극하는 일은 없기
를 바라며 상담원이 남편과 상담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음.혼자 살고 있던
연로한 친정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므로 c't(시어머
니)를 친정집에 모시고자 함.

③ 사례계획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장남과 분리하여 c't가 안전하게 생

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개입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입계획을 수립하였음.첫째,c't의 신체적 학대의

정도를 확인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진단서와 상해 입은 상처를 치료함.둘
째,c't의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여 일시보호하면서 장남과 격리시키
고 심리 정서적 지지함.셋째,장남과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c't,c't의
작은 딸,며느리와 상담하여 c't의 장기적인 거취 문제를 논의함.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c't에 대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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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가 최근에도 장남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고 복지관 앞에서 실신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c't가 집으로 돌아가면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c't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시보호소에 입소를 하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었음.그 후
c't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친정집이 비어 있게
되어 c't가 사돈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c't의 장기적인 거취 문제가 해
결되었고,장남과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었음.

-c't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증거 확보를 위해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상처치료와
물리치료 등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하였음.

• c't와의 상담(3회)
-c't는 온 몸이 아프다면서 불안해하고 말도 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함.일시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예상보다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c't는 신체적 학대를 받고 사는 것보다 노
인들 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도 편하다고 하며 장남과 살아야 한다는 고
정 관념이 바뀌었음.c't와 며느리가 밀착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장
남보다 며느리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음.

• c't의 작은딸과의 상담
-장남이 사업실패로 부부 갈등,가족 갈등을 겪으면서 술을 마시고 c't에게 분

풀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함.
-c't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모두들 c't를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서 c't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c't가 요양원에 입소
한다고 해도 비용을 부담할 자녀가 없다고 함.

• c't의 며느리와의 상담(4회)
-친정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서 혼자살고 있었지만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

재 며느리의 조카가 살고 있는데 현재 친정어머니의 퇴원은 어려울 것 같
으니 c't를 그 아파트로 모시고 싶어 함.

-그 동안 일시보호 하던 c't의 거처를 친정집으로 옮기겠다고 하며,며느리는



- 231 -

c't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친정집에서 부양하겠다고 함.
• 동사무소 상담
-동사무소에 c't의 경로연금을 신청을 하였으나 아파트가 장남의 명의로 되어

있고,승용차가 2대 있어서 c't가 경로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경찰 상담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폭행한 흔적이 없었고 폭행을 목

격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정식 신고접수조차 하지
않았음.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c't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조치가 이루어졌고,장기적으로 c't를 요양

원이 아닌 사돈집에서 가정보호하게 된 사례로서,치료보다는 보호의 개념
으로 접근한 사례임.향후 c't는 인근 복지관의 꾸준한 서비스를 받으며,며
느리의 지속적인 보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c't와 며느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고부간의 정이 더욱더 돈독하여졌고,4녀
외에 다른 자녀들이 c't에게 방임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c't의 생일날에 가능한 한 모두 참석하겠
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함.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식 신고접수 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였으며,그 후 상담원이 경찰과의 상담을 진행하였
을 때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노인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됨.

222...언언언어어어···정정정서서서적적적 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4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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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자녀들이 서로 부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어르신이 겪게 된 정서적 학대
사례임.

-c't는 92세로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나이에 비하여 건강하며 인지기능도
양호한편임.처음 장남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여러 자녀들 집을 왕래하며 생
활하다가 사례개입 당시 자녀들 상호간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
지 못한 상태에서 손자의 차에 태워져 자녀들 집을 밤 2시까지 12시간이상
을 다녔으나 서로 부양을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장남
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c't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청 원스톱 지
원센터에 연락하였고 그 곳 상담원에 의해 접수된 사례임.

-센터의 긴급개입으로 c't를 일시보호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c't의 욕구 파악과 자녀들 상담으로 c't가 원하는 장기시설에 입소하게 되
어 c't와 자녀모두 만족해하는 사례였다.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해자:어머니(여,92세)
• 가해자:장남며느리(여,63세)
• 신고자:원스톱지원센터
• 학대내용
-장남의 건강이 나빠서 건강진단 결과가 나올 때 까지 c't를 막내딸에게 모
셔달라고 하여 5개월 동안 모신 후 추석 때 모두 모여 c't부양문제가 논의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결정도 없자 오빠와 남동생을 시켜 장남 집으로 c't
를 모셔다 드렸으나 큰 아들의 자녀들이 c't를 다시 차에 태워 큰딸 집으로
갔다가 거부당한 후 막내딸집으로 모셔와 아파트 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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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차에서 수 시간을 기다린 뒤 밤 2시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려
고 하였고 막내딸이 문을 열어주자 c't를 내려놓고 가버렸음.다음날 c't가
장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의해 본 센터에
접수된 사례임.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다음과 같음.

생생생생

태태태태

도도도도

ccc'''ttt

1남자녀들
큰며느리

단기보호

지구대

막 내
딸

노인학대
예방센터

가가가가

계계계계

도도도도

75 71 72 57

ccc'''ttt

6870 59

1950년 사망 92세

막 내
딸

• 가족 구성원의 기본사항 및 특성
-c't(할머니):92세.신체 건강함.c't36세에 남편이 사망하였음.장남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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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자녀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음. 장남이
가족과 떨어져 따로 집을 얻어 c't와 둘이서 살다가 장남의 건강이 나빠진
후 막내딸집에서 기거하였음.

-c't의 첫째아들:75세.암 판정받음.현재 병고를 치르고 있으며 3개월 선고
를 받았고 3개월이 지나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황임.방문을 했을 때 거
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음.여관도 있고 땅이 많은 부자임.자
신의 부인과 맞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자 집을 얻어 나와서 c't를 모시고
살았으나 암 선고를 받고 집으로 들어감.

-c't첫째딸:72세.골수염치료.예전에 다른 동생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서 7년 정도 c't를 모심.남편이 75세로 수입이 없고 자녀들이 생활비를 지
원해 주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음.

-c't둘째딸:68세,남편은 소령으로 예편.시설입소비의 일부는 협조를 하겠
다고 함.

-c't막내딸:59세.남편과 사별.c't와 의사소통이 잘됨.장남의 건강이 나빠
지자 진단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당분간 모셔 달라는 말을 듣고 모시게 되
었으며 그 후 장남이 암 진단을 받게 되자 5개월 후인 추석까지 모시면 가
족안의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c't를 모심.

• 문제의 사정
-경찰지구대에 계시는 c't의 긴급보호문제
-자녀들이 서루 미루고 c't를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므로 자녀들과 c't거
취문제 논의.

-c't스스로 자녀들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시설입소를 희망함.
-장남이 암 판정으로 3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하므로 직접부양에 대한 어려
움.

• 욕구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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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c't) 가해자(장남 며느리) 가족

자식들과 살 수 없으므

로 시설에서 살고싶고  

재산이 많은 장남에게 

시설비용을 모두 부담

하도록 상담해 달라고 

함 

장남이 따로 집을 얻어

c't를 모시고 살다 병

얻어 들어온 부분에 분

개 하였고, 시설비용은

자녀들 모두 협조하면

자신도 일정 부분 부담

을 하겠다고 함. 

c't 피를 받은 손자가

c't를 강제로 안아다 

차에 태워 다녔던 일에

분개하였고 작은딸과

막내딸, 작은아들과 막

내아들 모두 시설비용

에 협조하기로 함.  

③ 사례계획
• 개입목표
-c't일시보호를 위해 단기보호센터와 연결한다.
-c't상담으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한다.
-가족상담으로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조하여 모두 협조하도록 한다.
-행위자인 며느리상담으로 부양의무자임을 알리고 협조하도록 한다.
-부양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자녀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의뢰
-경찰지구대에 계시는 c't를 일시보호 하도록 의뢰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
시도록 함.

• c't상담(2회)
-장남며느리와 손자녀가 사납고 억척스러워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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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아들들이 c't를 강제로 차에 태워 큰딸과 막내딸집을 다녔으며 차에
계속 있다가 새벽 2시가 되어 막내딸 아파트에 데려다 놓고 가버려 파출소
에 신고를 하였다고 함.

-자식들과는 못산다며 시설에서 살겠다고 함.
-장남이 잘 산다며 장남에게 시설비용을 부담하도록 상담하여 달라고 함.
• 작은아들과 상담(1회)
-손자들이 c't를 강제로 차에다 싣고 이곳저곳 모시고 다닌 부분에 대해 괘
씸하게 생각함.

-장남이 재산이 많다며 시설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상담해 주길 원함.
• 막내딸 상담(6회)
-이번기회에 가족 안에서 확실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며 상담을 해주길 원하
였음.

• 장녀상담(1회)
-자신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함.장녀의 남편이 75세가 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쓰는데 한 달에 5만원정도 드는 약값도 부족하다고 함.

-현재는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 모실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함.
• 작은딸 상담(1회)
-시설비용을 협조하겠다고 함.
• 장남의 아들과 상담(2회)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c't장손자와 상담함.아
버지가 암으로 3개월 선고를 받았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며 소변
도 가리지 못하여 c't까지 모시기는 어려운상황이라고 하여 시설비용을 부
담하시도록 상담함.

-c't를 강제로 모시고 몇 시간씩을 차에 태워 이집 저집 다녔을 때 c't의 심
정을 생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들 모두가 학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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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 며느리와 상담(3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며,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거론함.모실 상황은 아니라도 부양의무를 하도록 시설비용 부담을
설득하여 협조하겠음을 약속함

• 장기시설에 입소(시설 관계자,2회 상담)
-c't가 원하는 시설에 입소의뢰.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c't가 처음부터 욕구를 명확히 하여 시설입소를 주장하였으므로 자녀들과
행위자인 며느리의 상담으로 장기시설에 입소 할 수 있게 되었다.모든 자
녀와 며느리에게 똑같이 부양의 의무자이므로 자녀 모두가 시설 입소비를
분담해야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장녀
만 제외하고 자녀 모두가 분담토록 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례이다.

-이 사례의 경우 c't가 연세는 많으나 인지기능과 건강상태는 양호하여 어른
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으며 c't에 대한 자녀들의
감정이 좋은 편으로 입소 후에도 개별적인 방문과 또 작은 며느리와 작은
딸,막내딸이 함께 떡과 과일을 준비해 올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아졌다.
자녀들이 c't를 함께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상담하였고 장남며느리 또한 쾌히 협조를 하여 예쁜 모양으로 마무리가
된 사례이다.

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5555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아들(가해자)이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언
을 일삼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어·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사례임.

-학대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고 c't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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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자녀에 의한 c't의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였음.

-가해자와 c't와의 분리를 통해 혼자 생활을 해야 하는 행위자에 대해 가족
등 주변인이나 외부자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하였음.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해자:어머니(여,84세)
• 가해자:장남(남,56세)
• 신고자:이웃주민
-본 사례는 이혼 이후 동거하고 있는 아들이 술을 먹으면 언어∙정서적 학
대를 하여 큰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고 있는 c't가 아들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밖으로 도망 나와 피해 있다가 아들이 잠이 들 때쯤이면 들
어가는 c't를 보다 못한 이웃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였음.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가족력: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그림과 같음.
• 문제의 사정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국유지에 지은 집으로 방을 여러 개 만들어 세를 받
아 생활 함.

-전세금 문제로 갈등이 야기됨.c't는 그 세를 아들이 다 써놓고 c't가 가져
가서 썼다고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린다 하고 아들은 그 돈을 집을 고치는
데 사용하고 c't가 막내아들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자신이 다 썼다고 억
지를 써서 화가 난다고 함.

-가해자인 아들은 자신이 낡은 집을 고치고 집 전세금 문제 등 때문에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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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힘든데 항상 막내아들만 생각하고 자신은 인정해 주지 않은 c't
에게 원망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음.

-c't가 아들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피해 나와 있다 들어가고 술을 먹지 않으
면 괜찮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들에게는 학대 사실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음.

-행위자인 아들의 경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생생생
태태태
도도도

ccc‘‘‘ttt막내아들

큰아들 노인당:가끔 나가심

이웃:아들을 피해 나오시면 찾
아 오셔서 쉬었다 가심

친구:아들의 폭력이
걱정될 때는 집에 함
께 가서 잠을 자곤 함.

노인학대예방
센터

가가가
계계계
도도도

65

• 욕구의 사정
-c't: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따로 살고 싶음.
-학대행위자 : c't를 모실 곳이 있으면 따로 떨어져 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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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막내며느리:문제가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으며 c't가 원하더라도
c't를 다시 행위자와 살도록 하지 않겠으며 자신들이 c't를 모시겠음

③ 사례계획
• 개입목표
-행위자와의 분리를 전제로 하되 c't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결정
-낮아진 c't의 자존감을 높여 드리고 심리적 안정 도모
-알코올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행위자의 경우에도 c't와의 분리 후
가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개입계획
-c't의 학대 사실을 다른 자녀들에게 알려 문제 인식을 하도록 함.
-현재 c't의 심리적인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자와의 분리는 불가피 하
므로 c't의 거취문제에 대해 자녀들에게 c't의 욕구를 전달하는 한편,자녀
들이 상의 하에 c't의 보호문제를 결정하도록 함.

-자존감 저하와 불안감,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c't에게 지속적인 상담
으로 신뢰감을 형성하여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함.

-행위자인 아들은 부양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이혼,건강 문제 등을 갖고
있어 자기 방임과 같은 또 다른 학대 상황을 야기 할 수 있음.가해자가
c't와 분리가 되더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돕
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함.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피해자 상담(6회)
-신고를 받고 상담원이 현장에 갔을 당시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
으나 아들이 잠이 들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c't를 설득하여 일시보호
쉼터에서 하루 보호를 해 드린 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과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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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인도해 드림.
-늦은 시간까지 저녁을 먹지 못한 c't에게 늦은 저녁식사 제공과 쉼터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낸 c't는 눈에 띄게 안정감을 찾고 상담원과의 상담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들의 이혼 후 같이 살면서 살림이며
아들이 입원을 했을 때도 병간호 등을 하였으나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
는 아들에 대한 무서움뿐만 아니라 일종의 배신감등으로 더 이상 큰아들과
의 동거는 원하지 않고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따로 살고 싶어 함.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유독 c't와 긍정적 관계가 매우 깊게 형성되어 있
는 막내아들의 집으로 가게 된 후에도 막내아들 내외에 대해 미안한 마음
을 가지고 있는 c't와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막내아들집에서 c't의 역할과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 상담(5회)
-2차례의 현장조사 후 어렵게 만난 가해자의 건강 상태는 외관상으로도 매
우 좋지 않게 보였으며 당뇨병,천식 등의 질환이 있는데다가 술로 인해 약
을 제대로 먹지 않아 상담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

-집 전세금 문제로 c't와의 갈등을 술로 풀게 되고 술을 먹게 되면 그 화풀
이를 c't에게 집기를 부수거나 언어적인 학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해자 역시 c't와의 더 이상의 동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심.

-결핵 보균자였음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결핵 검사 등을 다시 해 보도록 하
고 c't가 없어도 식사나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함.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입원과 결핵 검사 등을 도와드리고자 하였으나
가해자가 다니던 병원을 다니기를 고수 하여 지속적인 연락으로 병원 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혼자 생활하는 가해자에 대해 다른 형제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한 결과 다른 형제들이 종종 연락을 하면서 가
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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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아들 내외 상담
-쉼터에 보호된 c't에 대한 연락을 받고 와서 c't를 집으로 모시고 간 후
c't를 막내아들 내외가 부양하기로 결정함.

-간혹 속상해 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원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은 분이라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다며 다시는 형과 c't가 사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이
동의 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행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도 동의함.

-c't를 부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문제나 부양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알려드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 함.

• 장녀 상담
-자신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c't나 행위자를 만난 지 오래되었고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c't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함.

-장남인 큰아들보다 항상 막내아들만 편애하고 챙기다 보니 모시고 있는 큰
아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c't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다른 형제들
과 결정을 하시라고 권유하자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심.

-하지만 상담원과의 상담 이후 행위자인 동생에게 연락을 하면서 동생의 안
부를 묻고 건강 상태와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해 주고 있음.

• 작은 아들 상담
-c't와 형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최근이며 전세 문제로 서로 고집만 피우고
책임 전가만 하다보니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고 함.

-c't가 서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도 생활을 하셨으나 아는 사람이 없
어 답답하다며 다시 광주로 가셨는데 c't만 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
실 생각은 있다고 함.

-행위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과 가족들이 상의하여 행위자의 병원 치료
나 입원 문제에 대해 상의해 보도록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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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녀
-2녀,3녀,3남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상담은 하지 못하고 4녀의 경우에도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지는 못하였으나 상담을 진
행시킨 다른 형제들을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해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함.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이 사례의 경우 c't의 가정보호가 안전하게 이루어져 행위자와의 분리가 가
능하였으며 c't또한 상담원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반복적인 상담 과
정을 통해 변화하고 안정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음.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가해자인 아들 또한 65세의 나이로 노인
이 노인을 부양하는 전형적인 노령화 시대의 부양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혼,경제적 어려움,부양스트레스,알코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야기되어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드러나게 되었음.

-c't나 가해자나 분리를 원하였고 따라서 양자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으나,행위자인 큰아들 역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행위자
가 자기방임과 같은 학대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개입 또
한 여러 방향으로 시도를 해 보았음.

-알코올 치료와 병원치료 등으로 건강상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되었으나 본인의 거부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족들이 가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이 행위자의 상황을 체크하
고 당부하는 것으로 종결시킴.

-사후 관리를 통하여 c't의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한편 현재 부양
을 하고 있는 막내아들 내외와의 상담을 통해 노인을 부양하며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지지관계와 공감대를 형성
하는데 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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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6666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본 사례는 중증 알콜리즘 아들이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에 혼자 살고 있는
노모에게 일방적으로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경우로서 할머니는 두
차례 응급쉼터 입소와 다른 자녀들의 보호 의뢰를 통해 아들과의 분리조치
가 3개월간 이루어짐.

-가해자의 알콜리즘 치료가 필요하나,보복이 두려워 매우 소극적 자세를 보
인 피해자 및 가족을 설득하여 인근파출소,112경찰지구대,의료원과의 연
계를 통해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우선적인 긴급출동 및 강제병원 이송 조치
대책을 마련하였음.

-현재,할머니의 거택입주와 알콜리즘 아들의 병원 입원이 이루어졌으며,진
단서를 확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마쳤음.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해자:어머니(여,73세)
• 가해자:c't의 아들(남,47세)
• 학대내용
-중증 알콜중독 증세를 가진 아들이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노모 집에 와서
언어·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자행하였음.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가족력: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그림과 같음.
• 문제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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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는 관절통과 당뇨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에서,알콜리즘 아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음.112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늦장출동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으며 응급 쉼터나 기
타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과의 접촉이 무방비한 상
태에서,큰딸과는 상의는 하고 있으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자
녀들과는 접촉을 꺼림.

-알콜리즘에 대한 가족들의 대처방법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

생생생
태태태
도도도

ccc'''ttt777333세세세

큰 딸

노인학대
상담센터

지역경찰서

방문간호사

큰 아 들
(알콜중독)

방문
간호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알콜상담센터

작은딸

○○의료원
정신과의사

112통합신고센터

응급쉼터

가가가
계계계
도도도

73

• 욕구의 사정
-피해자는 알콜리즘 아들과 떨어져 살기를 원함.아들의 병원 입원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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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원비 및 입원조치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싶음.시설입소를 희망함.
-가해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가해자의 욕구는 확인하지 못함.(사회
복지사 진단:알콜리즘 치료를 위한 병원입원 조치)

-가족:피해자의 딸 2명은 피해자가 장기입소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함.
③ 사례계획
• 결과목표
-c't의 안전을 확보한 후 건강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
-가해자(아들)의 알콜리즘 치료를 위한 병원입원
-가족들의 의한 c't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
• 개입목표
-c't의 응급쉼터 지원
-c't의 대한 정서적지지 및 자녀들의 지원요청(보호 및 경제적 지원,상담센
터협조)

-인근경찰서,112야간 통합신고센터와의 연계 지원 신청 및 협조요청
-가해자 병원입원 후 치료지원 계획,연계병원과의 협조체제 구축,가해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협조요청

-c't의 큰딸과의 가족상담을 통해 장기적 안전 확보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사례접수
• 현장조사 및 긴급대처 개입:
• c't상담
-c't에 대한 심리적 지지 및 건강체크
-c't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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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리즘에 대한 치료지원을 위한 협조요청
• c't의 이웃주민상담: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수집
• 알코올상담센터 방문
• 병원의 정신과 의사 방문상담
• c't의 큰딸/작은딸과의 전화상담
• 가해자(c't의 아들)와의 전화상담
• 안전확보 조치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응급쉼터 입소/경찰/병원/동사무
소 연계)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본 사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다소 시일이 지연되었지만 소극적이
었던 피해자와 가족을 설득하고 경찰(112),동사무소,병원,알콜상담센터,
응급쉼터 등의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 활용과 개입으로 전
반적인 사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음.

-더구나 c't가 학대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노모에 대한 관심유도 및 알콜리즘
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음.

333...경경경제제제적적적 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7 7 7 7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c't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으며,장남은 정신 장애와 알콜리즘이 있어 이혼
하고 c't의 집으로 혼자 들어와서 살게 된지 5년이 되었음.장남은 낮에는
잠을 자고는 밤에 c't가 벌어오는 돈을 가져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성인 오락실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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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돈 달라고 하면서 신체적,경제적,언어·정서적 학대를 하였음.
-c't는 신고 당시 신체적학대로 인한 상처는 없었으나 장남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이웃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

-c't의 신장염이 악화되어 신장 절개수술이 필요했고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여 수술비
전액을 지원 받았으며,신장 부근에서 담석이 자라고 있어서 초음파 시술을
또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를 계속 지출해야 할 입장이었음.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고,정신장애가 있는 장남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친척이 운영하는 절로 거주지를 옮겨서 운전과 허드렛일을 하
며 현재는 c't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음.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해자:어머니(여,65세)
• 가해자:피해자의 아들(남,48세)
• 학대관련 주요 정보
-c't의 가족들은 장남이 술이 취하면 도박 하려고 돈을 달라고 하며 발작하
듯이 c't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강제 입원을 시
키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음.장남이 외출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
면서 c't에게 돈을 요구하므로 장남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
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적·정서적인 학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가족력: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그림과 같음.
• 문제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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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는 1년에 발생한 남편의 자살 쇼크에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
남에게 학대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임.c't가 수술을 받기 위한 일체
의 비용 문제가 시급한 상황임.

-장남은 오래 전부터 알콜리즘과 정신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만 정확한 정
신장애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없음.가해자인 장남을 c't와 분리시켜
야 함.장남은 폐쇄적인 생활로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독립하기에 어려
움이 있음.

가가가가

계계계계

도도도도

ccc'''ttt

48 45 42

1년 전에 자살 65세

장남:무직,도박,알코올 중독,정신장애가 있음.
2남:무직,3남:일정한 직업이 없음.

생생생생

태태태태

도도도도

ccc'''ttt

이웃 1남

병원 2남

며느리
동사무소

3남

• 욕구의 사정
-피해자:수술비 해결.장남과 분리되어 c't집에서 혼자 살고 싶어 함.
-가해자:독립하여 살면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함.이혼한 부인과 아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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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살고 싶어 함.
-기타 가족:가해자(장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어 함.

③ 사례계획
• c't의 경제적인 지원
-c't의 수술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구청 시회복지과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신
청함.

-c't가 수술 후 힘든 일은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불확실하게 되므로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하도록 하여 의료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
록 함.

• c't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
-c't가 수술 후유증과 장남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므로 편안해 질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 가해자(장남)의 의료,직장 문제
-장남의 정신장애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도우며 알콜리즘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의뢰함.

-장남이 c't와 분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장남에게 일자리를 알선함.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c't상담(3회)
-c't의 집은 작고 아담하였으나 현관으로 들어가서 보니 심하게 역한 냄새가
나고 있었으며 c't는 힘들게 걸어 다니고 있었음.c't의 남편이 생존에 있을
때에 20년 장기 융자를 받아서 새로 개축한 집으로 아직도 융자금을 내고
있지만 c't가 이웃에 가서 일을 하여 생활비와 융자금을 내고 있어 아직까
지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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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한 후 건강을 회복하면 또 다른 부위에서 자라고 있는 담석
을 초음파 시술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냥 퇴원하였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
면 다시 시술 받기로 하였다고 함.

-장남이 독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3남과 상담(15회)
-알콜리즘을 동반한 정신장애가 있는 장남을 입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하지만 장남이 가족들을 원망하여 보복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가족들
이 강제입원 시키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여 의논하기로 하였음.

-장남이 따로 나가서 살 곳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3남이 기거하
고 있는 친구 원룸에 장남이 가서 살기로 하였음.

-c't의료비 해결을 위해서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함을 상담하였음.
• 긴급복지지원 의뢰,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의뢰(5회)
- 긴급복지지원금을 의뢰하여 수술비 전액을 확보하였음.동사무소에서 c't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의뢰하였음.

-장남은 정신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은 후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인근 지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상담 함.

• 장남과 상담(7회)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 자발적으로 장기 입원하도록 장남을 설
득하였으나 입원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가족들까지도 비협조적이어서 통근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통근 치료 6개월을 받은 후에 동사무소에서 국민기
초생활수급 신청할 것을 정보제공 하였음.

-c't와 분리 되어야 하는 것을 알리고 거주지를 3남이 마련하여 주는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음.

-장남이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함을 알리며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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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면서 집 밖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도
록 상담하였음.

• 2남 상담(4회)
-c't가 혼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어 가깝게 살고
있는 2남이 신청하도록 상담함.

• 기타 관련자 상담(3회)
-장남이 꾸준하게 치료 받으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예약 날짜를 관리
하여 주기로 하였음.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이 사례에서는 가족들 간에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판단되
어 3남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장남은 친척이 운영하는 절로 거주지
를 옮기면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c't는 지역자원 연계로 의료비 지원
을 받았음.

-가장 큰 성과는 장남이 c't와 분리되면서 직장을 잡아 독립하여 경제적인
학대의 원인이 제거됨으로 신체적,언어·정서적인 학대 문제까지도 제거되
어 개입의 목표가 달성 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8 8 8 8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c't는 35년 동안 공직에 봉직 했고 10년 전 명예퇴직을 하였음.본처와
갈등으로 29년 전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면서 3녀를 낳았으나 본처와
서로 감정싸움을 하다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후처와 낳은 자식들을 사
생아처럼 후처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함.본처와의 사이에는 2남 2
녀.후처와는 3녀의 자녀를 두었음.

-후처는 5년 전부터 허리를 쓸 수 없게 된 c't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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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챙겨 집을 나가버렸고 전기료 자동이체도 해지해 버리고 전화도 수신
만 가능하게 해놓아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심리적인 충격과 스스로 받
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음.제세공과금 및 혈압과 당뇨약도
없으며,쌀도 떨어져 방임과 재정적,언어·정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
났던 사례임.

-가해자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 모두 전화
를 받지 않으므로 우선 시급한 쌀과 약값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c't가 원
하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본처의 아
들에게 부양자로서의 도리를 하도록 상담하여 생활비 지원을 받도록 한 사
례임.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해자:남편(남,71세)
• 가해자:피해자의 부인(여,51세)
• 학대내용
-경제적 학대,방임학대,언어·정서적 학대.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가족력: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그림과 같음.
• 문제의 사정
-당뇨병과 고혈압 약을 살수 있는 돈이 없으며 쌀도 떨어지고 전기료가 체
납된 상태임.

-자신을 버리고 떠난 후처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음.
-앞으로 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새로운 생각과 방법에 따라 수시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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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태도를 보였으며 나름대로 여러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부간의 금전과 감정이 개입된 문제.가해자(후처)의 거처를 파악하지 못
해 가해자 상담이 불가능하였고,피해자상담 내용으로만 접근하게 되었음.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단절되어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본처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모든 재산의 명의가 후처의 명의로 되어있어 재산에 대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후처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최고한도의
대출을 받아가 버린 상태임.

-후처의 딸들은 c't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으나,c't는 딸들에게 아버지의 마
음을 호소하고 싶어 하며 그것이 후처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생
태
도

후처처가

ccc'''ttt

노인학대
예방센터

주월동
사무소

남구복지
사무소여동생

가게주인

전처자녀후처자녀

가
계
도

71 51

41 27 25 23

cc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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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의 사정
-c't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 힘들어 하며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고,우선 시급한 문제를 호소하였으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며 법적 소송
을 하고 싶어 함.

-가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가해자의 욕구는 파악하지 못함.
-작은 아들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개입을 이해하지 못하며,자식된 도리는
하겠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함.막내딸은 c't와 인연을 끊은 지 오
래되었다며 c't와 만나지 않겠다고 함.

③ 사례계획
• 개입목표
-방임된 c't에 대해 시급한 식생활 문제와 의료문제를 먼저 해결함.
-자녀와의 상담을 통해 c't에 대한 인식과 부양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c't의 욕구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
게 한 후,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인 본처의 자녀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함.

-다른 가족자원을 연결하여 지원을 받도록 한함.
• 개입계획
-시급한 쌀과 의료비 지원:복지사무소에 쌀 20kg지원 요청.본 센터에서
당뇨와 혈압약값 우선 지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 수급자 가능여부 파악.동사무소에 수급자
신청을 위한 요건 확인 및 신청.

-c't를 직접 모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관련 문제 상담.
-c't에게 자녀들 연락처 확인하여 상담:후처의 자녀들과 상담을 통해 c't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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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의 자식들에게 부양의무자임을 알리고 경제적 지원요청.수급자 지정이
안 될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생계비지원 요청.

[개입실천 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c't와의 상담(13회)
-후처의 가출로 인하여 혼자 남게 되었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다 아무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지지만으로도 위안이 된다며 센터의
개입을 고마워하였음.

-본처의 자식들은 자랄 때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주었으나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후처의 자식들은 아버지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여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

-본처와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 가족관계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말하며 주
소를 현재 거소지로 단독 전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긴급구호
신청을 하였으나 자녀들의 봉급수준이 높아 선 보호 후 조치로서 구상권
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c't에게 알렸더니,자녀들에게의 구상권 청
구는 c't가 반대하였음.

-후처가 자신의 명의인 현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금액까지 융자받아 가
버린 것을 확인하였음.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럴까 저럴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통화할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보였고,어떻게든 후처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듯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음.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가족간의
감정과 금전이 개입된 문제는 센터에서 개입하기 어려움을 알림.

• 동사무소와 복지사무소(4회)
-긴급급여와 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해 복지사무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자녀들
이 부양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고 관계단절도 서류상 증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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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상권 청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의료급여 2종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1회)
-c't는 참담한 심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여 법률 무료구조와 앞
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직접상담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행하였
음.

• 가족과의 상담
-차남은 본 센터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여 c't의
상황과 부양의무자임을 설명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자녀들의 경제
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함을 말하며 지원요청을 하였음.막내딸은 문자를 보
내고 내방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한번 통화할 수 있었음.c't와는 인
연을 끊은 지 오래라며 흥분하였고,그 후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음.큰딸
과 둘째딸은 처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음.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조사 의뢰결과 c't자녀들의 봉급이 높고 모두
집을 가지고 있어 책정 불가판정을 받았으며,무료 법률구조를 받도록 하고
자 하였으나 'c't의 서류상 이력으로 30년 동안 본부인과 이혼이 되지 않
은 상태로 후처하고는 사실혼이라고 하나 축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국세
로 운영되는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무료구조도 불가능하였음.

-c‘t는 여러 법적인 조치들을 원하고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알아보고 있어 분
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가해자 상담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부간의 감
정과 금전이 걸린 문제이므로 개입에 한계가 있었음.

-우선 시급한 문제와 생계비 부분만 해결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었음.c't욕
구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나 살아온 세월에 대해 스스로 마음
의 정리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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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전화로 격려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하였지만 현실적인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례였음.

444...방방방임임임학학학대대대

1) 1) 1) 1)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9 9 9 9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c't는 60세의 여성으로 결혼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지체성향
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에게서조차 소외 받으며 살
아왔음.c't는 사건발생 1년 전쯤부터 집안의 물건을 내다버리기 시작하여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음.

-집 근처에서 돌아다니며 동네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한 번씩 식사를 해결하
고 잠은 동네 팔각정에서 자며 생활하여 왔는데 보다 못한 이웃들의 신고
하여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됨.

-c't의 남편에게 부양의무를 설명하며 c't를 부양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거절
하였고 상담도 거부하여 실질적 부양의부자인 c't의 자녀들에게 부양하도록
유도하였음.가족들에게 학대사실과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어
서 c't가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였
음.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해자:아내(여,60세)
• 가해자:피해자의 남편(남,66세)

•신고자:이웃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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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내용
-신체적학대:c't의 정신문제로 인해 집안의 물건들을 내다버리자 그것을 수용

하지 못하고 신체적 학대를 하였으나 이미 수일이 지난 일이라 신체적학대
의 흔적을 찾지는 못하였음.상담도중 신체적학대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됨.

-언어·정서적 학대:폭언과 욕설,소리 지르고 쫓아내는 등 언어·정서적 학대를
함.

-방임:c't가 구타를 당하고 쫓겨났으나 차라리 잘됐다고 하면서 찾지 않음.집
앞 팔각정에서 이불만 덮고 자면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신지
체 성향이 있는 c't를 집안으로 들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해결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방임함.

[사정 단계]
② 사정
• 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다음과 같음.

생태도 가계도

사무소 남 편

ccc'''ttt

노인학대
예방센터 병 원

자 녀

66 ccc'''ttt
60

33 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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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사정
-c't가 노숙생활을 오래하고 식사를 자주 걸렀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걱정해
야 하는 상태임.

-c't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신체적,언어·정서적 학대로 인해 남편을 너무 두
려워하고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도 접근하지 못함.

-c't의 정신지체 성향으로 인해 가족들이 지금껏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받아
와서 c't의 부양을 원하지 않음.

-병원진단 결과 c't의 정신지체 성향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확인됨.

• 욕구의 사정
-c't는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 하며,집이 아니라면 밥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곳 어디든지 가도 좋다고 함.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피해와 스트레스가 상당한 만큼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함.피해자의 부양을 거부하며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함.

-자녀들은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피해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며 위
로를 받고 이해해 주기를 원함.피해자를 부양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법
적 부양의무자임을 알려주자 피해자를 부양하겠지만 집 이외에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자 함.

③ 사례계획
• 개입목표
-c't가 남편을 무서워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어 시급한 거처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보호조치 한 후 의료적 치료와 앞으로의 부양계획에 관해
가족들과 상담하여 가정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개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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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마련함.피해자 신병을 확
보하여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시킨 후 욕구를 파악함.c't의 욕구에
따라 일시보호센터 등에 c't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함.

-학대행위자에게 학대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부양스트레스로 인
한 심리적 지지를 병행함.학대행위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대가 범죄행위라
는 것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킴.또한 부양스트레스로 인해 지쳐있는
가족들과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해줌.

-c't의 정신적 문제를 부각시켜서 가족들의 관심을 유도함.가족을 동행하여
c't의 정신적 문제를 병원에서 진단하게 함으로써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
킴.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으며 해당된다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함.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c't에 대한 서비스 제공
-c't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마련함.신고 첫날 해당
팔각정을 방문했을 때는 c't를 만나지 못하였지만 둘째 날 신고자로부터
c't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신병을 확보한 후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였음.

-c't가족들은 c't의 귀가를 반대하고 있고 c't의 욕구는 시설입소이기 때문
에 지역 내의 단기보호센터 연계를 통하여 긴급일시보호를 함.

•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에게 학대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부양스트레스로 인
한 심리적 지지를 병행하였음.행위자인 가족들도 피해자라는 인식틀을 기
준으로 잡고 c't의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c't의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부분
을 심리적 지지하였음.

•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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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언어·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설명해주며 학대가 범죄행위라
는 것과 가족들은 c't의 법적부양의무자이고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
킴.

-c't의 정신적 문제를 부각시켜서 가족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음.병원에서 c't
의 정신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이며,장기입원 치료와 관찰이 필
요하다는 해당의사의 소견을 들음.c't의 직접부양자인 아들이 병원을 선택
하게 하여 해당 병원에 입원시킴.c't가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을 통해 장기입원을 유도함.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c't와 자녀들의 관계 개선부분에 주력한 결과,
아들이 먼저 나서서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든지 c't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할 정도로 개입의 효과가 있었음.

-본 사례를 통해 노인학대를 하는 부양자 또한 똑같은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가족구성원에게도 심리적 지지를 병행함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2) 2) 2) 2)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실제사례 10 10 10 10 

가가가...사사사례례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8년 째 시장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c't는 젊은 시절 원치 않은 결
혼을 하게 되었고,그로 인한 배우자의 외도,자녀로부터의 부양거부 등으
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타인에 대한 불신 및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음.c't와의 상담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가족의 보호 및 국가의 보호
조치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음.

-c't를 안전하게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조치 및 신
원조회를 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지문감식을 위해 지문 채취를
시도하였으나 c't의 강한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였음.그리고 c't의 정신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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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병이 의심되어 진료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역시 c't의 강한 거부와 가족
의 동의가 요망되어 진료를 하지 못하였고,해당 구청에 c't에 대한 보호요
청을 하면서 종결한 사례임.

나나나...개개개입입입의의의 과과과정정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신고접수 단계단계단계단계]]]]

① 접수
• 피해자:여,66세
• 가해자:c't본인
• 신고자:이웃 주민
• 학대관련 주요정보
-c't는 매년 찾아오는 가족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본 센터의 개입 및 상담을 일체 거부함.
-각 기관(경찰 및 해당 구청,동사무소)의 보호조치 거부함.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단계단계단계단계]]]]

② 사정
• 클라이언트의 생태도와 가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 문제의 사정
-c't는 타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으로 인해 갖은 욕설 및 폭력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욕설 및 폭력 등으로 대화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할 때 정신과적인 병이 의심되기는 하나 c't의 눈빛이나 초점 등은 흔들리
지 않았으며,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아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의도적인 반응으로 추측됨.추운 날씨에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c't에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상담이 불가능하여 c't에 대
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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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생 생 생 태 태 태 태 도도도도 가 가 가 가 계 계 계 계 도도도도

ccc'''ttt

이 웃

노인학대
예방센터

뻥튀기가게
할 머 니

66

-시장상인(이웃)들에 의하면,c't에 대한 정보는 c't의 성명과 나이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예전에 c't의 가족으로부터 c't가 원치 않은 결혼을 하
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어디에 사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
다고 함.c't는 평소에 착하고 온순하여 이웃들이 장사하는데 있어서 방해
를 놓지 않아 c't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전혀 없고,밥을 주면 밥을 먹
기도 하고 일도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나 c't가 8년 째 노숙생활을 하고 있
어 안쓰럽게 생각이 되어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가족들이 와
서 c't를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c't의 강한 거부로 인해 보호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함.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지내라고 말을 꺼냈다가
는 갖은 욕설을 듣는다고 함.

-뻥튀기가게 할머니에 따르면,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c't가 종종 가
게로 와서 오전,오후 내내 불을 쬐고 간다면서 업무에 방해되지 않으니 불
편한 점은 없는데 c't가 편한 곳에 가서 생활했으면 하나 c't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함.

• 욕구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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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노인:센터 및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원치 않으며,시설 및 가족과 생활
하는 것도 바라지 않음.혼자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희망함.

-기타 주변인:c't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처 마련 및 보호조치를 원함.
③ 사례계획
-c't와의 상담을 통해 c't의 욕구를 파악함.c't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시도하
여 라포를 형성하여 신뢰감을 갖도록 하여 c't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c't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함.c't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함(부랑인 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연계).

-c't의 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c't와의 상담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가
족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c't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실시함.갖은 욕설 및 폭력적인 행동 등을 미루
어보아 c't의 정신과적인 병이 의심되기 때문에 c't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개입실천 단계단계단계단계]]]]

④ 개입 및 서비스 연계
• c't와의 상담을 통해 c't의 욕구 파악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c't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했으나 c't의 공포심 및 강
한 거부감으로 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음.

• c't의 신속한 보호조치
-경찰지구대에 연계하여 c't를 부랑인 시설 및 단기보호시설로 입소하려고
했으나 c't의 강한 거부 및 행방을 감추는 행위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를 취
하지 못하였음.

-지구대에 c't의 이름과 나이만으로 신원조회를 하였으나 신원조회결과 주민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신원조회가 불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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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의 개인 정보 및 가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 여성청소년
계 지문감식반에 의뢰하여 지문채취를 시도하였으나 c't의 강한 거부로 채
취가 불가능하였음.

• 가족과의 상담
-c't의 강한 거부로 인하여 c't의 신원조회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
어 상담하지 못함.

• c't의 정신과 진료
-c't가 정신과적인 병이 의심되어 진료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c't의 강한 거
부와 가족의 동의가 요망되어 진료 및 입원을 하지 못함.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종결 종결 종결 종결 단계단계단계단계]   ]   ]   ]   

⑤ 서비스 평가
-c't는 의뢰당시부터 종결하기까지 변함없이 개입을 거부하는 욕구를 표현하
였으며 강한 거부의 태도를 나타내었음.

-c't의 행동적 측면에서 볼 때에 정신과적인 병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에는 c't의 정신적인 상태의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음.

-c't의 보호를 위해 강제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c't의 욕
구에 맞춰 개입을 종결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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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

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

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 : : : 동의 동의 동의 동의 (  (  (  (  ○○○○        )    )    )    )    반대 반대 반대 반대 (      (      (      (      ) ) ) ) 

2007  년  8  월   일

저작자:  방   희    명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 총장 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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